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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  연구 배경

 : 문신은 외상문신, 서화문신, 미용문신, 의료문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

서 문신은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한 경우 의

료법에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서화문신은 비의료인인 문신 시술자가 시술하는 경우가 

많아 서화문신에 한 합법화, 제도화 요구가 2007년부터 꾸준하게 있었다.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 구조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문헌으로 보고된 문신 유해사례를 종

류, 양상, 원인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2) 주요 국가의 문신업 관리 규정을 분석하여 문

신업자/문신업소 자격 및 관리규정, 염료의 관리규정과 이외 문신과 관련된 규정을 검토

하며, 3) 인터넷 기반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문신 시술자의 현황을 알아보아 서화문신행

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  연구 방법

문신의 유해사례 검색을 위하여 구조적 문헌 고찰 방법을 차용하여 수행하였다. 검색 

상 데이터베이스는 국외 3개 데이터베이스와 국내 7개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였다. 미

국, 프랑스, 일본, 만, 필리핀 등의 문신 시술자․문신업소 관련 규정과 염료 규정, 이외 

미성년자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한 후 예비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설문 내용을 수정하였다. 인터넷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익

명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  연구 결과

⦁문신의 유해사례는 발적․통증, 감염, 면역 관련 질환, 신생물(암) 등이 있음

⦁외국에서는 문신시술자․문신업소, 위생, 미성년자 문신 금지, 염료 등으로 나누어

서 문신을 관리하고 있음

⦁국내 서화문신 시술자는 안전한 문신을 위한 요건으로 자격관리 제도 도입, 안

전관리 규정 마련, 위생관리 교육 등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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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구조적 문헌 고찰

    서화문신, 미용문신, 의료문신 등 문신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해사례를 체

계적으로 검색하여 유형화하였다. 국내 17건, 국외 60건의 문헌이 선택되었다. 유해사례

는  발적․통증/감염/면역 관련 질환/신생물(암)/기타로 유형화하였다. 감염은 박테리아 등

의 급성 감염 및 B형 간염,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e Virus, HIV), 매

독 등의 만성 감염이 있었다. 면역 관련 질환으로는 거짓림프종, 유육종증(sarcoidosis), 

육아종 등이 보고되었다.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유해사례로는 편평세포암, 흑색종 등이 

있었다. 이외 색소침착,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검사 시 상호작용으로 인

한 신호 없음 등이 보고되었다. 문헌으로 가장 많이 보고된 유해사례는 면역 관련 질환

이다.

유해사례의 원인이 명확하게 보고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박테리아에 오염된 염료, 염

료 내 중금속, 바늘의 반복사용, 비위생적인 시술 환경, 숙련되지 않은 시술 등으로 원인

을 추정하였다.

Ⅱ. 국외 규정 검토

미국, 프랑스, 일본, 만, 필리핀의 규정을 검토하였다. 문신 관련 규정은 크게 문신 

시술자․문신업소 규정, 위생 규정, 미성년자 문신 금지 규정, 염료 규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에서는 염료 규제는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가 담당하는데, 

지금까지 FDA가 승인한 문신 염료는 없었다. 문신 시술자․문신업소 규정․위생 규정․미성

년자 문신 금지 규정은 주법으로 규정하였다. 유럽 연합에서는 2008년 문신용 염료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의 목록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유럽 각 국가에서도 문신용 

염료 규정을 신설하는 추세이다. 프랑스에서는 문신 관련 규정이 2008년 신설되었는데, 

문신업자․문신업소 규정, 위생 규정, 미성년자 문신 금지 규정, 염료 규정을 모두 포함하

였다. 일본과 만은 문신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일본에서는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한다. 

만은 문신을 서비스 계약의 일종으로 보아 법적 의사결정권이 없는 미성년자에 한 

문신은 금지하였고, 문신 시술자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필리핀은 문신 시술자․문
신업소 규정, 위생 규정, 미성년자 문신 금지 규정이 존재하였고, 임신부 등 문신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법적으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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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신 시술자 상 설문조사(Tattooist Survey)

2014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 까지 10일 간 한국타투인협회(Korea Tattoo Artists 

Association, KTAA)와 한국타투협회(Korea Tattoo Association, KTA) 협조로 문신 

시술자 상 인터넷 기반 익명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는 문신을 배우게 된 

동기 및 교육 내용/문신 업태 등이 포함되었으며, 총 1,004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538

명이 설문조사를 완결하였고, 설문조사 완결자 중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1명을 제외한 537명을 분석하였다. 

문신을 배우게 된 동기는 예술성 위주의 관심이 부분이었다(67.4%). 문신은 기존의 

국내 문신 시술자에게 도제식 수업을 받은 경우(71.0%)와 독학으로 문신을 배운 경우

(15.1%)가 다수였다. 1회용 폐기물을 일반쓰레기로 처리(47.9%)하는 등의 위생 문제가 

있었다.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한 요건으로 자격 관리 등 양성화 요구(33.0%)외에 안전

관리 규정 마련(27.2%)과 위생관리 교육(14.9%)에 한 응답도 많았다.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문신은 피부를 뚫고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인 행위이므로 유해사례가 수반되기도 한

다. 따라서 다수의 국가에서 문신과 관련된 유해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 형태로 문신업을 관리하고 있다. 문신 시술자․문신업소 자격 관리, 위생 관리, 염료 

관리, 미성년자 문신 금지 등의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요어

 : 문신, 타투, 문신 시술자, 유해사례, 규정,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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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 study for understanding the present situation of 

decorative tattoos

Jeong-Su Park1, Sukyeong Kim1, Minjeong Kim1, Sunkyung Kim1

1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  Background

Tattoos are classified as traumatic tattoos, decorative tattoos, permanent 

make up, and medical tattoos. Currently the tattooing is considered a 

medical practice in Korea. Thus, it is illegal for anyone other than medical 

practitioners to tattoo others. However, tattooists rather than medical doctors 

perform most decorative tattoos. Therefor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tattooist licence regulations have been consecutive since 2007. 

▢  Objective

We performed a pilot study.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research plan 

to assess the actual condition of decorative tattoos. The pilot study consisted 

of three parts: a structured literature review investigating adverse events, a 

review of tattoo regulations/legislation in foreign countries, and a survey of 

tattooists. 

▢  Methods

We used a structured strategy to perform a literature review. Specifically, 

three domestic and seven international databases were selected for inclusion 

in the literature search. Additionally, tattoo-related regulations/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France, Japan, Taiwan and the Philippines were reviewed. 

Based on interviews with tattooists, a survey questionnaire was developed. 

Subsequently, an anonymous web-based survey was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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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 Tattoo-related adverse events involved redness/pain, infection, 

immune-related diseases, and neoplasm. 

⦁ Tattoo regulations included conducting tattooist/tattoo parlor, 

hygiene, tattooing minors, and tattoo ink.

⦁License regulation establishment, safety regulation establishment, and 

sanitary education are needed.

Ⅰ. Structured review of tattoo-related adverse events

  The Literature search was primarily conducted utilizing Ovid MEDLINE, 

Ovid EMBASE, and PubMed. Domestic databases (KoreaMed, KISS, RISS, 

KMbase, Korean National Assembly Library, KISTI, an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ere also used. A total of 77 studies were included (60 

international studies, 17 domestic studies). Adverse events were categorized 

into redness/pain/infections/immune diseases/neoplasms/other. Infections 

were divided into acute and chronic infections (e.g., hepatitis type B, human 

immune virus, syphilis). Immune diseases consisted of pseudolymphoma, 

sarcoidosis, and granuloma. Neoplasms included events such as melanoma, 

squamous cell carcinoma, and basal cell carcinoma. Interactions with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were also reported. 

In most studies, the causes of adverse events were not clarified. The 

suspected reasons included tattoo ink contaminated with bacteria, heavy 

metals in tattoo ink, needle reuse, poor sanitation, and poor practitioner 

training. 

Ⅱ. Review of tattoo regulations/legislation

We reviewed the tattoo regulations/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France, 

Japan, Taiwan, and the Philippines. The reviewed tattoo 

regulations/legislation contained the following: conducting tattooist/tattoo 

parlor, hygiene, tattooing minors, and tattoo ink. In the United States, no 

tattoo ink pigments have been approved by the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Other tattoo regulations/ legislation were state cod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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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0, 2008, the Committee of Ministers at the Council of Europe 

adopted a negative list of tattoo ink ingredients (Resolution ResAP(2008)1). 

As result of this resolution, many European countries considered developing 

tattoo-ink regulations. In France, tattoo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in 2008, 

including tattooist/tattoo parlor regulations, hygiene regulations, prohibition 

of tattooing minors, and tattoo ink regulations. There were no tattoo 

regulations/legislation in Japan and Taiwan. Tattooing was also considered a 

medical practice in Japan. In the case of Taiwan, tattooing was a gray area 

and was deemed to a service contract. Tattooing minors was illegal because 

they are not perceived as capable of making legal decisions. However, the 

health department of the city government provided health and safety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established tattoo regulations included 

tattooist/tattoo parlor regulations, hygiene regulations, and prohibiting 

tattooing minors. Additionally, the law restricted pregnant women and others 

who are not allowed to get a tattoo. 

Ⅲ. Tattooist survey

We performed an anonymous web-based survey for tattooists from August 

8 to August 17, 2014,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 Tattoo Artists 

Association (KTAA) and the Korea Tattoo Association (KTA). The 

questionnaire domains consisted of areas such as motivations to learn how 

to tattoo, contents of the training course, and conditions of the tattoo 

business. etc. A total of 1,004 tattoois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data 

from 537 tattooists were analyzed who completed the questionnaire. 

A large number of respondents replied the motivation to learn how to 

tattoo was sparked by artistic interest (67.4%). Most tattooists learned to 

practice tattooing from domestic tattooists (71.0%), and through self-education 

(15.1%). The major sanitary problem was the general disposal of single use 

waste (47.9%). Respondents also indicated that the requirements for a safer 

tattoo practice were establishment of a tattoo  license regulation  (33.0%), 

safety regulation establishment (27.2%), and sanitary education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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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lusions

 The practice of tattooing is invasive, and involves penetrating the skin 

and injecting ink pigment. Therefore, there is a possibility of adverse events. 

Many countries have tattoo regulations/legislation related to practicing 

tattooing. The regulations/ legislation consists of conducting tattooist/tattoo 

parlor, proper hygiene, prohibiting tattoos for minors, and contents of tattoo 

ink.  

Key words

 tattoo, tattooist, adverse event, regulation, legisla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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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배경

1.1. 문신의 개념 정의

  문신은 바늘로 살갗을 찔러서 먹물 등의 물감으로 그림이나 글씨 등의 무늬를 새기

는 행위이다. 몸통이나 사지에 글씨나 특정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 행위, 눈썹이나 눈꺼

풀, 입술 등 얼굴과 두피, 유두 등의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문신

은 ‘tattoo'라는 용어로 체될 수 있으며, 이는 decorative tattoo, contour make 

up, face contour, permanent make up, art make, permanent cosmetic, micro 

pigmentation, permanent ink design 등의 용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문신과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헤나(Henna, 혹은 멘디 Mehndi)가 있다. 헤나는 

이집트 등 열  지방에서 자라는 라우소니아 이네르미스(lawsonia inermis)라는 관목의 

잎을 건조하여 분말로 만든 것 혹은 그 분말로 그린 그림을 말한다. 헤나는 천연 염료의 

일종으로, 염모제 혹은 피부 표면에 그림을 그리는 데에 사용된다. 내추럴 헤나는 붉은 

갈색으로 1~2주간 지속되며, 알려진 큰 부작용은 없다. 블랙헤나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검정색을 띠고 3일~2주간 지속된다. 이외에도 반짝이 가루를 붙이는 레인보우 헤나와 

큐빅을 붙여 만드는 크리스탈 헤나 등이 있다.

문신은 피부에 글씨나 그림을 그린다는 면에서 헤나와 유사하다. 하지만 헤나는 표피

층이나 진피층이 아닌 피부 표면에 색소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며, 2주 정도 지속되어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문신과 구분된다.

문신은 바늘 등을 이용하여 피부를 관통한다(penetrate)는 면에서 피어싱(piercing)과 

유사하다. 피어싱은 피부에 구멍을 뚫어 장식 고리 등을 다는 행위인데, 색소를 주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신과 구분된다. 반흔문신(瘢痕文身, branding/scarification)은 칼 따

위로 살을 베거나 불로 지져서 상처를 내어 신체에 문양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문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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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긴다는 점에서 반흔문신과 유사하나, 반흔문신은 색소를 주입

하지 않는다. 문신 업소에서는 문신과 함께 헤나 및 피어싱을 시술하기도 한다. 외국의 

사례에서는 문신과 피어싱에 한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다. 

문신의 목적에 따라 략 아래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외상문신

외상문신(traumatic tattoo)은 의도적으로 문신 시술을 한 것이 아닌,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연필심이나 아스팔트 등이 피부에 침투되어 흔적으로 남는 것을 의미한다. 아말

감으로 충치 부분을 치료한 후에 정상 치아 부분이나 구강 점막 부분이 검게 물드는 아

말감 문신(amalgam tattoo)도 외상 문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서화문신

‘서화문신’은 ‘decorative tattoo'을 번역한 용어이다. 흔히 문신 중 몸통이나 사지에 

글씨나 특정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 문신 행위를 특정하여 일컫는다. 보통 tattoo라고 하

면 서화문신을 지칭한다.

다) 미용문신

’미용문신‘은 ’permanent make up'을 번역한 용어이다. 눈썹이나 아이라인, 입술 등

에 색소를 주입하여 용모를 돋보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라) 의료문신

의료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문신 시술이 이루어진다. 

① 질병 부위 보완

질병이나 화상, 수술 등으로 인하여 피부 색깔이 정상 피부색과 달라지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상 피부색과 비슷한 색깔로 시술한다. 눈썹이나 머리카락의 탈모에는 

검정색이나 갈색으로 시술하여 탈모 부위를 보완한다. 백내장으로 눈동자가 하얗게 변한 

경우 홍채 부위에 문신을 시술하기도 한다.

유방암으로 유방 절제술을 받았을 때에 유두 재건술의 일종으로 문신을 시술하기도 한

다(Clarkson 외, 2006). 유륜과 유두 부위를 절제하지 않은 쪽의 유륜․유두색에 맞추어 문

신을 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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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치료/수술 부위 표시 

수술이나 치료 전 처치로 문신이 사용되기도 한다. 병변의 위치 파악이 중요한 장 

종양의 복강경 수술 등에서 인디아 잉크를 사용한 문신술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유효성

이 알려져 있다(Hwang 외, 2010). 이외에 생검(biopsy) 부위를 자외선 형광 염료로 문

신하거나 방사선 치료 시 치료 부위를 문신으로 표시하기도 한다(Chuang과 Gilchres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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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신의 합법화 ․제도화 움직임  

국내에서 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서울고등법원 판례 90노2672

에서 미용문신을 만드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 91도3219에서 ‘눈썹 등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여 

문신을 하여 준 행위가 신체 등에 한 위험성이 없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파기’한 판례가 있다.

가) 의원 입법안(김춘진 의원)

김춘진 의원이 17 부터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문신업 면허 신설) 또는 문신사법 제

정안(18 ․19  국회)’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문신사 면허를 신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요점은 ‘문신업자가 할 수 있는 문신의 색소와 종류 및 문신을 할 수 있는 상 

등 문신업무의 범위 및 한계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문신사가 미

성년자에 해서는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조)’과, ‘문신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문신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문신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문신업에 종사하는 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7조)’이다. 

나) 고용노동부1)

2013년 6월 4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팀은 ‘고용률 70% 로드맵’을 제시하였

다. ‘新직업, 新산업 발굴․육성’방안에서 우리나라에 없는 외국 직업 중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된 직업유형의 일종으로 문신 시술자(타투이스트)를 선정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3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주도로 규제완화 및 자격제도 반영

을 통한 유망직업 합법․양성화 책 위원회[task force, TF]를 구성하였다.

 

다) 한국타투인협회 민원

국내 문신 시술자 협회인 ‘한국타투인협회(Korean Tattoo Artists Association, 

KTAA)' 최정원 외 85명이 규제개선신문고를 통해 예술행위로서의 타투 합법화 및 활성

화 방안 민원을 제출하였다. 민원의 요지는 ① 음성적으로 행해지는데서 오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건전한 문신 문화 확립, ② 세계적인 문신업자 전략적 육성, ③ 新직업군 발굴

1) 고용률 70%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201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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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자리 창출, ④ 新 중예술문화 창출을 통한 한류 문화 확산, ⑤ 문신제품 및 문신장

르(가칭 K-Tattoo) 연구․개발을 통한 세계 시장 수출 등을 위하여 문신 산업의 양성화 

및 활성화이다.

2. 연구의 필요성

2.1. 청소년 문신 문제(광역수사대 브리핑)

경기지방경찰청은 2013년 7월 25일 보도자료에서 청소년 상  불법 문신 시술 피의

자 등 87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택가․학교주변․상가 밀집지역에 문신 업소

(일명 타투샵)를 차려 놓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청소년과 일반인 등 1,000 여 

명에게 문신 시술을 해 준 혐의이다. 

청소년 문신은 성인 문신에 비해 다른 문제도 지니고 있다. 청소년은 일시적 충동으로 

인해 문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103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76%인 78

명의 청소년이 문신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였다. 문신을 한 이유도 호기심 혹은 친구들과 

어울리려는 목적이 65%로 나타났다. 문신을 한 청소년 문신한 청소년은 일진 등에 가담

하여 조직폭력배가 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문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용돈 모음, 

아르바이트, 자기 옷이나 오토바이를 팔기도 하지만 공갈이나 절도 등 범죄에 가담하여 

그 비용을 마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밝혀진 청소년 상  문신시술업자들의 

부분은 모텔이나 일반 가정집을 돌며 시술하거나, 지하나 옥상에 차려진 시술소에서 문

신 시술을 하여 위생 관리 부족으로 감염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2. 불법 의료행위(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는 2013년 12월 19일 보도자료에서 문신․점빼기 등 피부관리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의료행위를 적발하였다고 알렸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 간 서울시내 미용업소 100여개소를 수사한 결과 이 중 약 23%에 해당하는 23곳

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8곳은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전화예약만 받는 식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리도카인 성분

이 함유된 마취제를 사용한 업소도 19곳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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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 구조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문헌으로 보고된 문신 유해사례를 종

류, 양상, 원인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2) 주요 국가의 문신업 관리 규정을 분석하여 문

신업자/문신업소 자격 및 관리규정, 염료의 관리규정과 이외 문신과 관련된 규정을 검토

하며, 3) 인터넷 기반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문신 시술자의 현황을 알아보아 서화문신행

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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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납 비소 수은 카드뮴 파라페닐렌디아민
검출제품수 21 5 24 10 -
검출량(mg/kg)

(최소~최대)
0.4 ~ 14.2 0.2 ~ 17.3 0.0001 ~ 0.0744 0.1~0.4 -

화장품 기준 20ppm 이하 10ppm 이하 1ppm 이하 -

표 2-1 문신용 염료 내 중금속 함량

선행연구 및 현황

1. 문신 관련 국내 선행연구 

1.1. 식약처 문신 염료 성분 분석 연구2)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부관리실과 문신업소에서 수거한 30개 제품에 하여 

중금속 함유여부를 검사하였다. 검사 결과 27개 제품에서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

었으며, 검출량은 화장품의 중금속 기준과 비교하여 기준치 이하였다. 하지만 문신 염료

는 진피 내로 직접 주입되므로 안전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식약처는 2008년 

8월부터 「경계영역물품의 효율적 안전관리방안」에 한 용역 연구를 진행 중이며 안전기

준 설정 등 관리방안을 계획하였다.  

1.2. 한국 소비자원 문신 염료 성분 분석 연구3)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문신용 염료 11개 제품(국

내산 2, 수입9)을 시험 검사한 결과 프랑스산 1개 제품에서 ‘나프탈렌과 크리센’ 총량이 

유럽연합(EU) 허용치를 1,320배(660ppm) 초과 검출되었다. ‘나프탈렌과 크리센’은 발암

가능 물질로 다량 노출되면 신장․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산 2개 제품에서는 바륨

이 EU 허용치보다 최고 485배(24,223ppm) 함유되어 있었다. 바륨은 피부․눈 등에 자극

을 일으킬 수 있고 체내에 흡수되면 위장장애․심전도 이상․신경계 이상 등의 부작용을 유

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09년 5월 21일 (목)
3)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13년 7월 1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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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조업체 원산지 검출물질 EU기준 검출량

사모 잉크 Jet France 프랑스
나프탈렌 0.5

(총 PAHs)

655

크리센 5

이터널 잉크 라이트닝 옐로우 Eternal Ink

미국 바륨 50

5,895

인텐즈 레몬 옐로우
Intenze

Products, Inc.
24,233

표 2-2 유해물질이 검출된 문신용 염료 현황

그러나 우리나라는 문신용 염료에 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일반 공

산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다. 

1.3. 고용노동부 국내 문신 시술자 실태 조사연구

2013년 고용노동부가 ‘한국타투협회(Korea Tattoo Association, KTA)’ 협조로 국내 

문신 시술자 상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성별, 문신 시술 경력, 문신을 

배운 경로, 문신업 이외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문신업소 위치, 현재까지 문신 

시술을 한 고객의 숫자, 현재 월수입, 처벌 경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4. 녹색 소비자연대의 소비자 실태 조사4)

2008년 9월 24일~10월 13일 녹색소비자연 에서 10세-60세 서울시 25개구 소비자 

814명 상으로 유사 의료행위 이용에 관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상자의 

특성은 남자 90명, 여자 724명이었으며, 연령은 40 가 282명(34.6%)으로 가장 많았으

며, 유사 의료행위 중 가장 많이 경험한 사례는 문신이었다(349명, 42.8%).

문신 시술을 받은 349명 중 73%는 평생 1회 경험, 23%는 2회, 4%는 3회 이상 경험

하였다, 문신 시술 부위로는 눈썹이 59.1%로 가장 많았고, 아이라인(31.63%), 립 라인

(5.84%), 기타 순이었다.

문신 시술 장소는 개인 가정집(119명, 33.4%)이 가장 많았으며, 미용실(117명, 

32.9%), 피부관리실(82명, 23%)로 나타났다. 문신 시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해 

43.3%인 151명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6.7%인 198명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

였다. 실제 문신 시술자 중 9.7%인 34명이 문신 시술 이후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부작용은 피부손상, 통증, 상처, 흉터 등이었으며 치료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10명이었다.

4) 녹색소비자연 전국협의회 보도자료, 2008년 12월 1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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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문신이 맘에 안 들어 수정작업을 반복하다가 눈을 뜰 수조차 없이 눈이 시리고 

아프게 되었다.

◇ 피부관리실에서 아이라인문신 시술 후 각막손상 입어서 시력이 약화 되었다.

◇ 미용실에서 입술문신을 받고 시술자가 준 약과 처방대로 바르는 약과 먹는 약을 복

용 하였지만, 부작용으로 고름이 생겼다. 염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네 군데 다녔다.

◇ 눈썹문신을 받고 색소로 인해 눈두덩이가 덮힐 정도로 부어오르고, 색소가 빠지지 않

는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을 시술하는 것이 불법인지 인지하고 있는지에 해 70.5%

인 246명이 불법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10  청소년층에서는 주로 불법여부를 인지하

지 못하고 있었다.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소비자단체 상담실로 상담 의뢰한 유사의료행위 이용 소비

자 88명에 한 사례분석을 보면 58%인 51명이 문신관련 상담으로 나타났다. 상담 부

위로는 눈썹이 66.7%로 가장 많았고, 아이라인(19.8%), 립라인(7.8%), 기타 순으로 나타

났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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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신의 국내 법적 위치

2.1. 국내 관련법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의료행위로 간주된다.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

다5). 의료법 제 2조 [의료인]에 따라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법 제 27조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1

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 5조 

[부정의료업자의처벌]에서 ‘의료법 제 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게 된 근거는 서울고등법원 판례 

90노2672와 법원 판례 91도3129이다. 

2.2. 국내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판례 90노2672에서 ‘미용문신의 방법은 눈썹이나 입술 등 문신할 부위

를 마취한 후 연필로 문신모양을 그리고 작은 붓을 사용하여 문신염색약을 그곳에 바른 

다음 1분에 2,000 내지 5,000회 정도 돌아가는 바늘이 달린 문신성형기구를 작동시켜 

문신모양 로 피부에 상처를 내고 이를 통하여 문신염색약이 피부에 스며들게 하여 형색

을 시키는 소위 색소침윤술로써 눈썹 등 눈 주위 근육 및 신경조직, 피부조직 등 인체의 

생리구조에 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행할 경우 문신부위의 피부를 통한 감염으

로 인한 국소 및 전신감염증, 색소에 한 과민반응으로 인한 피부염, 알레르기성 육아종

등 인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미용문신을 만드는 행위는 의료행위

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례 91도3219에서 ‘눈썹 등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

여 문신을 하여 준 행위가 신체 등에 한 위험성이 없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파기’한 판례가 있다.

5) 법원 판례, 91도3129, 199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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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1. 유해사례 구조적 문헌 고찰
  문신의 유해사례 검색을 위하여 구조적 문헌 고찰 방법을 차용하여 수행하였다. 검

색 상 데이터베이스는 국외 3개 데이터베이스와 국내 7개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였다.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구분 데이터베이스 누리집

국외
Ovid Medline http://ovidsp.ovid.com/
Ovid EMBASE http://ovidsp.ovid.com/
PubMed http://www.ncbi.nlm.nih.gov/pubmed/

국내

학술데이터베이스검색(KISS) http://kiss.kstudy.com/
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검색(KMBASE) http://kmbase.medric.or.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KoreaMed http://www.koreamed.org/
과학기술학회마을(KISTI) http://society.kisti.re.kr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dlibrary.go.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http://www.riss.kr

표 3-1 국내외 전자 데이터베이스

검색어는 문신과 유해사례를 의미하는 단어를 포함하였다. ‘문신’에 해당되는 검색어는 

body penetrate, body art, tattoo, micro pigmentation, permanent ink design, 

decorative tattoo, contour make up, face contour, permanent make up, art 

make, permanent cosmetic 등 이며, ‘유해사례’에 해당하는 검색어는 adverse 

effect, adverse event, side effect, safety complication, health problem, drug 

toxicity 등이다.

문헌 검색은 사전 및 시범 검색 수행 후 최종 검색을 수행하였다. 검색 전략에 따라 

각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맞게 검색하였다6). 검색은 연구자 1인이 수행하였다.

문헌 선택은 2인 이상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의견 불일치 시 합의 과정

6) 데이터베이스별 검색 전략은 부록에 첨부됨



서화문신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연구

12

을 거쳤다. 1차 선택 시 제목에 기초하여 명확하게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문헌을 배제하

였으며, 2차 선택 시 초록을 검토하여 명확하게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문헌을 걸러내었

다. 3차 선택 시에 원문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문헌을 최종 선택하였다. 선

택 및 배제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내용

선택기준

(inclusion criteria)

- 비 치료적인 문신 시술 연구

- 유해사례가 하나 이상 보고된 연구

배제기준

(exclusion criteria)

- 동물 실험(non-human) 및 전임상시험 연구(pre-clinical studies)

- 원저(original article)가 아닌 연구

- 복강경 수술 전처치로 인디아 잉크를 사용한 문신 시술 연구

- 아말감 사용으로 인한 착색(amalgam tattoo) 

- 문신 제거(removal) 관련 연구

- 초록만 발표된 문헌 

- 한국어나 영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 중복 출판된 문헌

- 원문이 없는 연구

- 적절한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연구

표 3-2 선택/배제 기준

자료 추출은 독립된 2인 이상의 연구자가 수행하였다. 불일치하는 경우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해사례를 유형화하였다. 

2. 국외 문신 관련 규정 조사
미국, 프랑스, 일본, 만, 필리핀 등의 문신 시술자․문신업소 관련 규정과 염료 규정, 

이외 미성년자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였다.

3. 국내 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조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한 후 예비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설문 내용을 수

정하였다. 인터넷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조사에 포함된 내용은 문신 시술 현황, 인력 교육 및 배출 구조, 위생교육 및 유해사례 

경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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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구조적 문헌 고찰 과정

연구 결과

1. 유해사례 구조적 문헌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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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택 문헌7)

가) 국내(17건)

국내 문헌은 17건이 선정되었다. 문신 유형으로는 서화문신이 5건, 미용문신이 12건

이었다. 연구 유형으로는 사례보고가 11건, 조사연구가 6건이었다.

나) 국외(60건)

국외 문헌은 60건이 선정되었다. 문신 유형으로는 서화문신이 43건, 미용문신이 15

건, 의료문신 1건, 기타 1건이었다. 연구 유형으로는 사례보고가 49건, 조사연구가 11건

이었다. 

1.2. 문신 관련 유해사례

가) 발적/통증

문신은 바늘(needle)로 피부를 뚫고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술 직후 시술 

부위에 생기는 약간의 통증과 발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신은 시술 이후 략 1~2

주 정도가 지나면 인설(鱗屑)이 탈락하면서 시술 부위가 아물게 되며, 통증도 소실된다. 

통증이 소실되지 않는 경우는 유해사례라고 볼 수 있다. 소실되지 않는 경우는 문신 부

위에 염증이 발생하였을 경우 혹은 아이라인 등에 미용 문신 시술을 하였을 때에 안구에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을 가한 경우 등이 있었다. 

나) 감염

감염은 급성 감염과 만성 감염으로 나눌 수 있었다. 급성 감염은 문신 시술부위의 포

도알균(Staphylococcus aureus) 감염,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Mycobacteria 

chelonae) 감염, 봉와직염 등이 보고되었다. 문신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만성 감염

은 B형 간염, C형 간염과 매독, HIV 감염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문헌으로 보고된 

사례는 이차성 매독을 보고한 사례 보고 1건이 있었다. 조사 연구에서는 C형 간염과 문

신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조사가 있었다.  

다) 면역 관련 질환

면역 관련 질환은 육아종, 거짓상피종증식, 피부섬유증, 알레르기 반응, 거짓림프종, 

7) 선택 문헌의 목록은 부록에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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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이드, 포도막염, 편평태선 등이 있다. 많이 보고되는 유해사례는 거짓림프종, 유육

종증, 이물육아종이다. 이 중 이물육아종은 체내로 유입된 외부 물질에 한 만성 염증성 

반응이기 때문에 문신 염료에 한 반응이라고 추정한다. 거짓림프종과 유육종증은 원인 

불명인 질환으로, 화상(火傷)이나 자상(刺傷) 이후에도 발생한다. 

라) 신생물(암)

문신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신생물에는 흑색종, 편평상피세포암, 각질가시세포종등이 있

었다.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트라우마, 자외선, 염증반응으로 추정한다.

마) 기타

위 분류에 속하지 않는 문헌으로 보고된 유해사례로는 색소 퍼짐현상, 색소 침착, 림

프절 내 색소 전이 등이 있었다. 이 외에 MRI 촬영 시 상호작용으로 인한 통증, 신호 

없음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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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사례 내용 추정 원인
1 통증과 가려움을 동반한 부종과 고름딱지(육아종) 붉은색 염료 내 수은 등
2 통증, 시력 저하, 눈물막 파괴시간 감소(각막상피결손) 훈련되지 않은 인력

3 비후성 반흔 및 켈로이드, 시술 부위의 국소 감염
비의료인이 행함. 위생관념과 부작용

에 대한 대처 부족

4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소양증, 비후성 반흔 및 켈로이드, 시술 부위

의 감염
비전문가가 행함. 염료(먹물)

5 소양증과 동통을 동반한 경화성 판 염료 문제*

6 알레르기성 육아종, 태선양 피부염
색소 중 크롬에 의한 알레르기, 적

색 색소 성분의 수은에 대한 반응*
7 안통과 이물감, 유루와 안검부종, 수명과 따가움증, 시력장애 미용실에서 시술받음
8 눈썹 부위를 시작으로 얼굴 전면에 여러 개의 verruca plana 발생 감염
9 Basal cell carcinoma 원인 불명

10
문신 부위에 수개의 침두대 크기의 홍반성의 단단한 구진과 판이 발

생(알레르기성 육아종)
문신 색소 내 크롬*

11 문신 부위에 육아종 발생 염료*

12
농피증, 비후성 반흔, 켈로이드, 임파선종, 염증후 과․저색소침착, 문

신부위반흔
염료(먹물), 비전문가가 행함

13 비후성 반흔 및 켈로이드, 염증후 색소침착 및 소실, 농피증 염료(먹물)
14 양측 눈썹에 소양감을 동반한 홍반성 판(알레르기성 육아종) 염료 내 포함된 중금속
15 눈썹 문신 후 국소 소양감, 홍반, 부종, 발적 등(과민성 염증 반응) 원인 불명
16 눈썹 문신 부위에 소양감을 동반한 홍반성 경화성 판 원인 불명

17
단순 포진 발생, 접촉성 피부염, 세균감염, 흉터, 의도하지 않은 부위

에 문신용 색소 주입
피부관리실 등에서 시술받음

* 문헌에서 유해사례의 원인을 분명하지 않게 추정한 경우

표 4-1 국내에서 보고된 문신 관련 유해사례

1.3. 국내 문헌

국내에서 문헌으로 보고된 문신 관련 유해사례와 추정 원인은 아래와 같다.

가) 문신 유형에 따른 분류

① 서화문신

국내에서 서화문신에 한 조사연구는 4건이 있었다. 수형자를 상으로 한 연구가 

1985년과 2006년에 1건씩 발표되었고 신검 장정 상 조사연구가 1988년과 2010년에 

1건씩 발표되었다. 

1985년 군입  신검 장정 중 문신소유자 128명을 상으로 한 조사에서 문신자 128

명 중 11명(8.6%)에서 문신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하였다. 농피증 4례, 비후성 반흔 또는 

켈로이드 4례, 임파선종 2례, 염증후 과․저색소침착증 2례, 문신부위반흔 1례가 발생하였

다. 원인은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으나 가장 흔히 먹을 갈아서 문신하였고, 비전문가

인 자신 또는 친구가 문신하였으며, 재봉용 바늘로 피부를 찔러 문신물질을 침투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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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자(발행년도) 유해사례 유형 진단명 추정 원인
이정연(2011) 면역 관련 소양증, 비후성 반흔 및 켈로이드, 감염 미숙한 시술자, 위생관념 부족
황선욱(2008) 면역 관련 알레르기성 육아종 염료 문제로 추정
이형래(2012) 면역 관련 비후성 반흔, 켈로이드, 감염, 색소침착 등 미숙한 시술자, 위생관념 부족

김진우(1986) 면역 관련
농피증, 비후성 반흔 또는 켈로이드, 

임파선종, 색소침착 등

미숙한 시술자, 위생관념 부족, 

염료 문제

이유신(1989) 면역 관련
비후성 반흔 및 켈로이드, 염증 후 색소

침착, 농피증

염료 문제로 추정, 먹을 이용한 

경우가 258례(58.6%), 제조된 

잉크가 181례(41.2%), 닭피 

사용 례 보고

표 4-2 국내에서 보고된 서화문신 관련 유해사례

으로 보아 문신 시술자가 미숙한 경우,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시술한 경우, 염료의 

문제로 보인다. 2006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수감 중이며 문신을 소유한 수형자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0명 중 16명(16.3%)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알레르기 반

응으로 인한 소양증이 11명, 비후성 반흔 및 켈로이드 3명, 문신 시술 부위의 피부 감염

증이 2명에서 나타났다. 조사 상 98명 중 9명만이 전문가에게 시술받았다고 하였고 

먹물을 이용하였다고 답한 사람이 41명이었다. 혈액 매개 감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혈청학적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아니라고 보고하였다. 문신 

제거를 받고자 하는 수형자를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에 비뚤림이 있을 수 있다. 

1988년 군입  신검 장정 중 문신 소유자 440명을 상으로 한 조사에서 문신자 

440명 중 23명(5.2%)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데, 비후성 반흔 및 켈로이드가 13명

(3.1%), 염증후 색소침착 및 소실이 6명(1.4%), 농피증이 4명(0.9%)이 발생하였다. 원인

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재료로 먹을 이용한 경우가 258례(58.6%), 제조된 잉

크가 181례(41.2%), 닭피를 이용한 경우 있는 것으로 보아 염료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2010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을지병원과 국군양주병원 피부과에 내원한 문신 소유

자 223명의 군인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자 223명 중 31명(14.3%)에서 부작용 발

생하였고. 비후성 반흔 및 켈로이드 10명, 시술 부위의 국소 감염이 9명, 시술부위의 과

/저색소 침착이 3명, 기타 소양감, 미립종, 육아종 등이었다. 문신 시술을 주로 비의료인

이 행하여 위생관념과 부작용에 한 처 부족인 것으로 추정된다.

서화문신과 관련된 유해사례 사례보고는 1건이 있었다(황선욱, 2008). 문신 부위 중 

붉은 색 부분에만 육아종이 발생하였다. 원인은 염료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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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자(발행년도) 유해사례 유형 진단명 추정 원인

권순호(2014) 면역 관련 육아종 붉은색 염료 내 수은

설보람(2013) 통증 각막상피결손 미숙한 시술

조윤화(1989) 면역 관련 알레르기성 육아종, 태선양 피부염 염료 내 크롬, 수은

홍철(1989) 통증 각막염, 각막찰과상 미숙한 시술자

정재윤(2009) 감염 편평사마귀 문신 시술 중 바이러스 감염

이종선(2009) 암 Basal cell carcinoma 원인 불명

이미경(1990) 면역 관련 알레르기성 육아종 문신 염료 내 크롬

김정원(1988) 면역 관련 육아종 문신 염료

노영석(2014) 면역 관련 육아종 문신 염료 내 중금속

김영우(1992) 통증 과민성 염증 반응 원인 불명

심헌수(2010) 면역 관련 육아종 원인 불명

표 4-3 국내에서 보고된 미용문신 관련 유해사례

② 미용문신

미용문신에 한 조사연구는 2건이 있었다. 1건은 1986년 7월부터 1988년 10월까지 

외래로 방문한 환자 중 눈 주위에 미용문신을 시술한 환자 150명을 상으로 조사하였

다(홍철, 1989). 문신은 부분 미용실에서 시술되었고, 4례(3%)만 의료기관에서 시술되

었다. 유해사례로는 안통과 이물감 4례, 유루와 안검부종 3례, 수명과 따가움증 1례, 시

력장애 1례가 보고되었다.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한피부과의사회에서 피부과 전문

의를 상으로 비의료인에 한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수집한 조사연구가 

있었다(조성빈, 2008). 미용문신으로 인한 부작용은 22례가 수집되었다. 문신을 받은 부

위에 단순 포진 발생 11례, 접촉성 피부염 9례, 세균감염 1례, 흉터 1례, 의도하지 않은 

부위에 문신용 염료 주입 1례가 있었다.

미용문신과 관련된 유해사례 사례보고는 10건이 있었다. 붉은색 염료로 입술에 문신한 

경우와 눈썹 문신 부위에 발생한 육아종, 눈썹 부위에 발생한 편평사마귀, 아이라인 문신 

시 미숙한 시술자로 인해 발생한 각막상피결손, 눈썹 문신 부위에 발생한 암 등이 보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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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자(발행년도) 유해사례 유형 진단명 추정 원인
Bedocs(2008) 면역 관련 육아종 염료 내 폴리메틸 메타크릴산

Bhogal(2009) 감염 소양성 홍반, 괴사
원인 불명

비위생적인 환경

Biro(1967) 기타 염증성 습진 염료 내 황화수은

Biswas(2011) 면역 관련 거짓상피종 증식 붉은색 염료

Bittencourt(2013) 면역 관련 피부섬유종 염료/불특정 원인

Fioramonti(2012) 감염 S, aureus, S. pyogenes -

Foulds(1982) 감염 전염성 연속종 바이러스에 오염된 염료

Garcovich(2012) 면역 관련 알레르기 반응 붉은색 염료(Pigment Red 5)

Goldenberg(2008) 신생물(암) 편평세포암 원인 불명

Khetarpal(2010) 기타 색소 퍼짐현상 미숙한 시술자

Kluger(2008) 신생물(암) 각질가시세포종 원인 불명

Kluger(2010) 면역 관련 피부림프과다형성 외부 물질 주입

Kreidstein(1997) 통증 MRI 검사 시 통증 염료 내 산화철

Lubeck(1952)
감염 C형 간염/매독 바늘 반복사용

면역 관련 사르코이드/원판상홍반성 낭창 원인 불명/염료 내 황화수은

Lucke(1999) 발적 홍반성 구진/비립종 -

Matsika(2013) 기타 문신 색소 림프절 내 전이 대식 세포에 의한 이동

McLean(2011) 감염
봉와직염, 패혈성 쇼크, 괴사

성 근막염
전통적인 사모아 문신 시행 도중 감염

Pasolini(2011) 면역 관련 거짓림프종 외부 물질 주입

Porter(2005) 감염 봉와직염/괴사성 근막염 전통적인 사모아 문신 시행 도중 감염

Rorsman(1969) 면역 관련 포도막염 파란색 염료 내 코발트

Sanghavi(2013)
기타 태선양 반응 염료

면역 관련 사르코이드 반응 녹색 염료

Sergeant(2013) 감염 M. chelonae M.chelonae에 오염된 염료

Shinohara(2012) 감염 M. chelonae -

표 4-4 국외에서 보고된 서화문신 관련 유해사례

1.4. 국외 사례 보고 문헌

가) 문신 유형에 따른 분류

① 서화문신

서화문신과 관련된 유해사례로 감염, 면역 관련 질환, 신생물, 통증이 보고되었다. 감

염으로는 포도알균(S, aureus),  화농연쇄구균(S. pyogenes),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M. 

chelonae, M. fortuitum), 전염정 연속종, C형 간염 등이 있었다. 면역 관련 질환으로

는 육아종, 거짓상피종 증식, 피부섬유증, 사르코이드 반응, 알레르기 반응, 유육종증, 포

도막염 등이 보고되었다. 신생물로는 편평세포암, 각질가시세포종이 보고되었다. 통증은 

MRI 촬영 시 산화철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통증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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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관련
거짓림프종 반응, 홍반성 낭창 

유사반응
-

Tsang(2012) 면역 관련 육아종 문신 염료 내 멜라민

Wolf(2003) 감염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문신 시술 자체(트라우마)

Wollina(2008) 면역 관련 알레르기성 발열반응 -

Bhardwaj(2003) 면역 관련 알레르기 반응 붉은 염료 내 황화수은

Korner(2013)
면역 관련

접촉성 피부염, 루프스양 반응, 

사르코이드 반응
염료

신생물(암) 비정형 모반, 흑색종 트라우마, 자외선, 염증반응

Mahalingam(2002) 면역 관련 반상경피증 유사반응 문신 염료

Marchesi(2014) 면역 관련 거짓림프종 붉은색 염료

Morales-Callaghan

(2006)
면역 관련 유육종증 검은색 염료

Sweeney(2013) 면역 관련 육아종 유사 반응 붉은색 염료

Taaffe(1980) 면역 관련 소구진성 편평 태선 피시술사의 직업(금속 추출)

Ostheimer(2014) 면역 관련 포도막염 검은색 염료

Philips(2014) 감염 M. fortuitum -

Wood(2013) 면역 관련 변성괴저형 육아종 반응 붉은색 염료

1저자(발행년도) 유해사례 유형 진단명 추정 원인
Marshak(2008) 통증 결막염 미숙한 시술자

Giulieri(2011) 감염
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화농성 

임파선염
염료 내 M. haemophilum 

Goldberg(1989) 기타
눈꺼풀 괴사 원인 불명

색소 퍼짐 원인 불명

Klontz(2005) 면역 관련 상피 과다형성, 부종, 육아종 특정 브랜드의 염료

Lee(2001) 기타 색소 침착 미숙한 시술자

Rubianes(1993) 감염 S. aureus -

Teixeira(2006) 면역 관련 접촉성 알레르기성 피부염, 결막염 염료 내 파라-페닐렌디아민

Vagefi(2006) 면역 관련 알레르기성 육아종 반응 염료

Wollina(2011) 면역 관련 비감염성 육아종 반응 염료

Yang(1989) 면역 관련 육아종성 염증 반응 염료 내 칼슘, 티타늄, 실리콘

Moshirfar(2009) 기타 색소 침착 대식 세포 이동

Peters(1999) 기타 색소 침착 대식 세포 이동

Schwarze(2000) 면역 관련 육아종 문신 염료 내 규산 알루미늄

표 4-5 국외에서 보고된 미용문신 관련 유해사례

② 미용문신

미용문신과 관련된 유해사례로 감염, 면역 관련 질환, 통증이 보고되었다. 감염으로는 

포도알균(S, aureus), 비결핵형 마이코박테리아(M. haemophilum)이 있었다. 면역 관련

으로는 알레르기성 피부염, 육아종이 보고되었다. 이외 유해사례로 색소 침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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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자(발행년도) 진단명 문신 부위 문신 색깔 추정 원인
Marshak(2008) 결막염 아이라인 검정-회색 미숙한 시술자
Lucke(1999) 비립종 팔다리 붉은색 붉은색 염료

표 4-6 국외 문신 관련 유해사례: 발적 및 통증

1저자(발행년도) 진단명 문신 부위 문신 색깔 추정 원인

Bhogal(2009) 소양성 홍반, 괴사 팔다리 검정-회색 원인 불명

Fioramonti(2012) S. aureus 팔다리 기타 -

Foulds(1982) 전염성 연속종 팔다리 검정-회색 바이러스에 오염된 염료

Giulieri(2011) M. haemophilium 눈썹 기타 박테리아에 오염된 염료

Lubeck(1952) 이차성 매독, C형 간염 몸통/팔다리 기타 바늘 반복사용

McLean(2011) 괴사근막염, 봉와직염 몸통 - 전통 사모아 문신
Porter(2005) 괴사근막염, 봉와직염 기타 - 전통 사모아 문신
Rubianes(1993) S. aureus 눈썹 기타 -
Sergeant(2013) M. chelonae 팔다리 검정-회색 박테리아에 오염됨 염료
Shinohara(2012) M. chelonae 몸통 검정-회색 -
Wolf(2003)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팔다리 기타 -
Wollina(2011) M. haemophilium 눈썹 기타 -
Phillips(2014) M. fortuitum 팔다리 검정-회색 -

표 4-7 국외 문신 관련 유해사례: 감염

1저자(발행년도) 진단명 문신 부위 문신 색깔 추정 원인

Bedocs(2008) 육아종 팔다리 기타
UV 문신 염료 내 폴리메틸 

메타크릴산

표 4-8 국외 문신 관련 유해사례: 면역 관련 질환

나) 유해사례 종류에 따른 분류

① 발적/통증

통증은 2례가 보고되었다. 미숙한 시술자가 시술하여 물리적 손상이 있었던 경우와, 

염료로 인해 비립종이 생겨서 통증이 있었던 경우가 보고되었다. 

② 감염

감염은 13례가 보고되었다.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로 인한 감염이 다수 보고되었다. 

이외 전염정 연속종, 포도알균 감염이 보고되었다. 이차성 매독과 C형 간염은 1952년 

발표된 문헌에서 1례 보고되었다.

③ 면역 관련 질환

면역 관련 질환은 27례가 보고되었다. 문헌으로 가장 많이 보고된 면역 관련 유해사례

는 육아종이었다. 이외 거짓림프종, 사르코이드증, 알레르기 반응, 포도막염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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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was(2011) 거짓상피종증식 팔다리 붉은색 붉은색 염료

Bittencourt(2013) 피부섬유종 팔다리 검정-회색 염료/불특정 원인

Garcovich(2012) 알레르기 반응 팔다리 붉은색 염료 내 중금속

Klontz(2005)
상피 과다형성, 피부 부

종, 육아종

아이라인 검정-회색 특정 브랜드 염료에 포함된 

미지의 성분입술 붉은색

Kluger(2010) 거짓림프종 팔다리 - 외부 물질 주입

Lubeck(1952)
사르코이드/원판상홍반성 

낭창
팔다리 붉은색 염료 내 황화수은

Pasolini(2011) 거짓림프종 팔다리 기타 염료

Rorsman(1969) 포도막염 팔다리 기타 염료/염료 내 코발트

Sanghavi(2013) 사르코이드 반응 팔다리 기타 녹색 염료

Shinohara(2012)
거짓림프종 반응, 홍반성 

낭창 유사반응
팔다리 붉은색 -

Teixeira(2006)
접촉성 알레르기성 

피부염, 결막염
눈썹 기타 염료 내 파라-페닐렌디아민

Tsang(2012) 육아종성 피부염

Vagefi(2006) 알레르기성 육아종 반응 아이라인 검정-회색 염료

Wollina(2011) 비감염성 육아종 반응 눈썹 기타 염료

Wollina(2008) 알레르기성 발열반응 팔다리 붉은색 -

Yang(1989) 육아종성 염증반응 눈썹 기타 염료 내 칼슘, 티타늄, 실리콘

Bhardwaj(2003) 알레르기 반응 팔다리 붉은색 붉은색 염료내 황화수은

Korner(2013)
낭창성 피부염/육아종성/

사르코이드성 반응
손발 검정-회색 검은색 염료

Mahalingam(2002) 반상경피증 유사반응 손발 기타 염료

Marchesi(2014) 거짓림프종 팔다리 붉은색 붉은색 염료

Morales-Callangha

n(2006)
유육종증 기타 얼굴 검정-회색 검은색 염료

Schwarze(2000) 육아종 아이라인 검정-회색 염료 내 규산 알루미늄

Sweeney(2013) 육아종 유사반응 몸통 붉은색 붉은색 염료

Taaffe(1980) 소구진성 편평태선 몸통 붉은색
문신 피술자의 직업

(금속 추출)

Ostheimer(2014) 포도막염 몸통 검정-회색 검은색 염료

Wood(2013) 변성괴저성 육아종 팔다리 붉은색 붉은색 염료

④ 신생물(암)

신생물(암)은 3례가 보고되었다. 편평세포암, 각질가시세포종, 비정형모반, 흑색종이었

다. 신생물(암)의 원인은 불명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일부 문헌에서 문신 염료 내 색소가 

장기간 자외선과 반응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켜 발암시킨다는 서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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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자(발행년도) 진단명 문신 부위 문신 색깔 추정 원인

Goldenberg(2003) 편평세포암 팔다리 기타 원인 불명

Kluger(2008) 각질가시세포종 몸통 붉은색 트라우마

Korner(2013) 비정형모반, 흑색종 몸통 붉은색 트라우마, 자외선, 염증반응

표 4-9 국외 문신 관련 유해사례: 신생물(암)

1저자(발행년도) 진단명 문신 부위 문신 색깔 추정 원인

Biro(1967) 염증성 습진 팔다리 붉은색
열상 부위 내 타투 염료 유입, 

염료 내 수은

Goldberg(1989) 안검착색 아이라인 검정-회색 원인 불명

Khetarpal(2010) 색소퍼짐 손발 검정-회색 심부에 염료 주입

Kreidstein(1997) MRI 시 통증 몸통 검정-회색 MRI 촬영 시 상호작용

Lee(2001) 색소침착
아이라인 검정-회색

비전문가 시술
눈썹 기타

Matsika(2013)
림프절 내 

문신 색소 전이
몸통 검정-회색 색소를 포함한 대식세포 이동

Sanghavi(2013) 태선양 반응 팔다리 붉은색 염료

Moshirfar(2009) 각막륜 색소침착 아이라인 검정-회색 색소를 포함한 대식세포 이동

Peters(1999)
눈 꺼 풀 - 눈 밑 주 름 

색소침착
아이라인 검정-회색 색소를 포함한 대식세포 이동

표 4-10 국외 문신 관련 유해사례: 기타

⑤ 기타

기타 유해사례로는 문신 색소가 퍼지는 것이 가장 많았다. 이외로 MRI 촬영 시 통증

과 염증성 습진, 태선양 반응이 있었다.

다) 유해사례 원인에 따른 분류

① 도구

보고된 유해사례의 추정 원인은 염료가 가장 많았다. 염료로 인한 유해사례의 추정 원

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염료 내 포함된 물질과 염료의 오염이다. 유해

사례를 일으키는 염료 내 포함된 물질로는 염료 내의 황화수은, 코발트 등의 중금속과 

자외선에 반응하는 특이한 문신 염료 내에 포함된 폴리메틸 메타크릴산, 투명 문신에 사

용하는 멜라민이 있었다. 염료의 오염은 박테리아에 오염이 있었다. 이외 바늘을 반복사

용하거나 시술 시 위생상태가 부적절한 경우 감염을 일으키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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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자(발행년도) 문신 유형 유해사례 유형 구체적인 원인(추정) 비고

Bedocs(2008) 서화문신 면역 관련
염료 내 폴리메틸 메타크

릴산

UV light에 반응하는 특이한 

문신 염료
Biro(1967) 서화문신 기타 염료 내 수은 열상 부위로 염료 유입

Biswas(2011) 서화문신 면역 관련 붉은색 염료 

Bittencourt(2013) 서화문신 면역 관련 염료 불특정 원인

Foulds(1982) 서화문신 감염 염료 바이러스 오염

Garcovich(2012) 서화문신 면역 관련 붉은색 염료 염료 내 중금속

Gilieri(2011) 미용문신 감염 염료 박테리아 오염

Klontz(2005) 미용문신 면역 관련 염료 특정 브랜드

Kluger(2010) 서화문신 면역 관련 외부 물질 주입

Lubeck(1952) 서화문신
감염 바늘 반복 사용

면역 관련 염료 염료 내 황화수은

McLean(2011) 서화문신 감염 - 전통 사모아 문신

Pasolini(2011) 서화문신 면역 관련 외부 물질 주입

Poter(2005) 서화문신 감염 부적절한 위생상태 전통 사모아 문신

Rorsman(1969) 서화문신 면역 관련 파란색 염료 염료 내 코발트

Sanghavi(2013) 서화문신 기타/면역 관련 염료

Sergeant(2013) 서화문신 감염 박테리아에 오염된 염료 M. chelonae

Teixeira(2006) 미용문신 면역 관련 염료 내 파라-페닐렌디아민 

Tsang(2012) 서화문신 면역 관련 염료 염료 내 멜라민

Vagefi(2006) 미용문신 면역 관련 염료

Yang(1989) 미용문신 면역 관련 염료
염료 내 칼슘, 티타늄, 실리

콘

Bhardwaj(2003) 서화문신 면역 관련 붉은색 염료 염료 내 황화수은

Korner(2013) 서화문신 면역 관련 검은색 염료

Mahalingam(2002) 서화문신 면역 관련 외부 물질 주입

Marchesi(2014) 서화문신 면역 관련 붉은색 염료

Morales_Callaghan

(2006)
서화문신 면역 관련 검은색 염료

Schwarze(2002) 미용문신 면역 관련 염료 염료 내 규산 알루미늄

Sweeney(2013) 서화문신 면역 관련 붉은색 염료

Ostheimer(2014) 서화문신 면역 관련 검은색 염료

Wood(2013) 서화문신 면역 관련 붉은색 염료

표 4-11 도구로 인한 문신 유해사례

② 미숙한 시술

민감한 부분인 눈 주위에 시술 시 미숙한 경우 결막을 관통하여 통증이 발생하는 사례 

및 염료가 깊이 주입되어 색소가 퍼지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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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자(발행년도) 문신 유형 유해사례 유형 구체적인 원인(추정) 비고
Marshak(2008) 미용문신 통증 시술자의 부주의 결막 관통
Khetarpal(2010) 서화문신 기타(색소퍼짐) 심부에 염료 주입 -
Lee(2001) 미용문신 기타(색소침착) 미숙한 시술 -

표 4-12 미숙한 시술로 인한 문신 유해사례

1저자(발행년도) 문신 유형 유해사례 유형 구체적인 원인(추정) 비고

Taaffe(1980) 서화문신 면역 관련
문신 피술자의 직업이 금속 

추출 공정, 수은 노출
소구진성 편평태선

표 4-13 문신 피술자로 인한 문신 유해사례

1저자(발행년도) 문신 유형 유해사례 유형 구체적인 원인(추정) 비고
Kreidstein(1997) 서화문신 통증 염료 내 산화철 MRI와 상호작용

표 4-14 외부요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문신 유해사례

1저자(발행년도) 문신 유형 유해사례 유형 구체적인 원인(추정) 비고
Bhogal(2009) 서화문신 감염 원인 불명 괴사
Goldberg(1989) 미용문신 면역 관련 원인 불명 눈꺼풀 괴사
Goldenberg(2008) 서화문신 신생물(암) 원인 불명 편평세포암

Kluger(2008) 서화문신 신생물(암) 트라우마, 각질가시세포종

Korner(2013) 서화문신 신생물(암) 트라우마, 자외선, 염증반응 비정형 모반, 흑색종

표 4-15 원인 불명의 문신 유해사례

③ 문신 피술자

문신 피술자의 직업으로 인해 유해사례가 발생한 사례 1례가 있었다. 

④ 외부요인과의 상호작용

MRI 촬영 시 문신 염료 내 산화철과 자기장이 반응을 일으켜 피술자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보고되었다.

⑤ 원인 불명

신생물(암), 감염, 면역 질환 발생 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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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자(발행년도) 문신 유형 유해사례 유형 비고

Antoszewski(2006) 서화문신
- 부분적인 홍반 21.63%

- 출혈 7.7%

- Lodz의 선술집에 있는 문신이나 

피어싱을 한 14~52세 416명 대상

- 문신한 사람 중 31.25%에서 유해

사례 발생

Deschesnes(2006) 서화문신

- 출혈 10.1%

- 문신 부위 피부 자극감 19%

- 문신 부위 감염 5.1%

- 염료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5.1%

- 문신 부위 부종 4.4%

- 퀘백 내 23개 고등학교 12-18세 

청소년 2145명 대상 설문조사

- 2145명 중 8%가 문신, 158명이 

유해사례 경험

Falsey(2013) 서화문신

-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문신 부위 발진

- A지역에서 27명 감염, 

B지역 4명 감염

- 사용된 염료 중 하나에서 

M. chelonae 검출됨

2011년 7-12월에 문신시술자의 

고객명단을 이용하여 결절성/궤양성 

발진이 1주일 이상 지속된 사람 모집

Hosberg(2013) 서화문신

- 문신 관련 불만의 58%는 

햇빛에 대한 광과민성

- 가장 흔한 부작용은 피부 들뜸, 가

려움증 

- 성병 클리닉에 래원한 환자 154명 

조사

- 3개월 이내 유해사례 발생 15%, 

3개월 이후 유해사례 발생 27% 

- 대부분 검정색․붉은색 색소 관련

Hosberg(2013) 서화문신

- 미개봉된 58개의 염료 중 

  6개가 박테리아 오염

- 개봉되어 사용한 6개의 염료

  중 1개가 박테리아 오염

- 문신 관련 유해사례가 발견된 문신

시술자가 사용한 염료 6개와 개봉 

전 염료 58개 조사

Klugl(2010) 서화문신

- 문신 시술 직후 피부 유해사례 

2,302명(67.5%), 전신 유해사례  

225명(6.6%)이 경험 

- 시술 후 4주 이후 264명(7.7%)  

유해사례 경험함

- 대부분 경미하나 중등도 이상

  425명(12.5%)

- 독일어 사용 국가 3,411명 대상 

인터넷 설문조사 

- 염료의 일부가 인체에 흡수되어 

장기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추정

표 4-16 국외 문신 유해사례 조사 연구

1.5. 국외 조사 연구(11건)

문신과 관련 있는 유해사례에 한 국외 조사 연구는 11건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화문신 조사연구 8건, 미용문신 조사연구 2건, 의료문신 조사연구 1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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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tko(2013) 서화문신 - C형 간염

- 3,391명 대상 단면연구

- 문신 소유자 16.16%

- Risk factor만을 조사

Richards(2006) 서화문신 - C형 간염

- 결핵병원 내 결핵 환자 272명 

대상 혈액 검사

- 61명(22%)이 HCV 양성

- Odds Ratio 2.6 (1.2-5.7)

Spear(1995) 의료문신

- 표재성 감염

- 발진

- 인설

- 유두 재건 문신 한 151명 대상 

설문조사

- 151명 중 5명(3%)에서 표재성 

감염, 1명 발진, 1명 인설 보고

- 10%는 색이 옅어져 다시 시술 

받음

Tope(2002) 미용문신
- 따가움

- 타는 듯한 느낌

- 아이라인 미용문신 한  1032명 

  대상 설문조사

- 135명(13.1%)이 MRI 검사를 

하였고, 이 중 2명 유해사례 경험

Wenzel(2010) 미용문신

- 입술 주위 수포

- 입술 부종

- 타는 듯한 느낌

- 붉은 염료 혹은 그 안에 포함된 

Pigment Red 181(CI 73360)에 

대하여 심각한 피부 유해사례 발생

- 입술 미용문신 후 유해사례가 

발생한 환자 4명을 대상으로 패치 

테스트(알레르기 테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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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외 고찰(review) 문헌

국외 고찰 문헌은 총 26건이 선정되었다. 각 문헌마다 유해사례의 분류는 연구의 목적 

및 범위에 따라 상이하나 큰 줄기는 비슷하였다. 문신의 유해사례는 감염성/비감염성/신

생물/기타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감염성 유해사례는 감염원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세균감염, 바이러스 감염, 진균 감

염 등이 있었고 증상의 발현까지를 기준으로 급성감염, 만성감염, 감염 부위를 기준으로 

국소 감염, 전신 감염이 있었다. 세균 감염으로는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 결핵, 한센병, 황색 포도상구균, 녹농균, 화농성 연쇄상구균, 매독, 결

핵 등이 있었고, 바이러스성 감염으로는 전염성 연속종, B형 간염, C형 간염, HIV, 헤르

페스, 우두, 수두 등이 있었다. 진균 감염으로는 접합균증, 칸디다성 질염, 적색백선균, 

유모표피사상균 등이 있었다.

비감염성 유해사례로는 육아종, 유육종증, 사르코이드, 농가진, 편평태선, 두드러기, 편

평태선, 루푸스양 반응, 켈로이드, 건선, 급성 국소 림프절 팽창 등이 포함되었으며, 신생

물에는 흑색종, 피부암, 기저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각질가시세포종, 융기피부섬유육종 

광 과민성, 포도막염 등이 있었다. 

기타 유해사례로는 MRI 시 신호가 감지되지 않거나 화상을 입는 경우, 요추 부위 경

막외 마취 시 따가움과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다. 국외 고찰 문헌의 정리는 부록

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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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문신시술자․문신업소 규정

- 문신시술자 자격 발급, 혈액 매개 질병․위생 및 소독 방법 교육, 문신 시술자 자격 

발급 전 일정 시간 이상의 경력 등 

- 분리된 업소, 세면대․멸균기 등 위생 시설 등
위생 규정 일회용품 사용, 멸균기 사용,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 B형 간염 예방접종 등
미성년자 문신 금지 규정 일정 연령 이하 미성년자의 문신 규제, 미성년자 문신 시술 시 부모의 동의서 필요
염료 규정 니켈 등 특정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염료만을 사용

표 4-17 문신 관련 규정 분류

2. 국외 문신 관련 규정 조사

2.1. 국가 선택 기준 

국외 문신 관련 규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북미/유럽/아시아 등 각 륙별로 나라를 선

택하였다. 미국에서 문신 관련 규정은 주법(州法)에 따르기 때문에 각 주마다 규정이 조

금씩 다르다. 공통 규정을 살피되, 비교적 자유로운 주인 뉴욕 주/뉴욕 시와 엄격한 주

인 코네티컷 주를 선택하였다. 유럽 국가 중에는 문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국가와 그

렇지 않은 국가가 있어, 2008년 문신 관련 규정이 신설된 프랑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만, 필리핀을 살펴보았다. 

가) 문신 관련 규정  

문신 관련 규정은 크게 문신 시술자․문신업소 규정, 위생 규정, 미성년자 문신 금지 규

정, 염료 내 규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각 국가마다 분류별 상세 내용은 상세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큰 갈래는 유사하다. 

나) 국가별 규정 특징

표 4-18은 각 국가별 문신 관련 규정의 요약표이다.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O, 존재하

지 않는 경우 X로 표시하였으며, 규정이 준비 중인 경우이거나 모호한 경우 △로 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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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문신 시술자․

문신업소 규정

위생

규정

미성년자

문신금지 

규정

염료

규정
특이사항

대한민국 X X X △
문신은 의료행위
염료 안전관리 검토

미국 - - - X FDA 승인 문신 염료 없음

뉴욕 주 O X X - 문신시술자․문신업소 허가 규정

뉴욕 시 O O O - 보편적인 미국 규정

코네티컷 주 O O O - 의사의 관리감독 필요

유럽 연합 - - - O
2008년 문신용 염료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 목록 발표

프랑스 O O O O 2008년 규정 신설됨

일본 X X X X 문신은 의료행위

대만 X X X X
문신을 서비스 계약으로 간주, 
미성년자는 불법
자체 위생교육 실시

필리핀 O O X △
무해한 염료 사용이라고만 명시, 
임신부 등 문신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법적으로 제한

표 4-18 국가별 문신 관련 규정 특징

2.2. 국가별 문신 규정 상세

가) 대한민국

한민국에서는 아직 문신 관련법은 없으나 판례상 문신은 의료행위로 간주된다. 우리

나라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게 된 근거는 서울고등법원 판례 90노2672와 법원 

판례 91도3129이다8). 

나) 미국

문신 시술자 자격 허가와 문신 업소 허가는 주법에 따른다. 미국에서는 2011년 까지 

41개의 주가 주(州) 차원의 문신에 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50개 중 나머지 9개 주는 

주(州)의 문신 규정은 없고, 몇몇 지역(county)에 지역 단위 문신 규정이 있다. 규제 내

용은 문신시술자의 자격 요건, 업소의 등록, 허가제 실시, 일회용품 사용 및 소독, 장갑 

등의 착용, 미성년자에 한 문신 시술 금지 및 부모의 동의요건 등이다. 

문신 시술자는 과거에는 의사로 한정하였으나 최근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문

신 시술자 자격을 주고 관리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의사의 감독을 요하기도 한다. 코

네티컷 주의 경우는 단독으로 문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에 한정하고 문신 시술자 

8) 본 보고서 10쪽에 판례의 상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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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환경 위생 기준 # 문신 시술자 및 업소 허가 # 감염 예방 #
뾰족한 도구 폐기 방법 36 혈액 매개 질병 30 장갑 착용 35
지역 위생당국 정기 점검 36 심폐소생술 8 일회용품/멸균기 사용 37
업소 음주․흡연․약물 제한 32 응급처치 19 문신시술자 B형 간염 접종 14

유해물질 폐기 방법 37 해부학/생리학 17
문신 피술자의 병력 확인서

(위험요인 확인용)
23

벽․바닥 등 공간 36 위생/소독 25 유해사례 보고 방법 14
세면대 등 위생환경 36 문신 규제 법규 16 건강한 피부에만 문신 31

작업 공간 분리 34 300시간 이상의 경력 14
비상 상황 대처 방법

(구급상자 구비 등)
12

규제 위반 처벌/과태료 36 정기적인 교육 갱신 16 전염병 이환 시 문신 시술 제한 27
환기/채광 등의 조건 31 문신업자 자격 발급 32 문신 후 관리 방법 32
해충 방제 27 문신업소 허가 34 멸균기 정기 점검 34

표 4-19 미국 각 주의 문신 관련 규정 내 포함 사항

자격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의사의 감독 하에 문신 시술을 해야 한다. 이외 주에서는 

자격을 갖춘 문신 시술자가 허가 받은 문신업소 내에서 문신 시술을 단독으로 할 수 있

다(이노홍, 2011).

표 4-19는 주별 규제 내용을 문신 환경 위생 기준/문신 시술자 및 문신 업소 허가/감

염 예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Carson 외, 2012). 30개 이상의 주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문신 시술자에게 자격 발급을 하고 있다. 환경 위생 기준으로 설정한 내

용은 문신용 바늘(needle) 등 뾰족한 도구의 폐기 방법, 지역 위생 당국의 정기적인 점

검, 업소 내 음주․흡연․약물 제한, 유해물질 폐기 방법, 물청소가 가능하고 흡수가 되지 

않는 재질로 된 벽․바닥, 벽 등으로 기실과 독립된 작업 공간, 일정 이상의 채광과 적

절한 환기 조건 등이 있다. 문신 시술 중 장갑 착용과 일회용품 및 멸균기(autoclave)를 

사용한 문신 도구 소독, 살균 성분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 손 씻기 및 서면으로 된 문신 

후 관리 방법(aftercare) 제공 또한 규정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미성년자 문신 규제이

다.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에게는 문신 시술을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문신 피술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책임은 

문신 시술자에게 있다. 

표 4-20은 미국의 주별 미성년자의 문신 규제이다. 총 17개 주에서는 부모의 동의서 

여부에 상관없이 미성년자에게는 문신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28개 주에서는 부모

의 동의가 있거나 문신 시술 시에 부모가 동할 시, 로드아일랜드 주에서는 부모 동 

시 미성년자에게도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NCS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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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해당 주(州)

미성년자 문신 전면 금지

알라스카(AK), 캘리포니아(CA), 조지아(GA)* 아이오와(IA)1), 아이다호(ID)2), 일리

노이(IL)*, 메인(ME), 미시시피(MS), 뉴햄프셔(NH), 뉴욕(NY), 노스캐롤라이나

(NC), 오클라호마(OK), 로드아일랜드(RI), 사우스캐롤라이나(SC)3), 테네시(TN)4), 

워싱턴(WA), 위스콘신(WI)*  

총 17개 주

동의서 필요

알라바마(AL), 알칸소(AR), 콜로라도(CO), 코네티컷(CT), 델라웨어(DE), 플로리

다(FL), 하와이(HI), 인디애나(IN), 캔자스(KS), 켄터키(KY), 루이지애나(LA), 마

이애미(MI), 미시간(MI), 미네소타(MN), 미주리(MO), 몬타나(MT), 네브라스카

(NE), 뉴저지(NJ), 노스 다코타(ND), 오하이오(OH), 펜실바이니아(PA), 사우스

다코타(SD), 텍사스(TX)†, 유타(UT), 버몬트(VT), 버지니아(VA), 웨스트버지니아

(WV), 와이오밍(WY)

총 27개 주  

문신 시술 시 부모 대동 필요

아리조나(AZ), 알칸소(AR), 인디애나(IN), 캔자스(KS), 루이지애나(LA), 네브라스

카(NE), 노스 다코타(ND), 오하이오(OH), 펜실바이니아(PA), 버지니아(VA), 와

이오밍(WY)

총 12개 주

미성년자에 관한 문신 규정 

존재하지 않음
메릴랜드(MD), 매사추세츠(MA), 네바다(NV), 뉴멕시코(NM), 오레곤(OR)

* 의학적 필요에 의한 문신은 본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신을 커버하기 위한 목적만 허용함
1) 문신 규제는 미혼인 미성년자(unmarried minor)만 해당함
2) 14세 이하는 전면 규제, 14-18세는 부모의 동의서 필요함
3) 18세 이하는 전면 규제, 18-21세는 부모의 동의서 필요함
4) 16세 이하는 전면 규제, 16-18세는 부모의 동의서/문신 시술 시 부모 대동 필요함
※ 나머지 주는 문신이 금지되는 미성년자를 18세 이하로 간주함

표 4-20 미국 주별 미성년자 문신 규제

미국의 50개 주 중 45개 주에서 미성년자 문신 금지 규정이 존재한다. 미성년자 문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5개 주는 네바다,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뉴멕시코, 오레곤이다. 

네바다 주에는 주 단위 문신 규정이 없고, 일부 지역(local county) 단위의 규정이 있

다. 매사추세츠 주에는 현재 주 규정은 없지만 지역 보건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안

(model form)을 제시하였고, 기본 안 내에 18세 미만 미성년자 문신 금지 규정이 있다. 

메릴랜드에는 문신 규정이 존재하며 주의 노동부에서 자격을 발급한다. 뉴멕시코에도 문

신 규정 존재한다. 뉴멕시코의 문신 관련 규정은 문신 시술사 자격 발급 및 자격 요건에 

한 내용이다. 오레곤 주에도 문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며 내용은 주 자체 자격 발급이

다. 오레곤 주에서 문신 시술자는 이발, 미용, 네일아트 등과 동일한 미용 전문가

(cosmetic professional)로 분류된다. 문신 시술자가 되려면 오레곤 주에서 허가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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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학교(career school)를 졸업해야 하며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자격시험에 응시하

기 위해서는 36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생 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문신용 염료는 색소 첨가물(color additive)로 분류되나 어떠한 문신 염료도 인체 주

입 용도로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허가를 받지 않았다. 미 FDA 에서

는 문신용 염료를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안전 관리를 위해 문신 염료로 인한 유해

사례 보고를 받고 있고, 박테리아 오염 등으로 문신용 염료 회사가 자체 회수를 결정할 

때에 이를 게시하고 있다.

미국 내 주별 문신 관련 규정은 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동소이하다. 표적으

로 뉴욕 주, 뉴욕 시의 문신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문신 시술 시 의사의 감

독이 필요하다고 한 코네티컷 주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③ 뉴욕 주

뉴욕 주에서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보건부에서 허가를 받기 이전에는 누구도 문신 시술자 활동을 하거나 문신업소를 

개업할 수 없고, 허가를 발급하는 보건부 담당자가 발급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하였

다9).

④ 뉴욕 시

뉴욕 시(市)의 문신 관련 규정에서는 문신 시술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라도 문신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만 18세 이상일 경우 문신 시술자 자격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나라나 주에서 문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7일 간의 임시 자격

증을 발급한다. 문신 시술자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부가 정한 사항에 따

라 감염 관리, 위험 방지(risk factor management),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자격증 발급 신청 시에 이 시험을 통과하였다는 증명을 제출

한다. 문신 시술자 자격증은 2년간 유효하며 만료 후 2년 이내에는 재시험 없이 갱신이 

가능하며, 만료 후 2년이 지나면 자격증은 말소된다. 자격증을 발급받은 문신 시술자는 

신문 잡지 등에 광고할 수 있다. 

문신업소는 올바른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통풍이 원활하고, 밝은 불빛과 

폐기물 처리 용기, 차갑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세면 시설, 위생 비누와 수건이 항상 준

비되어 있어야 한다. 문신 시술자는 작업 전 손을 씻어야 하고 작업 시에는 라텍스 장갑

9) 뉴욕 주의 규정 전문 번역이 부록에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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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착용하여야 한다. 문신 시술이 완료된 후, 문신 시술자는 피술자에게 사후 관리 방법

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피술자의 이름과 문신 시술을 받은 날짜 등 보건부에서 요

청하는 정보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문신 시술을 하

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미성년자에게 문신 시술을 하였을 경우 그 횟수에 따라 문신 시

술자 자격 정지 및 취소에 처한다.

문신과 관련된 건강 문제에 해 시(市) 보건부에 자문을 해 주기 위하여 문신 교육과

정에 관련된 사람, 살균 및 위생 전문가, 피부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설치

된다10).

⑤  코네티컷 주

코네티컷 주에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 숙련된 간호사(advanced 

practice register nurse), 의료 보조원(physician assistance), 간호사(registered 

nurse), 기술자(technician)이다. 여기에서 기술자는 일반적인 서화문신을 하는 문신 시

술자를 의미한다. 의사는 단독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고, 그 외 숙련된 간호사, 의료 

보조원, 간호사, 문신 시술자는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 관리 감

독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문신업소를 방문하여 위생 상태 등을 점검

하여야 하며 문신 시술자의 지식과 숙련도에 관하여 매년 기록을 남겨야 한다. 관리 감

독 역할을 하는 의사는 문신 시술자에게 의료 상담이나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특정 상황

에 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11).

다) 유럽 연합

2003년까지 유럽에서는 일부 국가에만 문신 관련법이 존재하였다. 문신이 중화되고 

이에 따라 문신으로 인한 유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03년 유럽 연합 위원회는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 국가들을 상으로 국가별 문신 관련법의 현황을 조사하였

다. 2003년까지의 현황은 표 4-21과 같다. 

10) 뉴욕 시의 규정 전문 번역이 부록에 첨부되어 있음
11) 코네티컷 주의 규정 중 의사의 관리 감독에 한 부분이 부록에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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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문신 규정 존재 여부 특징 비고
오스트리아 O
벨기에 O

덴마크 △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하는 것은 불법

- 머리, 손, 목에 문신을 하는 것은 불법
프랑스 X 2008년 제정
그리스 △ 초안 단계
아일랜드 X
이탈리아 O
룩셈부르크 X

포르투갈 X

스페인 X

스웨덴 X

네덜란드 △ 초안 단계

영국 O
-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하는 것은 불법

- 이외 상세 규정은 일부 지역의 지역법에 존재

노르웨이 O

스위스 X

표 4-21 2003년 기준 유럽 연합 국가별 문신 관련 규정 현황

2008년 유럽의 보건 분야 장관 회의에서 「영구화장 및 문신의 안전성 관련 결의 

(ResAP(2008)1)」에서 문신용 염료의 권고사항을 천명하였다. 이 권고사항은 문신용 염

료에 포함될 수 없는 방향족 아민의 목록, 독성 물질의 목록, 중금속의 최  허용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12). 유럽 연합의 ResAP(2008)1은 권고사항으로, 문신용 염료에 한 

허가 사항이 아니다. 2008년 ResAP(2008)1 발표 이후에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등에

서도 문신 관련 규정이 발표되었다. 프랑스는 문신업자의 자격과 교육 조건, 위생 조건, 

문신용품의 제조 포장 및 유통에 한 조건 등을 망라하는 명령을 발표하였다. 스위스와 

스웨덴은 규정을 신설하여 ResAP(2008)1의 권고안 로 문신용 염료에 포함할 수 없는 

물질의 목록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12) ResAP(2008)1의 목록은 부록에 실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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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역 문신과 피어싱에 관련한 규칙과 문신의 염료와 피어싱의 장신구에 대한 규칙 상기
2영역 해부학, 피부 생리학 특히 유착에 대한 일반 지식
3영역 “공중 위생법” R. 1311-4조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된 위생 규칙

- 세균 미생물
- 위생 규칙과 관련된 보편적인 주의 사항
- 소독제와 살균제 : 효력 범위와 사용 방법

4영역 감염과 알레르기 위험성에 대한 일반 지식. 특히,
- 감염을 일으키는 요인, 특히 문신과 피어싱 행위에서 발생하는 감염의 대표적인 요인 
- 감염의 메커니즘
- 위험 인자
- 전염이 일어나는 방식 
- 실제 시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 금기 징후14) 

5영역 소독과 살균
- 열에 민감한 재이용할 수 있는 기구들의 살균 
- 기구들의 소독, 사용한 의료 기구의 조정과 유지를 포함함. 
- 절차와 사용 기구들의 명시성

- 영구적인 신체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문신의 돌이킬 수 없는 특징 

- 경우에 따라서는 시술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특징

- 감염 위험

- 알레르기 위험, 특히 문신의 염료나 피어싱의 장신구

-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나, 진행 중인 시술의 금기 징후에 대한 연구

- 시술된 기술에 따른 유착 시간, 유착에 따르는 위험성

- 시술이 이루어진 후에 지켜야 할 주의사항, 특히 빠른 유착을 위한 것

라) 프랑스13)

프랑스 문신 관리 법령은 2008년 2월 19일에 신설되었다. 프랑스의 건강, 젊음, 체

육, 참여적 삶 부(Ministère de la Santè,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이하 프랑

스 보건부)에서는 공중 위생법에 「침습적 문신과 피어싱」장을 삽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0년 1월 20일까지 문신에 관련된 여러 규정들을 발표하였다. 

프랑스의 문신 관련 규정에는 위생 조건, 문신용품의 제조 포장 및 유통, 문신 시술 

시 문신 피술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정보, 문신과 피어싱 시술자의 교육 요건, 문신업소의 

신고 방법, 문신업소의 조건 및 문신 시술 시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기구 살균 매

뉴얼 포함) 등을 명령(Décrets)으로 규정하였다. 프랑스에서는 문신 용품도 국가적 감시 

시스템을 갖추어 모니터링 하고 있다.

문신 시술자가 문신 시술 전 피술자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프랑스 보건부에서 규정한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이론 교육

13) 부록에 프랑스의 문신 관련 법령 번역 전문이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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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역
시술자 보호를 위한 규칙들, 특히 혈액에 의한 감염사고로부터의 보호 규칙,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백
신과 권고되는 백신

7영역 폐기물의 처리

8영역 다양한 작업 공간에 대한 이해(청소와 살균)
9영역 문신이나 피어싱 행위를 위한 무균 과정의 시술 방법 

- 손 위생에 대한 과정 지식
- 장갑 사용에 대한 지식. 특히, 소독

- 일하는 장소를 준비하는 지식  

- 장비들을 준비하는 지식. 특히, 소독과 그 준비

- 소독된 장소를 준비하고 이용하는 지식

- 소독의 과정을 아는 지식, 소독 과정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지식

  ○ 실습 교육 

 

마) 일본

일본에서 문신은 의료행위로 간주된다. 의료 행위 판단 근거는 판례시보 1370호 159

항(도쿄 지방법원 1990년 3월 9일)이다.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멍, 기미 등을 

눈에 띄지 않게 하는 목적으로 국소 마취제 실로카인 주사액을 신체 부위에 도포하고 해

당 신체 부위에 주사기나 바늘로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일

본 의료법 제 17조에서 의사가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에 따라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문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하였다.

후생노동성은 의정의발 제 105호(2001년 11월 8일)에서 레이저 광선 혹은 기타 강력

한 에너지를 가진 광선을 모근(毛根) 부위에 조사하여 모유두(毛乳頭), 피지선 개구부(開

口部) 등을 파괴하여 제모 하는 행위, 바늘 끝에 색소를 묻혀 피부 표면에 먹 등의 색소

를 주입하는 행위, 산(酸) 등 화학약품을 피부에 도포하여 주름, 기미 등에 하여 표피 

박리를 행하는 행위를 모두 의사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행위라고 규정하였다15). 

바) 대만16)

만에는 문신과 관련된 법이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신은 민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 취급된다(Article 490i)17). 만약 계약 당사자가 

14) 시술하지 말아야 할 상황
15) 판례시보 1370호 159항과 후생노동성의 의정의발 제 105호의 번역이 부록에 첨부되어 있음
16) 만 식약처와 만 문신인 협회에 유선으로 질문하여 답변 받은 내용임
17) iArticle 490 노무자가 사용자에게 특정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하여 특정 작업의 

완수 후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작업 시에 사용되는 자재의 비용은 지급하는 보

수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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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미만일 경우(Article 12iii and 13iv)18)에는  법에 의하여 계약 자격이 없다고 

간주되어 계약 시에는 법적 보호자의 승인이 필요하다(Article 77v and 79vi)19). 문신업

자는 미성년자가 문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불법 계약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사

전에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만은 국가 차원에서 문신 시술자 자격을 허가하지는 않는다. 2014년 4월에 설립된 

만 문신인 협회(Taiwan Tattooist Association)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만에는 략 

100~200개의 문신 업소가 존재하며, 300~400명의 문신 시술자가 있다. 정해진 자격 

수료 요건이나 교육 과정이 없기 때문에 문신 시술자의 자질은 차이가 많다. 만 문신

인 협회에서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문신 시술자 양성을 위하여 문신 관련 법률, 국가 차

원의 자격 허가 등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분의 문신 시술자들은 의사가 아

니다. 일부 피부과․성형외과 의사가 피어싱이나 문신 시술을 하기는 하지만 그 숫자는 매

우 적다. 다만, 문신 제거는 의사가 전담한다. 

문신 시술에는 감염 위험이 있다. 따라서 만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나 지역 보건소에서는 혈액 매개 감염 질환 발생 방지를 위하여 문신 시

술자에게 관련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지역 보건소와 문신인협회가 협조하여 교육 과정

에 포함되는 사항을 결정한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문신 시술자는 수료증을 받기는 하지

만, 이러한 교육 과정은 자체적이며, 위생 교육 수료가 법으로 규정된 필수 요구사항은 

아니다.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은 공중 위생법에 따라 첫 해에는 여섯 시간, 다음 해 부

터는 매년 세 시간의 위생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만에서 문신 업소는 미용실이나 피

부관리실과 같은 범주로 간주된다.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도구나 염료에 관한 사항은 애매한 부분이다. 먼저, 문신용 염

료는 만에서 화장품으로 취급된다. 화장품 회사는 제품 판매에 선행하여 제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판매 허가를 받은 문신용 염료는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

기 위하여 만 식약처(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산업계를 초청하

여 문신용 염료 관리 규정 마련에 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상세 내용에 해서는 알

려지지 않았고 이 회의에서 도출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18) iiiArticle 12 민법상 성인은 만 20세임

    ivArticle 13 만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어떠한 법적 결정도 내릴 수 없음.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는 제한

된 법적 결정권을 가짐. 기혼 미성년자는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음 
19) vArticle 77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의 의도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그 결정 당사자가 결정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득을 가지거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일 경우는 예외임

 viArticle 79 보호자 동의 이전에 법적 결정권이 없는 사람과 체결한 계약은 보호자의 승인 이후에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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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문신용 기기에 관한 부분이다. 약사법(Pharmaceutical Affaires Law)에 

따라 의료기기는 질병의 진단, 치료, 완화 혹은 예방에 사용되는 기기를 지칭한다. 혹은 

신체의 구조나 기능에 현저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료기기로 간주하기도 한다. 문신

용 기기의 의료 기기 해당 여부에 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문신은 의료용 목적이 아

니므로 문신용 기기는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의견과, 문신 피부 표면에 현저한 변화를 일

으키므로 의료기기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만 식약처는 아직 문신용 기

기가 의료기기 관리 규정(Regulations Governing Management of Medical 

Devices)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에 하여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만에는 문신업이나 문신 시술자 자격, 문신용 염료에 한 규정이 존재

하지 않는다. 

사) 필리핀

필리핀의 문신 관련 법률은 2010년 문신 피술자 보호법(Tattoo Patrons Protection 

Act of 2010)이다. 필리핀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보건부의 허가 없이 문신 시술을 하거

나 문신업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문신 시술자는 문신 피술자에게 MRI 부작용을 포함

한 문신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여러 위험에 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문신 시술자

는 문신 피술자의 이름, 나이, 주소, 문신 도안, 문신 시술날짜, 문신 위치, 문신 시술자

의 이름 등을 포함한 기록을 유지해야한다. 문신업소에는 문신 시술 절차가 서면으로 잘 

보이게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문신 시술자는 작업 시에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하며 설사, 

구토, 발열, 황달, B형 간염, 에이즈 등이 있을 때에는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다. 문신 시

술자는 문신 시술 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일회용 타월에 손을 닦고 일회용 라텍스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문신 부위의 제모가 필요한 경우 일회용 면도날만을 사용해야 한

다. 문신 시술 전 문신 부위를 항 박테리아 제제로 소독하여야 한다. 문신업자는 인체에 

무해한 염료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한 명의 고객마다 일회용 문신 염료 캡에 염료를 덜어

서 사용하여야 한다. 문신용 염료는 문신 전용 염료 취급 업자가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

다.

문신에 사용하는 바늘(needle)은 멸균된 것이어야 하며 하나의 멸균된 바늘은 한 사람에

게만 사용되어야 한다. 멸균되었더라도 6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멸균 작업을 거쳐야 한다. 

문신 시술 이후에는 관리 방법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약물을 한 사람이거나 술

을 마신 사람에게는 문신 시술을 할 수 없으며, 심신 미약자나 피부 상태가 문신에 적합

하지 않은 사람, 임신부나 수유부에게 문신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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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조사

3.1. 설문지 개발 

가) 설문지 개발 및 배포 과정

국내 문신 시술자(타투이스트20))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4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10일 간) 한국 타투인협회(Korea Tattoo Artist Association, KTAA)와 

한국 타투협회(Korea Tattoo Association, KTA) 회원을 상으로 인터넷 기반 설문조

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은 고용노동부의 ‘타투이스트 신직업 창출과 타투법제화를 위한 한국 타

투아티스트의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초안을 개발하였다. 연구진 회의를 거쳐 초안을 

수정한 후, 인터넷 설문 형태로 구현하였다. 본 설문조사 시행 전 한국 타투인협회에서 

추천한 회원 5인을 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실시 후 집단 면접을 통

해 설문조사에 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예비조사 시에는 중복 

참여를 방지하고 설문조사 참여를 협회 회원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휴 전화 번

호와 실명 혹은 별명(문신시술자 활동 명)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문신 시술자 예비조사 

결과, 문신 시술이 불법이기 때문에 문신 시술자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남기기 기피한다

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성별과 연령, 문신 시술자 활동 지역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수

집하지 않았다. 설문조사 배포는 각 협회의 표자에게 인터넷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전달하였고, 각 협회의 표자가 회원 개인에게 전송한 후, 회원 개인이 

URL에 접속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중복 참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는 한 IP(internet protocol) 당 1회만 참여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설문지 구성 요소 

문신 시술자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문신을 배우게 되고 현재 문신 시술의 업태는 어떠

한지, 도구 등의 구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

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20) 본 보고서에서는 문신 행위를 하는 사람을 문신 시술자로 지칭하였으나 서화 문신을 주로 하는 문신 시술

자는 타투이스트로도 불림. 설문 조사 시 문신 시술자를 타투이스트로 지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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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문항 수

동기 및 교육 내용

- 배우게 된 동기

- 문신을 배운 경로

- 교육 시 포함되는 내용

- 교육 시간

5

문신 업태

- 전업 문신 시술자 여부

- 문신 업소 운영 여부

- 한 달 간 문신 시술 횟수

- 문신 시술 부위

- 개인적인 문신 금기사항

- 마취 연고 또는 마취제 사용 여부

- 문신 시술로 인한 처벌 여부

- 피술자 방문 경로 

13

문신 관리 현황

- 문신용 도구 구입 경로

- 위생적인 문신 시술 시 필요한 사항

- 1회용 폐기물 처리 방법

- 문신 피술자가 호소하는 불만사항

- 문신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한 조건 

- 문신 시술․시술 자격 마련에 대한 의견

8

일반 정보

- 성별

- 연령

- 최종학력

- 활동 지역

4

표 4-22 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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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조사 일별 참여 인원 수

3.2. 설문 결과

2014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1004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일별 설문

조사 참여자 수는 그림 4-2와 같다. 설문조사는 총 40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

문에 참여한 1004명 중, 중간에 설문조사를 중단하지 않고 마지막 질문까지 답한 538명

의 답변을 분석 상으로 하였다. 이 중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1명을 제외한 537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537)

설문에 응답한 537명 중 남성이 426명으로 79.33%였고 여성은 111명으로 20.67%

였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만 31세였다. 최연소자는 만 18세였고, 최연장자는 만 57세

였다.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77명(32.9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학

(교) 중퇴가 126명(23.46%)이었다. 기타라고 답변한 14명은 현재 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문신 시술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이 159명

(29.6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기도(105명, 19.55%), 부산(54명, 10.06%) 순

이었다. 외국에 있거나 현재 배우는 중이라고 답한 사람이 18명(3.35%)이었고, 현재 문

신 시술자 활동을 하지 않는 다고 답한 경우가 17명(3.17%)이었다. 한 사람이 여러 지

역에서 문신 업소를 운영하거나 문신 시술자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문신 시술자로서 

활동하는 지역은 복수 응답을 허용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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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 426 79.33
여 111 20.67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1 2.05
고등학교 중퇴 32 5.96
고등학교 졸업 177 32.96
대학(교) 중퇴 126 23.46
2년제 대학교 졸업 83 15.46
4년제 대학교 졸업 81 15.08
석사 이상 13 2.42
기타(재학 중, 휴학 등) 14 2.61

문신 시술자 활동 지역(복수 선택 가능)
서울 159 29.61
인천 34 6.33
대전 22 4.10
부산 54 10.06
대구 27 5.03
울산 17 3.17
광주 19 3.54
경기도 105 19.55
강원도 11 2.05
충청북도 21 3.91
충청남도 18 3.35
경상북도 23 4.28
경상남도 42 7.82
전라북도 4 0.74
전라남도 6 1.12
제주도 4 0.74
기타(외국, 배우는 중 등) 18 3.35
문신 시술자 활동 안 함 17 3.17

표 4-23 설문조사 대상 문신 시술자의 일반적 특성

나) 문신 시술자가 된 동기 및 교육 내용(N=537)

문신을 배우게 된 동기는 예술․창작에 한 욕구가 362명, 67.41%로 최다였다. 다음

으로는 문신 시술자가 유망 직종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라고 답한 사람이 106명, 

19.74%였다. 기타 답변으로는 예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예술이 좋아서, 수입이 높다고 

들었기 때문에 등이 있었다.

문신을 배우게 된 경로는 기존의 국내 문신 시술자에게 도제식 수업을 받았다고 답한 

경우가 381명, 70.95%로 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인터넷 등을 통한 독학(81명, 

15.08%), 타투 아카데미 등 학원 수강(35명, 6.52%) 등이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인

터넷을 통하지 않고 독학하였다’, ‘기존의 문신 업소에 미술 전공자로 취직하였다’,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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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배웠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국외 문신 시술자에게 도제식 수업을 받았다고 답

변한 사람은 18명, 3.35%였다. 외국에서 배운 경우 해당 국가는 말레이시아, 태국, 영

국, 일본, 미국, 브라질 등이었다. 문신을 배울 때에 주로 포함되는 내용은 문신 기기 사

용법, 문신 도안(타투 디자인) 등 미술 관련 교육, 기존 문신 시술자의 시술 과정 관찰, 

피부․고무판 등에 문신 실습․문신에 한 이론 등이 고르게 분포하였고, 기타 의견으로는 

위생교육과 부작용에 한 내용이 부분이었다. 

하루에 략 몇 시간 씩, 며칠간 교육을 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사람에게 문신을 해 보

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별로 편차가 컸다. 어떤 사람은 3시간씩 이틀 간 교육을 받은 

후라고 답변하였고, 어떤 사람은 67시간씩 630일 간 교육을 받은 후라고 답변하였다. 

중앙값은 5시간씩, 95일이고, 최빈값은 3시간씩, 90일 이었다. 

문신 시술자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으로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오해와 편견

이 있다’, ‘불법적인 부분을 악용하여 고의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문신 시술 요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신고에 한 두려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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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명) 비율(%)

문신 시술자 활동 여부

예 476 88.64

아니오 61 11.36

문신 시술자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예 128 26.83

아니오 349 73.17

현재 문신 업소 운영 여부

예 375 78.62

아니오 102 21.38

문신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문신 시술자 활동 방법

 다른 문신 시술자의 문신 업소에 고용 22 21.36

출장 문신 13 12.62

다른 문신 시술자의 문신 업소에 프리랜서 형태 44 42.72

기타(집, 견습중, 문신 업소가 아닌 작업실 등) 24 23.30

주로 받는 신체 부위(복수 선택 가능)  

얼굴 8 1.68

목 36 7.56

몸통 349 73.32

팔다리 461 96.85

손발 123 25.84

안구 0 0

기타(등, 손가락, 옆구리, 골반, 허벅지, 상처부위, 두피 등) 22 4.62

개인적인 금기사항 여부

예 460 96.64

아니오 16 3.36

마취 연고 또는 마취제 사용 여부

예 33 6.93

아니오 443 93.07

처벌 여부

예 120 25.21

아니오 356 74.79

문신 피술자 방문 경로 

기존 고객의 소개로 372 73.15

문신 업소를 지나다가 3 0.63

블로그나 SNS를 보고 75 15.76

광고를 보고 13 2.73

기타(지인, 지인 및 SNS, 작업사진 등) 13 2.73

표 4-24 문신 업태

다) 문신 업태 

현재 문신 시술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476명(88.64%), 문신 시술자 활동

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61명(11.36%)이었다.

① 문신업을 하는 경우(N=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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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업을 하는 경우 전업 문신 시술자인 경우가 349명(73.17%) 이었고,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문신업을 하는 경우가 128명(26.83%)이었다. 문신 시술자 활동을 하면서 본인

의 문신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는 375명(76.62%)이었고, 문신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경

우는 102명(21.38%)으로, 문신 시술자 활동을 하면서 부분 자신의 문신 업소를 운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신 시술자 활동을 하면서 문신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문신 시술자의 문신 업소에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한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44명, 

42.72%). 기타 의견으로는 지인들만 집에서 시술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난 한 달 간 문신 시술은 평균 17명에게, 20건을 작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은 평균 11명, 여성은 평균 7명이었으며 연령 별로는 평균 20~30  15명, 40~50

 4명, 60  이상 1명으로 나타났다. 10  이하에게 문신을 시술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주로 문신 시술을 하는 부위로는 팔다리가 96.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몸통이 

73.32%를 차지하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어깨, 등, 손목, 두피 등이 있었으며, 커버 목적

으로 제왕절개 등 상처 부위에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개인적인 문신 금기사항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460명(96.64%)이었고 그 금기사항으로

는 ‘땀이 심하게 나면 작업을 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인 경우 작업하지 않는다’, ‘당뇨병

환자․에이즈환자 등 지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다’, ‘켈로이드 피부이거나 알레르

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작업하지 않는다’, ‘임신부나 심신 미약자에게는 작업하지 않는다’, 

‘성기에는 작업하지 않는다’, ‘술을 마신 사람에게는 작업하지 않는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문신 시술 시 마취 연고나 마취제 사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443명(93.07%)이 아니

오라고 답하였고 33명(6.93%)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마취 연고나 마취제를 사용하는 경

우는 ‘고객이 고통을 참지 못하는 경우’, ‘고객이 원하는 경우 고객이 챙겨오는 경우’,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의 예민한 부위에 작업할 경우’, ‘부위가 클 경우’라고 답변하였다.

문신 시술자 활동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20명(25.21%)이 처벌

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356명(74.79%)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처벌 내용은 의

료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유예, 문신 기기 압수, 벌금형, 집행유예 등이 있었다.

문신 피술자가 문신 시술자를 방문하는 경로는 기존 고객의 소개로 방문한다는 답변이 

372명(78.1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블로그나 SNS를 보고 방문한다는 답변이 

75명(15.76%)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지인 소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광고를 하느냐는 질문에는 블로그 등 SNS를 운영한다는 답변이 258명(54.2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광고하지 않는다는 의견(206명, 43.28%), 인터넷 광고(59명, 

12.39%)등이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지인 광고, 문신 박람회(타투 컨벤션) 참가,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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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명) 비율(%)
문신업을 하지 않는 이유

배운지 얼마 되지 않아서 26 42.62
현재 처벌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 3.28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14 22.95
기타(불법, 실력 부족, 재정 부족, 쳬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처벌이 두려움 등) 19 31.15

표 4-25 문신업을 하지 않는 이유

니티 활동 등이 있었다.

② 문신업을 하지 않는 경우(N=61)

문신 시술자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61명이었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26명(42.62%)이 배운지 얼마 되지 않아서라고 답하였고, 14명(22.95%)은 다른 직업을 가

지고 있어서라고 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 한민국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활동 중 사

고를 당해서’, ‘미숙한 부분이 많아 공부 중’, ‘처벌이 두려워서’라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라) 문신 관리 현황(N=537)

문신 관련 도구를 구입하는 경로로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라고 답변한 사람이 238명

(44.32%)으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 문신용품점에서 구입한다는 답변이 184명(34.27%)

으로 다음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배우는 선생님에게서 구입한다’, ‘본사에서 주문한

다’, ‘손수 제작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위생적인 문신 시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1회용품 사용이라고 답한 사람이 

264명(49.1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위생적인 작업 환경이라고 답한 사람이 

112명(20.86%)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위 항목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

다.

1회용 거즈나 바늘 등의 폐기물 처리 방법은 일반쓰레기로 처리한다는 답변이 257명

(47.8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한다는 답변이 176명

(32.77%)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바늘은 고철로 처리한다’, ‘찔리지 않도록 깡통이나 

페트병에 모아서 처리한다’, ‘고물상에 넘긴다’,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모아두고 있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문신을 받은 사람이 흔하게 불평하는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색이 옅어진다는 의견이 

202명(37.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결과물에 한 불만족이 52명(9.68%)이었

다. 문신 자체에 해 후회한다는 답변도 46명(8.57%)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불평이 

없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디자인 선택에 후회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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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명) 비율(%)
문신 관련 도구 구입 경로

국내 인터넷 사이트 238 44.32
국외 인터넷 사이트 80 14.90
오프라인 문신용품점 184 34.27
기타(지인, 선생님, 국내외 모두 등) 35 6.52

위생적인 문신 시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1회용품 사용 264 49.16
멸균기를 사용한 도구 소독 51 9.50
문신 시술 부위 소독  3 0.56
위생적인 시술 환경 112 20.86
문신 시술자가 시술 전 손을 씻는 것 2 0.37
기타(모두 해당, 손 씻기 등) 105 19.55

1회용 폐기물 처리 방법
일반쓰레기로 처리  257 47.86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 176 32.77
소각 48 8.94
기타(고철 폐기, 바늘은 깡통, 처리방법 몰라서 모아둠, 페트병, 고물상 등) 56 10.43

문신을 받은 이후 불평사항 
결과물에 대한 불만족 52 9.68
부작용 발생 7 1.30
문신 색이 옅어짐 202 37.62
문신 시술 자체에 대한 후회 46 8.57
기타(없음, 사이즈, 즉흥적으로 해서 후회, 오랜 시간, 가려움, 통증, 디자인 

선택,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가 알고 후회, 업소 선택 후회, 관리 소홀로 인

한 불평, 가격 불만 등) 

230 42.83

표 4-26 문신 관리 현황

문신 시술 이후 어떠한 신체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에게 방문할 것을 권고하느냐

는 질문에는 ‘시술 후 염증이 있을 경우’, ‘작업 부위가 곪는 경우’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한 경우도 많았다. 본인이 시술한 경우에 발생하지 않았

더라도, 문신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

에는 염증, 피부가 곪는 것, 에이즈, 켈로이드 피부, 심장마비, 파상풍 등이라고 답변하였

으나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모른다는 의견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상당수

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안전한 문신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답변에는 문신 

관련 안전관리 규정 마련과 문신 시술자 자격 관리제도 마련이 가장 많았다. 기타 의견

으로는 보기의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문신 시술자의 활동 혹은 문신 시술자 자격 마련 등에 한 자유 서술 의견으로는 문

신 시술자 합법화, 자격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문신 용품의 

미용기기 분류, 위생교육 실시 등의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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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문신 시술자를 위한 위생관리 등의 교육 실시 80 14.90
문신 시술자 자격 관리제도 마련 177 32.96
문신 업소 등록 및 관리제도 마련 76 14.15
문신 시술 관련 안전관리 규정 마련 146 27.19
기타(모두 해당 등) 58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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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및 결론

1. 고찰 
최근 문신업 합법화 움직임에 따라 합법화를 찬성하는 의견과 반 하는 의견이 엇갈리

고 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문신 시술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더 위험하며, 법적

으로 문신이 양성화되면 오히려 적절한 가이드에 따른 시술이 가능해져 안전한 시술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 하는 측에서는 비의료인이 시술할 시 발생될 수 

있는 유해사례 및 문신 시술 자체에 한 후회, 미성년자에게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문

신 시술 등을 들어 문신업 합법화를 반 하고 있다. 

국내 문신 시술자 숫자는 략 만 명에서 이만 명 내외로 추산된다21). 문신 시술 현

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신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해사례의 종류 및 발생률, 

국내 문신 시술자 및 피술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분 비 의료인

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문신의 특성상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서화 문신 실태조사 연구를 기획하기 위하여 수행된 것이다. 따라

서 이번 연구는 문신으로 인한 유해사례를 유형화하고 국외의 문신업 관리 실태를 검토

하며, 국내 서화문신 시술자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1.1. 구조적 문헌 고찰

문신으로 인한 유해사례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검

색어는 예비검색에서 ‘문신' 및 ’유해사례‘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를 수집하여 선정하였다. 

국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특정 분야로 한정(limit)하지 않고 검색할 경우 저자명에 ’문

신‘이 포함된 문헌이나 역사 분야 문헌이 다수 검색되었다. 따라서 제목 한정 및 의약학 

분야로 한정하여 문헌을 검색하였다.

비뚤림 위험 평가는 수행하지 않았다. 무작위배정 임상시험(randomized controlled 

21) 한국 타투인협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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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l)을 상으로 하는 체계적 문헌 고찰은 문헌 선정 이후 비뚤림 위험 평가를 수행하

게 된다. 본 연구의 특성상 선정된 문헌의 부분이 사례 보고 연구이고, 비교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문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C형 간염의 위험 승산비(odds 

ratio) 보고와 같은 조사연구이기 때문에 비뚤림 위험 평가의 의미가 크지 않다. 다만 학

위 논문이나 학회 발표 초록의 경우에는 동료 평가(peer review)되지 않은 문헌이기 때

문에 제외하고 학술지에 발표된 문헌만을 선정하였다. 

문신으로 인한 유해사례는 발적 및 통증, 급성 및 만성 감염, 육아종 등 면역 관련 질

환, 신생물, 기타로 유형화하였다. 각 유해사례에 따른 추정 원인도 염료를 포함한 도구, 

미숙한 시술자, 문신 피술자, 상호작용, 기타 원인으로 유형화하였다. 문신 시술 이후 박

테리아 감염이 있었고 시술 시 사용된 염료에서 같은 종류의 박테리아가 검출된 경우에

는 명확히 문신이 원인이라고 판정할 수 있다. 하지만 C형 간염 등의 만성 감염이나 신

생물의 경우 유해사례의 발생 원인이 문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감염부터 질병 발생

까지의 기간이 길고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

문이다. 본 보고서의 결과에 제시한 원인은 선정된 문헌 내에서 추정한 원인이다. 

유해사례가 발생한 문신 부위는 팔다리가 가장 많았다. 문신 시술자 상 설문조사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장 많이 시술하는 부위가 팔다리이기 때문에 유해사례도 가장 많

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미용문신의 유해사례에서는 아이라인 문신을 한 경

우에 유해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미용문신 시술 시 안구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민감한 부위인 안구 주변을 시술하기 때문에 해부학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유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의 유해사례와 우리나라의 유해사례는 구분하였다. 선정된 문헌을 검토하였을 때

에 국내 문헌은 미용 문신 관련이 많았고, 국외 문헌은 서화 문신 관련이 많은 등의 차

이를 보였다. 그리고 문신의 유해사례 발생은 염료의 색과 관련이 있는데, 외국과 우리나

라에서 많이 시술되는 문신의 크기나 색깔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유해사례 발생 양상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신과 관련된 유해사례는 발적․통증, 감염, 면역 관련 질환, 신생물(암) 등이 있다. 초

기에 발생하는 유해사례는 감염이나 발적․ 통증 등이 흔하고 후기 이후에는 면역 관련 

질환이나 신생물 등이 많다. 중증도는 질환 내에서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양하였다.



서화문신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연구

52

1.2. 국외 규정 검토

국외 문신 관련 규정 검토 시 국가 선정은 륙별 분포와 문신에 하여 보수적/개방

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문신 관련 규정은 해당 국가의 성격에 따라 국가법/주법(州法)/지역 조례 등으로 나뉜

다. 프랑스는 국가 단위의 명령이고, 미국의 경우 문신 시술자 및 문신 업소 자격 규정, 

위생 규정, 미성년자 문신 금지규정은 주법(州法)이다. 문신의 상세규정, 기록이나 신고 

등 상세 사항은 지역(city 혹은 county) 조례로 정한다. 뉴욕 주의 경우 문신 시술자 자

격 발급 허가에 한 사항은 주법이고,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나 문신 업소 시설 요건 등

은 뉴욕 시(市) 조례(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이다. 영국은 미성년자 금

지 규정이 국가법이고, 이외 자격 발급이나 관리에 해서는 지역법으로 정한다. 런던 지

역 조례인 London Local Authorities Act 1991에서 문신 시술자의 자격 발급에 해 

규정하고 있다. 

문신 관련 규정은 성격에 따라 문신 시술자 및 문신업소 규정, 위생 규정, 미성년자 

문신 금지 규정, 염료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최근 유럽 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염료이다. 2008년 유럽 연합 위원회의 negative list 발표 이후 2012년 스웨덴22), 

스위스23) 등에서 염료 규정을 신설하였고 2008년 문신 관련 규정을 발표한 프랑스 규정

에서 문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덴마크에서는 덴마크 내에서 유통되는 문신 염료

에 한 전성분 표시 법안을 준비 중이다. 미국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일부 염료

회사의 경우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표시한다. 미국 인텐즈(intenze) 사의 염료는 성분과 

독성 물질 포함 여부, 취급 방법에 하여 자료를 제공한다. 미국 직업안전 위생관리국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미국독성프로그램

(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에서 발암물질이라고 밝힌 성분을 포함하지 않

는다고 표기하였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서 인텐즈 사의 레몬 옐로우 염료에서 

바륨 함량이 EU기준보다 485배 초과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

었다.

이와 비되어,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문신 관련 규정이 있는 국가가 거의 없었

22) Läkemedelsverkets föreskrifter (LVFS 2012:25) om tatueringsfärger;
23) Verordnung des EDI über Gegenstände für den Schleimhaut-, Haut-und Haarkontakt sowie 

über Kerzen, Streichhölzer, Feuerzeuge und Scherzartikel (Verordnung über Gegenstände für 

den Humankonta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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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문신은 의료행위로 간주된다. 중국은 2013년 까

지 문신 관련법을 제정한다고는 하였으나 실제 규정을 찾지는 못하였다. 만에서는 문

신업자 자격을 발급하지는 않으나,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위생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문신 염료에 한 기준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24)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발표된 법이나 고시 등은 검색되지 않았다. 

1.3. 설문 조사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004명이 참여하였고 538명이 답변을 완료하였다.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한 1명을 제외한 537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인터넷 조사의 특

성 상 설문조사 참여 중 인터넷 창을 닫게 되면 탈락이 되어 결측이 발생하게 된다. 1번 

문항의 답변자는 897명이고 2번 문항의 답변자는 858명, 3번 문항의 답변자는 615명 

등 지속적으로 탈락이 발생하여 설문조사를 완결한 답변자만을 분석하였다. 답변한 사람 

모두를 포함한 자료와 완결한 사람만을 포함한 자료는 답변 경향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설문조사 결과 국내 문신 시술자가 문신을 배우게 된 동기는 예술성 위주의 관심이 

부분이며(67.41%), 상당수가 기존의 국내 문신 시술자로부터 도제식 수업(70.95%)을 받

아 양산된다. 처음으로 사람에게 문신을 하기까지의 교육 기간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

으로 조사되었다. 사람에게 처음 문신을 해 보기까지 적게는 인터넷 등을 통한 독학으로 

하루 2시간, 1일 연습한 이후라고 답한 사람이 있었던 반면, 하루 8시간씩 730일, 하루 

12시간씩 900일, 하루 24시간씩 800일이라고 답한 사람도 있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교육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720시간 등 24시간을 초과하는 답변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사람에게 처음 문신을 해 보기까지 하루 평균 교육 시간과 교육 일수의 중앙값은 5시간, 

95일이었고 최빈값은 3시간, 90일이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문신 시술자 자격 관

리제도 마련(32.97%)과 문신 시술 안전관리 규정 마련(27.29%)외에 위생관리 교육

(14.84%)에 한 요구도 많았다. 만의 경우 문신이나 문신 시술자에 한 규정은 없지

만, 공중위생관리의 일부로 간주하여 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위생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

다25). 

문신으로 인한 유해사례를 묻는 질문에는 감염, 켈로이드, 피부염, 에이즈 등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유해사례가 없다고 답변하거나 유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상당

24)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개발과제 08092의약안 207. 경계영역 물품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
25) 衛生福利部疾病管制署 103年委託縣市衛生局 辦理傳染病防治計畫作業手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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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차지하였다. 구조적 문헌 고찰 결과와 문신 시술자가 알고 있는 유해사례가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국내 문신 시술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는 

1회용 폐기물 문제이다. 문신 시술 시 사용되는 바늘(needle)은 원칙적으로 1회용이다. 

문신 시술의 특성상 문신 피술자의 체액이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

을 경우 혈액 매개 질병 감염이 있을 수 있어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47.71%의 문신 시술자가 일반쓰레기로 처리한다고 답변하였다. 국제보건

기구(WHO)의 의료용 폐기물 가이드라인에서 문신업소는 피어싱 업소와 함께 심각하지 

않은 정도의 의료용 폐기물 배출업소(minor source of health-care waste (activities 

involving intravenous or subcutaneous intervention))로 분류되어 1회용 문신 도구

를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Chartier 외, 2014). 

다음으로는 문신 업소 문제이다. 설문에 참여한 문신 시술자의 77.82%는 문신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22.18%는 문신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다. 문신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다고 답변한 사람 중 11.86%는 출장 문신을 한다고 답변하였고, 기타로 답변한 22.88%

의 상당수가 지인들만 개인 집에서 시술하는 등 위생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 시술하

고 있었다.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문신 업소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하여 법으로 규정하

고 있다.

마취제 사용도 또 다른 문제이다. 서화 문신을 전문으로 하는 문신 시술자(타투이스트) 

개별 인터뷰 시에는 서화 문신에서는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문신 시

술 시 마취 연고를 바른 후에 시술하게 되면 선이 고르지 않고 잉크가 심하게 번지기도 

하여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476명 중 33명(6.93%)이 

문신 시술 시 마취 연고나 마취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마취제를 사용

하는 경우는 ‘손님이 마취연고를 구해서 왔을 때’, ‘통증이 심한 부위를 시술할 때에 도

저히 참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 때’, ‘손님이 원할 시에’, ‘항상’, ‘반영구 문신 아이라인 

눈썹 입술 시에만’, ‘아픈 것을 무서워할 때에’, ‘리도카인 사용’ 등의 답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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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2.1. 구조적 문헌 고찰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을 차용하였다. 체계화된 전략으로 문헌을 검색

한 후, 계획된 선정/제외기준으로 문헌을 선정하고 문신과 관련된 유해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일차 문헌을 바탕으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체계

적 문헌 고찰이라기보다 구조적 문헌 고찰(structured review)에 가까운 형태이다.

구조적 문헌 고찰에서 유형화의 상이 된 문헌은 사례 보고(case report)가 부분이

다. 사례 보고는 특이한 임상 사례나 새로운 치료법의 효과를 보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례는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문헌으로 보고된 유해사례의 

종류와 빈도가 반드시 실제 유해사례와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고, 문신과 관련된 유해사

례의 발생률을 도출할 수 없다. 

2.2. 국외 규정 검토

륙별/국가별로 표적인 국가를 선정하여 문신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다. 국가별로 

문신 규정이 차지하는 위치가 달라 각 국가의 규정을 동일하게 비교하기 어려운 면이 있

었다. 한 예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문신 시술자의 자격이나 업소, 사용 염료에 한 규정

은 국가 단위에서 정한다. 미국은 문신 시술자의 자격이나 업소에 한 규정은 주법으로 

정하나 일부 주에서는 주 단위에서 권고안을 설정하고 지역법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영

국의 경우 미성년자 문신 금지법만 국가에서 규정하고 이외 문신 시술자의 자격이나 업

소에 한 규정은 지역법으로 정한다.

2.3. 설문 조사

문신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익명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넷 기반 설문 조사의 

특성 상 1개의 IP(internet protocol) 당 1회만 설문에 답할 수 있지만 중복 참여를 파

악할 수 없다. 또한 설문조사 참여자가 모두 문신 시술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 본 설문

조사는 서화문신을 하는 문신 시술자만을 상으로 하였으나 ‘어느 경우에 마취 연고나 

마취제를 사용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 예민한 부위에 시술할 때’ 

라는 답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화문신 시술자 중에서 미용문신을 시술하는 사람이 있

거나 혹은 미용문신 시술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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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정책제언
서화문신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 연구에서는 구조적 문헌 고찰로 문헌으로 보고된 

문신으로 인한 유해사례를 살펴보았고 국외 문신 관련 규정과 국내 문신 시술자 상 설

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문헌으로 보고된 유해사례의 유형은 실제 발생하는 유해사례의 유

형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문신 관련 유해사례 실

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화문신 피술자 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내 

인구 전체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보다는, 서화문신 피술자 집단을 상으로 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화문신은 부분 불법 문신 시술자에 의하여 시술되므로, 

규모 파악이 어렵다. 실태조사 연구는 소수를 상으로 하여 심층면접이나 초점 집단 인

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시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이슈는 문신용 염료이다. 문신용 염료에는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이 포함되

어 있다. 혹은 제조나 유통 시에 박테리아에 오염될 수 있고, 이것이 유해사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정품 염료가 아닌 불량 염료를 사용하여 문신을 할 경우 유해사례 발

생을 배제하기 어렵다. 

서화문신으로 인한 유해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외 문신업 관리 상세를 검토하

여 유해사례 최소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시술자에게는 위생교육 등 유해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술자에게는 시술 전 문신의 객관적인 위험성 정보

를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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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구조적 문헌 고찰 검색 결과

1.1. 국외 데이터베이스  

가) Ovid-MEDLINE (검색일: 2014.6.23.)

1 exp tattooing/

2 tattoo*tw.

3 body penetrate.tw.

4 body art*tw.

5 micro pigment*.tw.

6 permanent ink design*.tw.

7 contour make up*.tw.

8 face contour.tw.

9 permanent makeup*.tw.

10 art make*.tw.

11 permanent cosmetic*.tw.

12 OR/1-11

13 exp "Drug-Related Side Effects and Adverse Reactions"/

14 adverse effect*.tw.

15 adverse event*.tw.

16 adverse reaction*.tw.

17 side effect*.tw.

18 safety.tw.

19 complication*.tw.

20 health problem*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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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drug toxic*.tw.

22 OR/13-21

23 12 AND 22

나) Ovid-EMBASE (검색일: 2014.6.23.)

1 exp tattoo/

2 tattoo*.tw.

3 body penetrate.tw.

4 body art*.tw.

5 micro pigment*.tw.

6 permanent ink design*.tw.

7 contour make up*.tw.

8 face contour.tw.

9 permanent makeup*.tw.

10 art make*.tw.

11 permanent cosmetic*.tw.

12 OR/1-11

13 exp adverse drug reaction/

14 exp side effect/

15 adverse effect*.tw.

16 adverse event*.tw.

17 adverse reaction*.tw.

18 side effect*.tw.

19 safety.tw.

20 complication*.tw.

21 health problem*.tw.

22 drug toxic*.tw.

23 OR/13-22

24 12 AND 23

다) PubMed (검색일: 2014.6.23.)

#1 tattoo*.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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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limit 검색된 문헌 관련 문헌
tattoo 해당 없음 36 16
permanent ink 해당 없음 1 0
permanent makeup 해당 없음 2 2
permanent cosmetic 해당 없음 38 7
“micro pigmentation” 해당 없음 0 0
“body penetrate” 해당 없음 0 0
“face contour” 해당 없음 2 0
KoreaMed 79 25

#2 "body penetrate".tw.

#3 "body art*".tw.

#4 "micro pigment*".tw.

#5 "permanent ink design*".tw.

#6 "contour make up*".tw.

#7 "face contour".tw.

#8 "permanent makeup*".tw.

#9 "art make*".tw.

#10 "permanent cosmetic*".tw.

#11 #1 OR #2 OR #3 OR #4 OR #5 OR #6 OR #7 OR #8 OR #9 OR #10

#12 MeSH descriptor Drug-Related Side Effects and Adverse Reactions 

explode all trees

#13 "adverse effect*".tw.

#14 "adverse event*".tw.

#15 "adverse reaction*".tw.

#16 "side effect*“.tw.

#17 safety.tw.

#18 complication*.tw.

#19 "health problem*".tw.

#20 "drug toxic*".tw.

#21 #13 OR #14 OR #15 OR #16 OR #17 OR #18 OR #19 OR #20

#22 #12 AND #21

1.2. 국내 데이터베이스

가) KoreaMed (검색일: 20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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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limit 검색된 문헌 관련 문헌
문신 Title, 의약학분야 56 20
tattoo Title, 의약학분야 39 13
반영구화장 Title 0 0
영구화장 Title 4 1
permanent makeup Title 2 0
KISS 101 34

검색어 limit 검색된 문헌 관련 문헌
문신 Title, 의약학분야, 국내학술지논문 82 14
tattoo Title, 의약학분야, 국내학술지논문 72 13
반영구화장 Title, 국내학술지논문 2 0
영구화장 Title, 국내학술지논문 5 2
permanent makeup Title, 국내학술지논문 4 0
RISS 165 29

검색어 limit 검색된 문헌 관련 문헌
문신 Title, Abstract 70 10
tattoo Title, Abstract 131 22
반영구화장 Title, Abstract 0 0
영구화장 Title, Abstract 3 2
permanent makeup Title, Abstract 2 0
KMBASE 206 34

검색어 limit 검색된 문헌 관련 문헌
문신 Key Word, 등재(후보)학술지 62 4
tattoo Key Word, 등재(후보)학술지 18 4
반영구화장 Key Word, 등재(후보)학술지 0 0
영구화장 Key Word, 등재(후보)학술지 3 2
permanent makeup Key Word, 등재(후보)학술지 1 0
국회도서관 84 10

검색어 limit 검색된 문헌 관련 문헌
문신 Title 12 2
tattoo* Title 34 5
반영구화장 Title 0 0
영구화장 Title 0 0
permanent makeup Title 0 0
과학기술학회마을 46 7

나) KISS (검색일: 2014.7.15.) 

다) RISS (검색일: 2014.7.15.) 

라) KMBASE (검색일: 2014.7.15.) 

마) 국회도서관 (검색일: 2014.7.15.) 

바) 과학기술학회마을(KISTI) (검색일: 20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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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limit 검색된 문헌 관련 문헌
문신 Title, 연속간행물, 기술과학 30 1
tattoo Title, 연속간행물, 기술과학 28 1
반영구화장 Title, 연속간행물, 기술과학 0 0
영구화장 Title, 연속간행물, 기술과학 0 0
permanent makeup Title, 연속간행물, 기술과학 0 0
국립중앙도서관 58 2

사) 국립중앙도서관 (검색일: 20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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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저자(연도) 문신유형 연구유형 부작용 유형 문신 부위
1 권순호(2014) 미용문신 사례보고 통증/가려움 입술
2 설보람(2013) 미용문신 사례보고 통증 아이라인
3 이형래(2012) 서화문신 조사연구 감염/면역 관련 몸통/팔다리
4 이정연(2011) 서화문신 조사연구 면역 관련 몸통/팔다리
5 황선욱(2008)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손/발
6 조윤화(1989) 미용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눈썹
7 홍철(1989) 미용문신 조사연구 통증 아이라인
8 정재윤(2009) 미용문신 사례보고 감염 눈썹
9 이종선(2009) 미용문신 사례보고 신생물(암) 눈썹
10 이미경(1990) 미용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눈썹
11 김정원(1988) 미용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눈썹
12 김진우(1986) 서화문신 조사연구 면역 관련 몸통/팔다리
13 이유신(1989) 서화문신 조사연구 면역 관련 몸통/팔다리
14 노영석(1991) 미용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눈썹
15 김영우(1992) 미용문신 사례보고 통증 눈썹
16 심현수(2010) 미용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눈썹
17 조성빈(2008) 미용문신 조사연구 기타

# 제 1저자(연도) 연구국가 문신유형 연구유형 부작용 유형 문신 부위

31
Antoszewski

(2006)
폴란드 서화문신 조사연구 감염/기타 팔다리/몸통

61 Bedocs(2008) 미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팔다리
71 Bhogal(2009) 영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팔다리
77 Biro(1967) 미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기타 팔다리
78 Biswas(2011) 영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팔다리
79 Bittencourt(2013) 브라질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팔다리
184 Marshak(2008) 미국 미용문신 사례보고 통증 아이라인
198 Deschesnes(2006) 캐나다 서화문신 조사연구 감염/면역/기타 기타
222 Falsey(2013) 미국 서화문신 기타 감염 해당없음
233 Fioramonti(2012) 이탈리아 서화문신 사례보고 감염 팔다리
239 Foulds(1982) 영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감염 팔다리
260 Garcovich(2012) 이탈리아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팔다리
278 Giulieri(2011) 스위스 미용문신 사례보고 감염 눈썹
282 Goldberg(1989) 미국 미용문신 사례보고 기타 아이라인
283 Goldberg(2008) 미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신생물(암) 팔다리
344 Hosberg(2013) 덴마크 서화문신 조사연구 기타 기타

345 Hosberg(2013) 덴마크 기타 조사연구 기타 기타

411 Khetarpal(2010) 미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기타 손발

427 Klontz(2005) 미국 미용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아이라인/입술

439 Kluger(2008) 프랑스 서화문신 사례보고 신생물(암) 몸통

2. 선택된 국내 문헌

3. 선택된 국외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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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Kluger(2010) 프랑스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몸통

442 Klugl(2010) 독일 서화문신 조사연구 기타 기타

456 Kreidstein(1997) 캐나다 서화문신 사례보고 통증 몸통

463 Kvitko(2013) 브라질 서화문신 단면연구 감염 기타

482 Lee(2001) 한국 미용문신 사례보고 기타 아이라인/눈썹

507 Lubeck(1952) 미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기타 기타

508 Lucke(1999) 영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발적 팔다리

527 Matsika(2013) 호주 서화문신 사례보고 기타 몸통

543 McLean(2011) 뉴질랜드 서화문신 사례보고 감염 기타

619 Pasolini(2011) 이탈리아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팔다리

642 Porter(2005) 뉴질랜드 서화문신 사례보고 통증/감염 기타

674 Richards(2006) 미국 서화문신 조사연구 감염 기타

685 Rorsman(1969) 스웨덴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팔다리

690 Rubianes(1993) 푸에르토리코 미용문신 사례보고 감염 눈썹

700 Sanghavi(2013) 인도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기타 팔다리

709 Sergeant(2013) 영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기타 팔다리

722 Shinohara(2012) 미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감염/면역/발적 팔다리/몸통

743 Spear(1995) 미국 의료문신 조사연구 발적/통증 몸통

782 Teixeira(2006) 벨기에 미용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눈썹

794 Tope(2002) 미국 미용문신 조사연구 통증 아이라인

799 Tsang(2012) 미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팔다리

809 Vagefi(2006) 미국 미용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아이라인

851 Wenzel(2010) 독일 미용문신 단면연구 면역 관련 입술

860 Wolf(2003) 이스라엘 서화문신 사례보고 감염 팔다리

861 Wollina(2011) 독일 미용문신 사례보고 감염/면역 눈썹

863 Wollina(2008) 독일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팔다리/몸통

871 Yang(1989) 한국 미용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눈썹

928 Bhardwaj(2003) 미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팔다리

1195 Korner(2013) 독일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신생물 손발/몸통

1233 Mahalingam(2002) 영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손발

1237 Marchesi(2014) 이탈리아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팔다리

1273
Morales-Callaghan

(2006)
스페인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기타

1276 Moshirfar(2009) 미국 미용문신 사례보고 기타 아이라인

1313 Peters(1999) 미국 미용문신 사례보고 기타 아이라인

1372 Schwarze(2002) 프랑스 미용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아이라인

1416 Sweeney(2013) 미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몸통

1419 Taaffe(1980) 영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팔다리/몸통

1811 Ostheimer(2014) 미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팔다리/몸통

1822 Philips(2014) 미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감염 팔다리

1937 Wood(2013) 영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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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자(발행년도) 유해사례 유형 추정 원인 비고

Kluger(2010)

피부 감염 무자격자 문신 시술

염료에 의한 과민반응 문신 색소

문신으로 인한 피부암 문신의 흉터화

건선 유전

유육종증 원인 불명

Kluger(2010)

루푸스 홍반 자외선

임신 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사례

피부 팽창으로 인한 문신 뒤틀림 임신 중 피부 팽창

수술 부위에 문신이 있는 경우 문신 색소 침투 가능성

요추 부위 문신시 경막외 마취 문신 색소 침투 가능성

Kluger(2012)

무균성 면역반응 바늘의 피부 침투

원인이 정확히 

기술되지 않음

팔다리 부종 면역 반응

금성 국소 림프절 팽창 일시적 임파선염

자반증 및 혈종 유두진피 모세혈관 파열

피하 잉크 확산 피부 심부 염료주입

국소 또는 광범위한 피부염 시술 후 연고 및 크림 사용

감염 비위생

혈관염 감염

Kuczkowski(2006)

따가움

척수강 내로 문신 색소 

침투 가능성

출산 중 

척수 마취 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사례

통증

Long(1994)

세균 감염
매독 비위생

감염만을 다룸
결핵 비위생

바이러스 감염
종두증 비위생
바이러스성 간염 비위생
HIV 비위생

Mataix(2009)

염증성 반응

급성 염증 반응 문신 시술 자체 1~2주 내 소실

지연성 반응

항 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한 

HIV 환자에서 면역 회복 

증후군 반응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주로 붉은색 염료 내 수은

육아종성 반응
염료 내 크롬, 수은, 

코발트, 마그네슘 등
거짓상피증 반응 주로 붉은색 염료. 

퀘브너 현상

사르코이드증

항 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한 

HIV 환자에서 면역 회복 

증후군 반응
괴저농피증

아급성 피부 홍반성 루푸

스

4. 국외 고찰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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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세균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① 염료가 피부에 침투하여 

모세혈관 및 림프관에 

접촉하여 발생 가능. 

② 위생상태

③ 염료 자체의 오염

④ 비전문가에 의한 시술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

상구균
결핵
한센병
황색 포도상구균 심내막염
S 구균
녹농균 패혈증
화농성 연쇄상구균
매독

바 이

러스

전염성 연속종
사마귀
B형 간염
C형 간염
HIV

진균

접합균증
칸디다성 질염
적색백선균
유모표피사상균

종양

악성 흑생종

자외선, 염료 내 독성/발암

성 물질, 관련 유전 요인 

기저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각질가시세포종
융기피부섬유육종

Durkin(2012)
MRI로 인한 화상 염료 내 철분

MRI 관련 부작용
MRI 신호 감지되지 않음 염료 내 철분

Beerman(1954)

매독(1기, 2기, 3기)

매독에 초점 맞춘 문헌

예전, 염료에 침이나 오줌을 섞을 때에 매독이 

더 유행하였음

원인 서술되지 않음 

결핵
종두증
화농성 감염
사르코이드 증
Reticulo-histio-sarcoma
만성 원판상 홍반성 루푸스
건선
흑색종
켈로이드
한센병
수은 과민

Braverman(2006)

비감염성

염료에 대한 과민

원인이 정확히 서

술되지 않음

육아종
흑색종/편평세포암
켈로이드
MRI 시 화상 염료 내 금속 성분

감염성

문신 부위 국소 감염
심내막염

B, C형 간염

과거 비위생적인 시술과정매독

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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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종
HIV

Cuyper(2008)

출혈 5일 내에 소실됨

자연스러운 현상

미용 문신과 의료 

문신의 부작용에 

관한 문헌

인설
부종

감염

박테리아
비위생

바늘 반복사용

바이러스
간염
HIV

알레르기 반응/육아종 염료
켈로이드
속눈썹 탈락
눈꺼풀 괴사
안검외반
MRI 관련 부작용 염료 내 금속성분

Messahel(2009)

감염

문신 부위 국소 감염 문신 후 적절한 관리 부족

매독이나 결핵에 

이환된 시술자가 

시술 시 염료에 

침을 섞음으로써 

발생

매독
바늘 반복사용

시술시 침 섞음
결핵 시술시 침 섞음

바이러스

사마귀(warts)
우두(vaccinia)
수두
헤르페스
바이러스성 간염 바늘 반복사용

HIV 바늘 반복사용, 염료 오염

Montgomery(2001)

비감염성

붉은색 염료 과민 염료 내 cinnabar

청소년 대상 문신 

위험 교육용 자료

광과민 염료 내 카드뮴
사르코이드 유사 육아종 -
악성 흑색종 -
기저세포암종 -

감염성

결핵 이환된 시술자의 침
사마귀 염료 혹은 바늘 오염
문신 부위 국소 감염 문신 후 적절한 관리 부족
매독 이환된 시술자의 침
B형 간염 바늘 반복사용
HIV -

Requena(2012) 감염성

포도알균/사슬알균 -
매독 -
한센병 -
결핵 -
파상풍 -
연성 하감 -
사마귀 -
우두 -
단순포진, 대상포진

-
전염성 연속종

B, C형 간염

피부사상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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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장애

건선 -
편평태선 -
다리에 병 -
원판상 홍반성 낭창 -
사르코이드증 -
육아종 -
유지방성생괴사 -

알레르기 -
광과민 -
백혈구파쇄성맥관염 -
켈로이드
신생물

Roenigk(1971)

감염성

화농성 감염 비위생적인 시술

시술 시  비위생, 

염료 내 중금속 

등을 원인으로 

간주

매독 바늘을 통한 전염
결핵 시술시 침 섞음
한센병 -
우두 -
간염 오염된 염료

문신 부위 국소 질환 -
알레르기 염료 내 cinnabar
광과민 염료 내 cadmium
사마귀, 켈로이드, 흑색종 등 -

Setlur(2007)

문신

제거시

흉터, 색소변성
레이저 이용 시 붉은 색이 

검게 변함

문신 제거 시 

발생하는 부작용

포함

독성물질 생성
레이저 이용 시 발암성 물

질 생성
비대 흉터 tannic acid 이용 시
피부 전층 화상 비 의료인 시술

색소에 대한 반응
알레르기 반응 염료
육아종 -
감염 비위생적 환경
MRI 시 문신 부위 화상 염료 내 금속 성분

Sperry(1992)

무균성 

염증반응, 

화농성 감염

농가진
농창
절양다발증
단독
봉와직염

비화농성 감염

매독

한센병 인과관계 확실하지 않음

B형 간염

결핵

풍진

연성 하감

파상풍

전염성 연속종

HIV 바늘을 통한 전염



서화문신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연구

76

문신 부위 

피부 질환

우두
심상성 사마귀
단순포진, 대상포진
건선
편평태선
다리에 병
만성 원판상 홍반성 낭창
각질증 세포종

염료에 대한 

반응

피부 경화, 소양감 동반 

홍반

염료 내 수은(붉은색), 크롬

(녹색), 카드뮴(노란색), 

코발트(파란색)

태양광이 반응 

자극

기타

켈로이드

사르코이드증
붉은색 염료에서 

빈번

다형 홍반
국소성 경피증
림프절병

Wenzel(2013)

알레르기성/태

선상/육아종성 

반응

사르코이드 육아종

염료가 피부질환

을 일으키는 것이 

분명하여 염료 규

제를 주장함

기타 육아종
알레르기 과민반응
거짓림프종

감염

바이러스성 우사마귀
① 세균 등 염료 자체의 

오염

② 부적절한 피부 부위에 

문신할 경우 주변부의 

세균이 시술 중 유입

③ 문신 피술자는 시술 후 

가려움과 타는 느낌을 

받는데 그때에 문신부위

를 긁으면서 세균 유입

전염성 연속종
단순포진
C형 간염
결핵
한센병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
CA-MRSA의 피부 및 

연조직 감염
기타 세균감염
백선
리슈마니아증

암

악성흑색종
염료가 림프절 순환을 통해 

이동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각질극세포종

Wong(2012)

피부감염, 육아종, 고름 중국산 문신 잉크

피어싱, 문신, 메

조테라피 등의 시

술에서 발생하는 

감염사례 고찰

피부종양 비인증 시술자
농포성 피부 병변, 발열

피부감염
증상을 보인 6명이 같은 시

술자에게 시술받음

피부감염 오염된 염료

Brown(2000)

B형 간염 바늘 반복사용
학교에서 청소년

에게 문신 위험에 
C형 간염 오염된 염료

HIV 부적절한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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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반응, 감염증 염료 내 미지의 성분
관해 교육해야 한

다고 주장

Goldstein(1979)

무균성 염증반응, 

화농성 감염

일시적 염증반응

화농성

농가진

심상성 농창
절종증
단독
봉와직염

비 화농성 감염

매독 이환된 시술자의 침 혼입
결핵한센병
바이러스성 간염
피부 결핵
풍진
연성하감
파상풍
전염성 연속종

문신 부위 질병

종두증
심상성 사마귀
단순/대상포진
건선
편평태선
다리에 병

만성 원판 홍반성 낭창

각화극세포종

염료 과민 반응

크롬(초록색)
코발트(푸른색)
카드뮴(노란색)
수은(붉은색)

기타

켈로이드
사르코이드성 육아종
다형홍반
국소 피부 경화증
림프샘 장애

Juhas(2013) 염증성

태선양 반응

습진양 반응

이물육아종

사르코이드성 육아종

거짓림프종

국한성 경피증

혈관염

두드러기

자가 감작

아나필락시스

건선

루푸스

피부섬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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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MRSA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
피부 결핵 소독되지 않은 바늘의 재사

용, 시술자의 침, 토양 혼입결핵한센병

박테리아성 심내막염 성향이 있는 문신 피술자
인유두종 바이러스

오염된 염료
전염성 연속종
B형 간염

비전문가 시술, 오염된 바늘
C형 간염

신생물

흑색종
트라우마, 상처, 문신 염료 

내 발암 물질, 만성 염증성 

반응 등 복합 원인 추정

각화극세포종
편평세포암
기저세포암

평활근육종

Kaatz(2008)

알레르기, 태선양, 거짓림프종, 육아종 반응
염료 내 중금속, 오염된 염

료

감염
비위생적인 환경, 미숙한 

시술자
신생물(암)
평소 질환의 악화

쾨브너, 단순포진, 대상포진 등
척수 마취 합병증 염료의 척수강 내 이동
포도막염
MRI 관련 부작용
염료 퍼짐현상

Kazandijieva(2007)

트라우마 초기 염증반응

피부 감염

농가진
심상성 농창
두창양 여드름
단독
봉와직염
괴저
패혈증

위험한 국소 

감염

파상풍
연성 하감
피부 결핵
한센병
매독

바이러스 감염

편평사마귀
전염성 연속종
B,C형 간염

후천성 면역 결핍증

진균증
접합균증
사상균증

육아종

사르코이드양 육아종
이물육아종

알레르기성 육아종양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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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반응

피부염

레이저 제거 시술 이후 

알레르기 반응

두드러기

광과민 반응
문신 후 햇빛 노출, 

염료 내 카드뮴

문신 부위 국

소 피부 질환

건선
편평태선
만성 원판성 홍반성 낭창
거짓림프종

종양
기저세포암
유극세포암
악성 흑색종

Khosla(2010)

국소 흉터

문신의 정신적인 

측 면

(psychiatiric)에 

대하여 다룬 문헌

심한 국소 부종
알레르기 반응 염료, 라텍스 장갑
국소 감염
패혈증
혈액 매개 질환 감염(B, C형 간염, HIV 등) 소독되지 않은 기구

출혈
피술자의 선택적 세로토닌 

억제제 복용
육아종
켈로이드
MRI 관련 부작용 염료 내 금속 성분

Urdang(2011)

파상풍

문신 유해사례의 

유병률은 2~3%

라고 보고함.

대부분의 유해

사례는 감염과 

관련. 교도소 내 

문신 시술이나 

정맥 약물 사용자

의 경우 B, C형 

간염과 MRSA 감

염에 취약함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에 의한 

피부 감염
패혈증
진균 및 바이러스 감염
심상성 사마귀
피부 결핵
전염성 연속종
매독
연성 하감
건선
MRI 검사 시 화상
심내막염
피부염
편평 태선
루푸스 양 반응
두드러기

광 과민성

흑색종을 포함한 종양
HIV
육아종
농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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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2013)

해면양 반응

정확한 원인 불명

문신용 염료 혹은 바늘

(needle)로 추정

병리 소견에 따른 

문신 유해사례 

분류

건선양 반응

혼합 패턴
태선양

액포 형태

결 절 성 / 확 산 

패턴

육아종성

결핵성
사르코이드성
화농성 육아종성
생괴사성
거짓림프종성

수포성 패턴
혈관염
섬유화 패턴
거짓상피종양성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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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규정

5.1. 뉴욕 주 규정 (Section 260.21 of New York State Penal Law – 
Unlawfully Dealing with a Child in the Second Degree) 

 

§260.21  2급 미성년자 관련 불법 사항에 관한 법규 

부모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18살 미만의 미성년자에의 몸에 지울 수 없는 잉크나 색

소로 자국을 남기는 문신 행위는 Class B의 경범죄에 해당됨 

 

Article 4-A Regulation of Body Piercing and Tattooing 

§ 460. 정의 

1.  “위원(commissioner)”은 보건 위원을 의미함

2.  “문신(tattoo)”은 지울 수 없는 잉크 또는 색소를 피부에 주입하여 사람의 몸에 흔

적을 남기는 행위를 의미함 

3.  “문신 시술자(tattooist)”는 다른 사람의 몸에 문신 시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함  

4.  “문신업소(tattoo studio)”는 문신업자가 문신 시술을 하는 장소를 의미함

5.  “담당자(officer)”는 인구 백만 명 이상 도시 혹은 지역의 보건 위생법 실행에 주

요한 책임을 지닌 공무원을 의미함; 이 직책의 목적을 위해, 담당자는 주법(stat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과 인구 백만 명 이상의 조례 (city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아래 감독관의 권한을 가짐 

6.  “부서(department)”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를 의미함 

 

§  461. 허가 사항(permit required)

1.  부서에서 허가를 받기 이전에는 누구도 문신 시술자가 될 수 없으며, 어떠한 사람

이나 회사, 법인, 조합도 부서 허가 이전에는 문신업소를 운영할 수 없음

2.  모든 문신 시술은 보건법(public health law)에 따라 위원이 공표하는 법규와 규

정에 맞게 실행되어야 함 

3.  문신 시술자나 문신업소 등이 형사법, 보건의료법 등을 준수하고, 본 조항에서 정

하는 자격 기준에 미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부서는 문신 시술자와 문신업소를 허가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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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2. 본 규정의 적용 

1.  본 조항은 교육법 131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방사선사(x-ray)에는 

적용되지 않음  

2.  본 조항은 시․군․구 등의 지역법에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제약을 주지

도 않음; 또한 시․군․구 등의 문신 관련 법규 또는 규제에 적용되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약을 주지 않음 

3.  본 조항에 포함된 어떠한 것도 문신 시술자나 문신업소의 고객이나 지역 사회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에 행동할 수 있는 담당자의 의무 또는 권한을 제한하지 못함; 또

한 이 조항에 포함된 사항들은 현재 또는 미래의 담당자, 주 단위의 보건 담당자, 지방 

보건부 담당자 의 직책이나 권한을 바꾸거나, 줄일 수 없음 

§ 463. 허가 거부; Notice of hearing 

마지막 허가 지원서 기각 결정을 내리기 전 부서는 기각 사유를 지원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지원서 기각 전 지원자에게 그 이유를 직접 듣게 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변

호인을 통하여 전달하여야 함; 이런 유형의 통지는 직접 전달되거나, 등기우편 또는 민법

과 소환 규정에 따른 방식을 사용하여야 함; 지원자로부터 공판 요청이 있을 시에 그 장

소와 시간은 부서에서 결정함; 만약 지원자가 기각 통고 후 30일 이내 공판 요청을 서면

제출하지 않았을 시, 부서의 허가 요청 기각은 최종 결정으로 간주됨; 부서는 본 주

(state)내의 모든 담당자를 소환할 권한을 지니며 그 기각 사유에 관하여 증언을 들을 수 

있음; 이 섹션 내의 증언은 민법에 의해 통제 받을 것임; 만약 공판 이후, 지원이 기각되

었을 경우, 그 사유는 직접적으로 전달해지거나, 등기 우편 또는 민법과 소환 규정에서 

인정한 방식을 이용하여 전달되어야 함  

 

§  허가; 전시(display); 갱신; 재발급

1.  모든 허가는 2년 동안 유효함 

2.  어떤 허가/허가증도 이전이나 양도가 불가능함 

3.  조항에 따라 각 허가증은 허가 받은 문신업자가 문신 시술을 시행하는 문신업소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놓아야 함 

4.  어느 자격증이든, 유예되거나 폐지되었지 않은 한, 위원이 규정한 재발급 비용을 

지불 하였고 재발급 지원 서류를 제출 했을 경우 만기일 이후 2년이 추가 연장된 

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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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떤 사람, 회사, 기업, 조합이 만기 날짜 후 일 년 이내에 재발급 비용을 지불하

지 않았을 경우 위원이 규정한 추가 비용을 지불 하여야 함 

6.  허가증 재발급은 허가증 분실, 파손 또는 훼손된 지원서로 인함; 따라서 지원서나 

발급 비용은 위원의 규정사항을 따름; 재발급된 허가증은 “재발급(duplicate)"이라

고 표시되어 있으며, 기존의 허가증과 동일한 번호로 발급됨  

 

§   위원의 권한 

위 조항들 외 추가적 권한과 의무 

1.  이 조항에서 공인된 부서의 권한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 명 또는 한 명 이상의 

담당자를 임명함

2.  허가를 위한 지원자의 자격과 적합함을 평가함 

3.  발급되거나, 정지, 말소된 허가서 또는 허가 받지 않은 행위의 중지 명령이나 지

시에 한 모든 기록을 보관함 

4.  평가 지침 설명서 또는 법규를 준비하고 그것의 사본들을 준비함으로써 타당한 비

용을 지불 할 수 있음 

5.  타당한 자격증, 허가 발급, 갱신, 재발급의 비용을 제시하고, 조항을 지키지 않았

을 경우 알맞은 처벌을 조정함 

 

5.2. 뉴욕 시 규정(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 (new)

– subchapter.7 Tattoo Regulation Act)

 

§  17-355 이 조문(subchapter)은 “문신 규정 법”이라고도 불림 

§  17-356 정의. 본 조(條)에 사용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a)  “문신(tattoo)”는 사람 몸에 영구적인 잉크나 색소를 피부 층 내에 주입하여 흔적

을 만든다거나, 혹은 흔적을 만들기 위해 위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함

(b)  “문신 시술자(tattooist)”란 다른 사람의 몸에 문신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의미함 

§   17-357 자격증

(a)  문신 시술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문신 행위를 하면 안됨 

(b)  뉴욕 주 교육법 131조에 의해 의사 면허를 받은 의사(physician)에게는 본 조항

이 적용되지 않음 

(c)  다른 사법권 지역 (주, 도시, 나라)에서 문신 행위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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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7일간의 임시 자격증을 발급함; 이 자격증은 뉴욕 시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한 

문신 시술자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만약 이 7일

간의 임시 자격증 지원자가 문신 시술자 자격증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나 문신 시술자 

명단에 등록되지 않은 문신 시술자일 경우, 위원은 지원자가 section 17-358에 필요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필요한 만큼의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에 한 증거를 제공하면 7일 

임시 자격증을 발행할 수 있음;

(d)  위와 같은 종류의 임시 자격증의 비용은 위원이 규정하는 법규에 명시되어 있음 

§   17-358 자격증, 지원, 과정, 필요조건 

(a)  문신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에게 문신 시술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이 지원신청서에는 위원이 지원자가 자격증을 받을 만한 자질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함; 지원서 내에는 지원자가 위증을 했을 경우 위증죄를 받

겠다는 서명도 포함되어 있음

(b)  만 18세 이상일 경우 누구든지 위원에게 문신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음; 자격증 

신청 전 일 년 이내에 뉴욕 주의 미성년자 문신 금지 조항 섹션(criminal tattooing of 

a minor violation of section 260.21)을 위반한 사람은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c)  문신 시술자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이 발표한 법규에 따라서 문

신와 관련된 안전 문제에 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함. 시험 내용에는 감염 관리, 문신 관

련 안전 문제에 해 commissioner이 발표한 법규에 따라서 각 지원자가 문신 자격증

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쳐야 함 – 시험에는 감염 관리, 질병관리본부가 추천하는 위험 

방지 방법,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방법 등이 포함됨; 시험 비용은 위원이 규정한 법규에 

기록되어 있음; 지원자는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증거도 같이 제공

해야 함; 문신 시술자 자격증 발급 신청자 시험 준비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은 모든 

관련 정보를 중에게 공표해야 함; 또한 이용 가능한 새로운 의료 관련 정보나 기술이 

발견되면 이에 따라 공표된 정보를 갱신하여야 함 

(d)  2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는 시험의 비용은 미화 100불임 

§ 만료, 이적(transfer), 양도(assignment), 전시(display)

(a)  모든 자격증에는 고유 숫자가 부여되고 발행 날짜로부터 2년간 유효함 

(b)  모든 자격증은 이적이나 양도가 불가능함 

(c)  이 조문과 위원이 규정한 내용에 따라 문신 피술자가 불만이나 불편한 사항을 신

고할 수 있도록 각 자격증에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표시 되어야하며 이 주소와 전화번호는 문신 피술자의 눈에 잘 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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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에 전시되어야 함 

(d)  자격증은 재시험 없이 갱신될 수 있음; 자격증 만료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재발

급을 받지 않을 경우, 자격증은 section 17-358 조항에 따라 다루어지게 됨 

(e)  말소된 자격증 소유자는 말소 기간이 끝난 뒤 섹션 17-358의 조항에 의거해 자

격증을 재신청할 수 있음 

(f)  자격증을 지닌 문신 시술자가 게시하는 모든 광고문에는 “뉴욕 시 보건부가 허가

한 문신 시술자(Licensed by th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란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고, 문신 시술자의 자격증 고유 번호가 포함

되어있어야 함. 이 하위분류의 목적을 위해 전화번호부에 번호를 등록하는 행위는 광고 

행위가 아님 

§  17-360 위생 상태; 시설물; 장비; 절차               

(a)  한 명 또는 한 명 이상의 문신 시술자가 시술하는 문신업소, 문신 시술소, 문신 

가게 등은 항상 깨끗하고 올바른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통풍이 원활하며, 

문신 시술자와 문신 피술자를 위한 밝은 불빛, 폐기물 처리 용기, 차갑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세면 시설, 위생 비누와 수건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함 – 법규에 따라 이러한 

위생 상태는 필수 조건임 

(b) 위원은 문신 시술자가 문신 시술 전 손을 씻어야 하고 문신 시술 중 라텍스 장갑 

등 다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에 한 법규를 공포하여야 함 

(c)  위원은 올바른 문신 도구 소독법, 적절한 폐기물 처리 방법(바늘 등), 문신 시술 

방법 (문신 시술 전 준비 과정, 피부 소독 등, 또한 문신 시술 이후 문신 시술자나 피술

자가 할 수 있는 사후 처치방법 포함)에 관련된 법규를 공포하여야 함 

(d)  위원은 피부 병변(skin lesions) 혹은 다른 증상을 가진 이용자가 문신 시술을 

받는 것에 한 법규를 공포하여야 함

(e)  어떤 사람도 18살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문신 시술을 할 수 없음 

(f)  문신 시술이 완료된 후, 문신 시술자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올바른 사후 관리 방법

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g)  모든 문신 시술자는 문신 피술자의 이름, 주소 나이, 문신 시술을 받은 날짜, 혹

은 위원이 규정한 정보에 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이 요구할 시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함 

§  17-361 자문 위원회 

(a)  문신과 관련된 건강 문제에 관해 위원에게 조언을 해주기 위해 부서 내 자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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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가 설립될 것 임 – 자문 위원회는 한명의 의장과 각각 8명의 아래의 자격을 갖춘 이

들로 구성되어 있음 

  i.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2인; 한 명은 시 의회 의장이 임명하고 다른 한 

명은 시장이 임명함

  ii. 문신 시술 교육 과정과 연관된 2인; 한 명은 시 의회 의장이 임명하고 다른 한 

명은 시장이 임명함

  iii. 살균 및 위생 전문가 2인; 한 명은 시 의회 의장이 임명하고 다른 한 명은 시장

이 임명함

  iv. 피부과 전문의 2인; 한 명은 시 의회 의장이 임명하고 다른 한 명은 시장이 임

명함

각 구성원은 어떠한 보상 없이 2년 간 임명되며, 이후 재임명 될 수 있음. 자문위원회 

구성원은 뉴욕 시 내 개인 사업/일/직업을 가질 수 있음; 의장은 위원으로부터 임명됨

(b)  자문 위원회는 이 조문에 관련된 조언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위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나 조문에서 주요 사항을 공표하고 개정하는 것에 연관된 것들에 해서도 

자문 의견을 제공해 줌 

§  위반과 처벌

(a)  미성년자에게 문신 시술을 하여 뉴욕 주 형법 섹션 260.21(New York State 

penal law section 260.21)을 첫 번째로 위반하였을 경우 6개월 간 자격 정지에 처함; 

자격증 정지 후 문신 시술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자격증 정지 만기 10일전 위원

이 요구하는 보석금을 납부하여야 함; 이 보석금은 6개월의 자격증 정지 후 18개월 동

안 효력이 있음; 뉴욕 주 형법 섹션 260.21(New York State penal law section 

260.21)을 두 번째로 위반하고 이것이 첫 번째 위반 이후 2년 이내일 경우 2년 간 자격

정지와 섹션에 따라 위원은 보석금을 몰수 할 수 있음; 첫 번째 뉴욕 주 형법 섹션 

260.21(New York State penal law section 260.21) 위반 이후 2년 이내에 세 번째

로 섹션 260.21을 위반하였을 경우 5년간의 자격 정지에 처함;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위원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이 조문에 따른 자격을 정지되거나 취소할 수 있음 

(b)  어떤 사람이든 이 조문 또는 다른 법규를 어겼을 경우, 첫 번째 위반일 때는 미

화 300불 미만의 벌금; 2년 내로 2번째 위반일 경우 미화 500불 미만의 벌금; 2년 내

로 3번째 위반일 경우 미화 1,000불 미만의 벌금형에 처함 

(c)  섹션의 하위분류 A에 준하여 공인된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또는 섹션의 하위분류 

B에 준하여 공인된 민사처벌을 무효화(recover) 시키기 위한 과정은 service of n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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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violation에서 시작하며, 보건위원회(board of health)에서 설립한 자문 위원회에게 

돌려보내 질 것임; 자문 위원회는 섹션의 하위분류 B의 민사 처벌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섹션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법규 

위원은 이 조문의 조항과 일치하는 법규를 공표할 것이며, 이 조문의 조항들을 이행하

고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규들 또한 공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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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코네티컷 주 규정

가) 코네티컷 일반 법령 섹션 19a-92a. 문신 행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규정, 처벌 

 (a)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하여,

(1)  “숙련된 간호사(advance practice register nurse)”는 하위섹션 (b) 섹션 

20-87a에 따라 고급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지닌 사람을 의미함

(2)  “의사(physician)”는 chapter 370에 따라 수술이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증을 지닌 사람을 의미함

(3)  “의료 보조원(physician assistance)”은 section 20-12b에 따라 자격증을 지닌 

사람을 뜻함

(4)  “간호사(registered nurse)”는 subsection (a)에서 section 20-87a에 따라 간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지닌 사람을 뜻함 

(5)  “문신(tattooing)”이란 다른 사람의 피부에 상처를 내거나, 색소를 주입하여 영구

적으로 표시하거나 색을 칠하는 행위를 뜻함 

 

(b)  이 섹션의 하부 섹션 (d), 공중보건부(Department of Public Health)의 규정에 

따라 의사, 의사의 지휘 아래 숙련된 간호사가 문신 시술을 하는 것, 의사의 관리 감독 

책임 아래 간호사(registered nurse)가 문신 시술을 하는 것, 의사의 관리 감독 책임 아

래 의료 보조원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 의사의 감독 아래 기술자(technicia

n26))“physician assistance”가 문신 시술을 하는 것 외에 어떠한 사람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없음 

 

(c)  누구도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문신 시술을 

할 수 없음 

 

(d)  54장에 따라 공중보건부(Department of Public Health)는 위 규정을 준수해야 

함   

 

(e)  누구든 이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는 class C의 경범죄에 해당됨27) 

 

26) 일반적으로 서화문신 시술을 하는 문신 시술자를 의미함
27) 미화 100불 미만의 벌금, 90일 미만의 징역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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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egulation of Connecticut State Agencies (Conditions for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s, Registered Nurses, Physician assistants, and 

Technicians Engaged in Tattooing)

19a-92a-1. 문신을 할 수 있는 조건(conditions for tattooing for human beings)  

(a)  의사 또는 접골 의사(osteopathic physician)의 지시 아래 숙련된 간호사

(advance practice register nurse)는 코네티컷 주의 규정인 섹션 20-87a-2부터 

20-87a-5의 조건 아래 사람에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음. 접골 의사가 문신 시술을 지

휘할 때에도 이 조건은 유효함. 문신 시술은 진단(diagnostic procedure)․치료(medical 

therapeutics)․진단검사(laboratory test) 등에 한정하여야 함 

 

(b)  의사 또는 접골 의사의 감독, 관리, 책임 아래 간호사(registered nurse)가 사람

에게 문신 시술을 할 경우에 의사는 간호사에게 문신 과정에 하여 명확한 설명과 적절

한 임상 훈련을 제공해야 함 또한 간호사의 지식과 임상적 능숙도 관련 연례검토 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함. 이 보고서는 지역 보건부 혹은 담당자가 요청할 시 제공하여야 함. 

지도하는 의사나 접골 의사는 간호사에게 의료 상담이나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특정한 

상황에 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 하여야 함. 간호사가 사람에게 문신 시술을 있을 때

에는 의사나 접골 의사가 직접, 혹은 전화, 라디오, 전기 통신 등으로 간호사와 직접적으

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야만 함 

(c)  의료 보조원(physician assistance)이 사람에게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코네티컷 

일반 법령(Connecticut General Statutes section) 20-12c와 20-d에 따름 

(d)  의사 또는 접골 의사의 감독 아래 문신 시술자28)(technician)가 사람에게 문신을 

행할 경우 의사는 명확한 설명과 위생 절차를 포함한 임상 훈련을 제공해야 함. 의사나 

접골 의사는 문신업자의 지식과 문신 숙련도에 해 연례 검토서로 기록하여야 함. 이 

보고서는 지역 보건부 혹은 담당자가 요청할 시 제공하여야 함. 문신업자에게 문신 시술

을 허락(render)하기 이전에 감독 의사 혹은 접골 의사는 문신 시술이 위생 절차가 적절

하게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문신 시술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방문하여 점검해야 하고 이

28) 코네티컷 주 문신 관련 규정에서 technician은 다른 주의 문신 시술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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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문서화하여야 함. 문신 피술자의 안전을 위해서 방문 점검은 최소 매년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한 경우 더 자주 시행하여야 함. 방문 점검 보고서는 지역 보건부 혹은 담당자

가 요청할 시 제공하여야 함. 방문 점검은 다른 의사나 접골 의사에게 위임 될 수 없으

며, 문신 시술자가 문신 시술을 하는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함.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의

사나 접골 의사는 문신 시술자에게 의료 상담이나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특정한 상황에 

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문신 시술자가 사람에게 문신 시술을 하고 있을 

때에는 의사나 접골 의사가 직접, 혹은 전화, 라디오, 전기 통신 등으로 간호사와 직접적

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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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랑스29)

6.1.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위생 조건에 대한 명령(2008년 2월 20일)

 

프랑스 보건부30) 의 “침습적 문신”과 피어싱 시술에 관한 위생과 보건의 조건을 정하

고, “공중 위생법” 수정을 위한 2008년 2월 19일자 법령 n. 2008-149. (행정 명령) 

 

NOR: SJSP0766174D

 

국무 총리는, 보건부에 의해 유럽 의회의 98/34/CE 지침과 기술적 규칙과 기준, 정보 

사회 서비스에 관한 법규 영역에서 정보 절차를 정한, 1998년 6월 22일자 심의회에 의

거; “공중 위생법”에 의거, 특히 L. 1311-1조와 L. 5232-2조; 환경법에 의거, 특히, L. 

541-1조와 후속 조항들; 형법에 의거, 특히 R. 610-1조; 2007년 7월 5일자 공중 위생

에 한 최고희의의 의견에 의거; 최고행정법원(사회부)의 합의

 

【명령】   
 

1조 – Ⅰ. – “공중 위생법”(행정 명령 조치) 세 번째 부분의 3권 첫 번째 표제에 다음

과 같이 1장이 삽입된다. 

 1장

“침습적 문신”과 피어싱

 

섹션 1

“침습적 문신”과 신체 피어싱

 

<< Art. R. 1311-1. – 현 섹션의 규정은 “침습적 문신” 기술 실행에 적용한다. 이는, 

(반)영구 화장 기술과 신체 피어싱을 포함한다. 단, ‘피스톨로 귀를 뚫는 기술’을 사용한 

29) 프랑스 규정은 프랑스 공식 기관지(Jon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에 명령, 훈령, 행정 

규칙(Décrets, arrêtés, circulaires)으로 공표된 것을 번역하였음
30) 프랑스의 건강, 젊음, 체육, 참여적 삶 부(Ministère de la Santè, de la Jeunesse et des Sports)를 프

랑스 보건부로 지칭함. 2014년 현재 보건부에 해당하는 정부 부처는 사회, 보건, 여성 권리 부(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de la Santé et des Droits des femmes)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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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의 외이(外耳)와 코의 측면은 제외한다.    

<< Art. R. 1311-2. – R. 1311-1조에서 언급한 기술31)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이행위

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는 지방의 지역장(長)에게 신고한다. 이 시술의 중단도 

같은 관청에 신고한다. 신고 방식은 “프랑스 보건부”의 법령에 의해 정한다.    

   << Art. R. 1311-3. – R. 1311-1조에서 언급한 기술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R. 

1311-4. 항에서 제시하는 위생과 보건 조건에 관한 교육 이수를 마쳐야 한다. “프랑스 

보건부”의 법령이, 이 교육이 행해지는 지역 관청의 표를 통하여, 기관의 카테고리와 

교육 자격이 있는 기관, 교육의 내용, 허용되는 학위와 그에 준하는 자격을 결정한다.

<< Art. R. 1311-4. – R. 1311-1조에서 언급한 기술의 시행은 위생과 보건의 일반적 

원칙을 준수하여 실행된다. 특히, 다음의 원칙들을 준수한다.

<<- 피부 표피를 뚫거나 피부나 점막을 접촉하여 들어오는 기구, 이 기구들을 직접적

으로 보조하는 기구들은 살균 상태로 한 번만 사용하고, 각각 사용 전에 살균되어야 한다. 

<<- 시술 장소는 이 기술의 시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방을 포함해야 한다.

<<이 법안의 적용을 위한 양식은 “프랑스 보건부”의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

<< Art. R. 1311-5. – 시술에 의해 생긴 폐기물은 감염 위험 주의 폐기물로 간주한

다. 이 폐기물의 제거는 법령 R. 1335-1조부터 R. 1335-8조까지와 R. 1335-13조와 

R. 1335-14조의 규칙에 따른다. 

 

섹션 2

귀의 외이(外耳)와 코의 측면 피어싱에 한정하는 규칙32)

 

섹션 3

공통규칙

 

<< Art. R. 1311-10. – “침습적 문신”은 L. 513-10-1부터 L. 513-10-4까지의 조항

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하는 문신 제품들로만 시술할 수 있다.

<< 처음 구멍을 뚫을 때부터 유착까지 사용되는 금속 막 와 유착 이후에 사용되는 금

속 막 는 적용을 위해 R. 5132-45조의 행정 명령과 니켈 사용에 관련된 규정 본문을 

따른다. 

31) 침습적 문신 기술
32) 피어싱에 한 규칙이므로 번역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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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 R. 1311-11. – R. 1311-1항과 R. 1311-6에 언급된 기술은 친권이나 후견

인 자격이 있는 사람의 서면 동의 없이는 미성년자에게 시술할 수 없다. 미성년자에게 

이 시술을 하는 사람은 L. 1312-1항에서 언급한 감독 관청에 3년 동안 이 동의서를 증

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Art. R. 1311-12. – R. 1311-1항과 R. 1311-6항에서 언급한 기술로 시술하는 

사람은 그들의 고객이 이 시술을 받기 전에, 이 시술을 받을 경우에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성과 지켜야 할 주의 사항에 하여 알려야 한다. 이 정보는 이 시술이 이루어

지는 장소 안에 잘 보이는 형태로 게시되어야 하고, 문서 형태로 고객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 정보의 내용은 “프랑스 보건부”의 법령에 따라 정한다. 

<< Art. R. 1311-13. – 현재 장에 제시된 규칙은, 의료인들의 치료 행위로 수행할 때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활동에 해서는 이에 관련된 법규와 행정 규칙이 별도로 

규제한다.

 

Ⅱ. “공중 위생법” 첫 번째 부분(행정 명령 부분)의 3권 첫 번째 표제의 2장 섹션2는 

다음의 규정들로 보충된다. 

<< Art. R. 1312-9. – R. 1311-1조에서 언급된 “침습적 문신”과 신체 피어싱 기술 

시행을 다음과 같이 위반한 사람은 5단계33)의 벌금형을 받는다.

<< 1. R. 1311-2조에 의거하여 자신의 활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 R. 1311-4조에서 제시한 위생과 보건에 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3. R. 1311-3조에서 제시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4. R. 1311-12조에서 제시한 게시와 정보 전달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 5. R. 1311-5조에서 제시한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6. R. 1311-10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구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 7. R. 1311-11조에서 제시한 조건인, 친권이나 후견인 자격이 있는 사람의 동의

서를 받기 전에 미성년자에게 시술한 경우 

<< Art. R. 1312-10. – ‘피스톨로 귀를 뚫는 기술’을 사용한 귀의 외이(外耳) 와 코의 

측면 피어싱 시행을 다음과 같이 위반한 경우에는 5단계의 벌금형을 받는다.  

<< 1. R. 1311-7조에서 제시한 신고 조건이나 실행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

<< 2. R. 1311-8조에서 제시한 위생에 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3) 프랑스에서 경범죄를 분류할 때에는 다섯 단계로 벌금을 매김. 1단계는 최  38유로, 2단계는 최  150 유

로, 3단계는 최  450유로, 4단계는 최  750유로, 5단계는 최  1500유로(재범인 경우 최  3000유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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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R. 1311-12조에서 제시한 게시와 정보 전달을 하지 않은 경우

<< 4. R. 1311-10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구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 5. R. 1311-11조에서 제시한 조건인, 친권이나 후견인 자격이 있는 사람의 동의

서를 받기 전에 미성년자에게 시술을 한 경우

<< Art. R. 1312-11. – R. 1312-9조와 R. 1312-10조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하여 죄

를 지은 사람은 범법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었던 것 또는 범법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을 몰수당하는 추가적인 벌을 받는다. 

<< Art. R. 1312-12. – 법인은 형법 121-2항에서 제시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이 장

에서 제시하는 범법행위에 하여 형벌상 책임으로 신고될 수 있다. 

<< 법인이 받게 되는 형벌은, 

<< 1. 형법 131-41 항에 제시된 조건에 따르는 벌금,

<< 2. 범법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었던 것 또는 범법을 일으킬 수 있는 물

건들의 몰수이다.

<< Art. R. 1312-13. – R. 1312-9항과 R. 1312-10항에 제시된 범법행위의 재범시

에는 형법 132-11항과 132-15항에 의거하여 처벌 받는다.

 

Art. 2. - Ⅰ. – R. 1311-2조의 규정들은 같은 조(條)에 제시된 항들이 효력을 발휘하

는 날짜부터, 같은 날짜에서 시작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앞 항에 

언급된 항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에 이루어진 활동은 이 날짜에서 시작하여 12개월 안

에 신고되어야 한다.

Ⅱ. – R. 1311-12조의 규정들은 이 조(條)에 제시된 항들이 효력을 발휘하는 날짜에 

적용된다.  

Ⅲ. – R. 1311-5조과 R. 1311-10조의 규정들은 현재 법령이 공표되고 6개월 후에 

발효된다.

Ⅳ. - R. 1311-9조의 규정들은 현재 법령이 공표되고 1년 후에 발효된다.

Ⅴ. – R. 1311-3조과 R. 1311-4조, R. 1311-8조는 감시 감사 조(條)에 제시된 항들

이 공표되고 1년 후에 발효된다. 

 

Art. 3. – 국새 보관인 법무장관, “프랑스 보건부”장관 각자가 프랑스 공화국 공식 기

관지에 공표될 현행 법령의 관련된 사항의 실행에 해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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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문신용품의 제조 포장 및 유통에 대한 명령(2008년 3월 5일)

 

문신용품의 제작과 포장, 유통에 한 규정을 정하고, 국가적 감시감독 체계를 구축하

며, “공중 위생법”을 수정하기 위한 2008년 3월 3일의 법령 n. 2008-210. (행정 명령)

 

NOR: SJSP0766088D

 

국무 총리는, 프랑스 보건부의 보고에 의해 유럽 의회의 98/34/CE 지침과 기술적 규

칙과 기준, 정보 사회의 서비스에 관련된 법규 영역에서 정보 절차를 정한, 1998년 6월 

22일의 심의회에 의거, “공중 위생법”에 의거, 특히 L. 513-10-1조에서 L. 513-10-4

조, L-5437-1조과 L. 5437-2조; 소비자법에 의거, 특히, L. 221-1-3조; 노동법에 의

거, 특히 R. 231-51조; 형법에 의거, 특히 R. 610-1조; 식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에 사용

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한 1989년 9월 18일에 수정된 n. 89-674의 법령에 의거 

최고행정법원(사회부)의 합의

 

【명령】  
 

1조. - “공중 위생법” (행정 명령 조치) 5번째 부분의 1권 3번째 표제의 8장 이후에 

다음과 같이 9장이 추가된다.

 

<< 9장

<< 미생물과 독소

 

<< 현재 장은 행정 명령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2조. - “공중 위생법” (행정 명령 조치) 5번째 부분의 1권 3번째 표제의 9장 이후에 

다음과 같이 10장이 추가된다. 

 

<< 10장

<< 문신용품

 



서화문신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연구

96

<<섹션 1 .

<< 문신용품의 제조, 포장, 수입

 

<<Art. R. 513-10-1. – 문신용품은 알맞은 방법을 사용하여 살균된 상태로 만들어져

야 한다. 그것들은 사용할 때까지 살균된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용기(容器)에 담겨 공급

된다. 

<< 여러 개의 용기를 한 번에 담는 것은, 각각의 용기를 분리했을 때, 용기에 있는 물

건의 살균상태를 해치지 않는 조건일 때 허용된다. 각각의 용기는, 한 사람에게 한 번 

쓸 수 있는 양으로 정의된다.

<< 염료 물질의 품질은 1989년 9월 18일의 법령 n. 89-674의 2조에 언급된 명령에 

의해 정해진 사항에 따르며,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의 전문적 연구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상위에 있는 또 다른 명시를 따른다.  

<< 용기의 품질과 염료 물질 외 다른 물질은 L. 5112-1조에 언급된 유럽 통합기구에

서 제정한 약전의 전문적 연구를 따르며,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의 전문적 연

구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상위에 있는 또 다른 명시를 따른다.

<<Art. R. 513-10-2. – L. 513-10-2의 두 번째 항에서 제시된 신고는 수신확인증을 

받는 등기 우편으로 “프랑스 건강 제품 위생 안전청”에 보내야 한다.  

<< 신고 사항은:

<<1. 이름이나 상호, 주소와 기관이 속해 있는 기업의 법률적 성격34)

<<2. 프랑스에서의 기관의 주소와 고려하고 있는 활동의 정확한 성격

<<3. 하청업체의 이름, 주소, 제조 작업이나 물건의 살균 중, 전체나 부분 등 위임하는 

활동

<<4. 공급하는 제품의 사용 형태

<<5. L. 5131-2조의 네 번째 항에서 언급된 활동들의 표자의 이름, 지위, 전문 자

격, 활동 경험

<< 신고서에 서명을 하는 사람은 L. 513-10-2조의 두 번째 항의 행정 명령에 따라 

자신의 자격에 해 정보를 주어야 한다.   

<< 제공된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모든 내용을 같은 양식에 작성하여, 

“프랑스 건강 제품 위생 안전청”에 제출한다.

<<Art. R. 513-10-3. 프랑스 내에 설립된 문신 제품 제조자나 공급 책임자는 관리당

34) 어떠한 법이나 규칙에 적용을 받는 기업인지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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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5131-6 조 3항에서 제시한 서류를 R. 513-10-5조의 

6번에서 언급된 주소에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제품의 양과 질에 한 작성 양식

<<2. 문신 용품의 원료의 물리화학적, 미생물학적 명기

<<3. 제품의 생산 조건과 관리감독 조건에 관한 설명

<<4. 제품의 보존 기간과 그것을 결정짓는 관리 방법

<<5. 인간의 건강에 한 제품의 안전 평가

<<6. 인간의 건강에 한 제품의 안전 평가를 담당한 자격이 있는 책임자의 이름과 주

소, 전문적 자격의 등급 

<<7. 제품 사용으로 인간 건강에 원치 않는 작용(부작용)을 끼칠 수 있는 원료의 존재 

정보 

<<8. L. 5131-7조 첫째 항에서 제시한 정보들을 “약물 중독 예방 및 치료센터”에 전

달했다는 증명

<< 현재 조항에서 언급된 각각의 요소는 그 서류가 만들어진 날짜에 한 정보를 기재

해야 한다. 이 정보 중 하나에라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 날짜가 표기된 정오표를 만

들어 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현재 조항에서 제시한 서류를 구성하는 정보의 내용과 형식은 “프랑스 건강 제품 위

생 안전청”의 결정에 의해 구체화된다. 

 

<<섹션 2

<< 문신용품의 제작

 

<<Art. R. 513-10-4. – 문신용품의 위험성 평가에 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들은 

후에 발행된 “프랑스 건강 제품 위생 안전청”의 표 이사의 제안에 따라 “프랑스 보건

부”의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 

<<1. 문신용품 제작에 들어갈 수 없는 원료의 목록

<<2. 문신용품 제작에 들어갈 수 없는 원료의 목록, 단 이 목록에서 정해진 조건과 제

한 사항을 준수 할 것.

<< 문신용품의 위험성 측정에 한 전문가 그룹의 구성과, 활동 형태, 임무는 “프랑스 

건강 제품 위생 안전청”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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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3

<<문신용품의 포장

 

<<Art. R. 513-10-5. – 다른 입법 규정이나 행정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과는 별

개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되는 문신용품 각각의 용기(容器)와 포장에는 읽기 쉽고, 

이해가능하고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이름

<<2. 포장 시의 내용물 용량, 무게나 부피로 표시 

<<3. 최  유효 기간, 이 제품을 적정한 조건으로 보관했을 때 언제까지 처음에 의도

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특히 L. 5131-4조의 규칙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는지로 

정의됨. 이 날짜는 “A utiliser avant” (이 날짜 전에 사용할 것) 이라는 문구와 함께 명

시되고 그 후에 날짜나 날짜가 씌어 있는 라벨 위치 정보가 뒤따라 표기된다. 필요시에

는 제시된 최  유효기간을 보증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에 한 정보를 보충

할 수 있다. 유효 기간 날짜는 월, 년의 순서로, 명확하게 작성한다.

<< 4. 제조 묶음의 번호나 제조의 식별이 가능한 조회 번호

<< 5. “살균”(되었다는) 명시 

<< 6. 이름이나 회사명, 프랑스 내에 설립된 제조자나 유통 표자의 주소; 이 사항들

을 생략할 때도 회사를 식별할 수 있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주소가 여러 개일 경

우에는 L. 5131-6조의 3항에서 제시한 서류에 나와 있는 장소를 밑줄을 쳐 표시한다.   

  <<7. 사용상의 특별한 주의 사항, 특히 R. 513-10-4조의 2번에 언급된 목록에 표기

된 사항들

<<8. 내용물의 목록은, 혼합할 때를 기준으로 다량으로 포함된 내용물부터 적게 포함

된 내용물의 순서로, “ingrédients”(내용물) 라는 표시 후에 쓴다. 농도가 1%에 미치지 

않는 내용물은 농도가 1% 이상인 것 다음에 아무 순서 로나 쓸 수 있다.    

<< 염료 물질은 « 색 분류(CI) » 장에 따라 지칭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 국제 화학 명칭(IUPAC) », « 화장품 내용물 국제 분류법(INCI) »의 명칭, « 
Chemical Abstract Service(CAS) »의 분류 번호나 통상적인 화학 명칭으로 지칭한다.

<< 염료 물질 외에 다른 내용물은 « 국제 화학 명칭(IUPAC) »에 의해 지칭하고, 그것

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유럽 약제 일람표의 명칭, CAS의 번호나 통상적인 화학 명칭으

로 지칭한다.

<< 내용물로 간주 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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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용된 원료 안에 포함된 불순물 

<<b) 제조 시에 사용된 보조적인 기술 물질이지만 최종적인 제품 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물질 

<<9. 필요한 경우에는, R. 513-10-14조에서 제시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나 팩스 번호, 인터넷 주소.

<<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6번에서 언급한 주소와 7번, 8번, 9번에서 제시한 정보

가 포장이나 덧붙여진 용지에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섹션 4

<< 문신용품에 행해지는 국가적 감시 시스템

 

<<Art. R. 513-10-6. – 이 섹션의 적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잘못된 사용35)”:제품의 사용 목적 – 일반적인 사용, 사용 방법, R. 513-10-5조의 

7번에서 언급된 사용 시 특별한 주의사항- 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  

<<”이상반응”: 문신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이 초래하거나, 이 제품의 잘못된 사용으로 

초래된, 유해하거나 의도되지 않은 반응,   

<<”심각한 이상반응”: 입원이 필요하거나,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기능적인 불능

상태가 되거나, 사망하거나 생명에 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선천적 기형을 발생시키

는 이상반응

<<Art. R. 513-10-7. – 문신용품은 그 사용으로 생길 수 있는 이상반응 위험을 주의

하기 위한 감시 감독을 받는다. 이 감시 감독은 제품의 판매 후에 적용된다.

<<Art. R. 513-10-8. – 국가적 감시 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한다. 

<<1. “프랑스 건강 제품 위생 안전청”

<<2. 소비자법 L. 221-1-3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제시되는 자격이 있는 행정 당국

<<3. R. 513-10-4조에서 언급된 문신용품의 위험성 측정에 한 전문가 그룹

<<4. 건강 전문가 

<<5. 제조자와 그들의 표, 문신 제품의 제작에 관여하는 사람들, 문신용품의 유통 

표자와 배급업자 

<<6. 문신 시술을 하는 사람들 

<<Art. R. 513-10-9. 문신용품에 해 이루어지는 감시감독은 다음을 포함한다.

35) 악용,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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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 513-10-2조의 1항에서 언급된 이상반응에 한 신고와 R. 513-10-12조에 

언급된 정보의 수집과 같은 관련한 정보의 수집   

<<2. 예방 목적으로 이루지는 정보의 등록, 평가, 활용; 이 정보들은 문신용품의 사용

에 관한 실제와 판매와 관련된 정보들을 고려해서 분석된다.

<<3. 이 제품들의 사용 안전성에 관한 연구와 실습의 이행

<<4. 수정 사항의 실행과 유지

<< 감시 감독의 실행은, R. 513-10-3조에 제시된 서류에서 제출된 정보에 한 연구

와 분석을 내포할 수 있다. 

<<Art. R. 513-10-10. – “프랑스 건강 제품 위생 안전청”은 문신용품에 한 국가적 

감시감독 시스템이 시행되는 것을 보장한다. “프랑스 건강 제품 위생 안전청”은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행동을 이끌고 통괄하며, 현재 섹션에서 제시

한 규칙들이 준수되도록 감시한다.

<< “프랑스 건강 제품 위생 안전청”은 L. 5131-9조 Ⅱ의 2항을 적용하여, 건강 전문

가, 문신 시술자와 소비자법 L. 221-1-3조에서 제시한 방식을 따라 지정된 권한이 있는 

행정 당국이 이들에게 제출하는 정보를 수신한다.

<<Art. R. 513-10-11. 문신 용품에 의해 심각한 이상반응이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경

우, 그것을 확인한 건강 전문가나, 그것을 알게 된 문신 시술자는 즉각, 프랑스 건강 제

품 위생 안전청”에 신고해야 한다.   

<< 신고자는 또한 그들이 알게 된 다른 이상반응에 해서도 신고한다.

<<신고는 “프랑스 건강 제품 위생 안전청”에 의해 만들어진 표본에 따르며, 특히 이  

이상반응이 제품의 잘못된 사용36)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지에 해 명확하게 한다.

<<Art. R. 513-10-12. “프랑스 건강 제품 위생 안전청”의 표 이사가 정당한 요구를 

할 때, 제품의 제조자나 유통 표자는 각각의 제품에 하여 L. 5131-10 조에서 언급

한 정보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 1. 제품의 명칭

<< 2. 이름이나 회사명, 제조자나 유통 표자의 프랑스 내에 설립된 주소, R. 

513-10-5조 6번에 부합하는 제품의 라벨에 씌어진 사항들  

<< 3. 안전성에 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물질의 정확한 농도

<< 4. 상품화된 다양한 포장의 겉모습과 용량

<< 이 정보들은 보안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보존되고 기록보관소에 보관된다.  

36) 오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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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 R. 513-10-13. – R. 513-10-12 조에 언급된 정보에 접근한 사람은 형법 

226-13조에서 제시한 “직업상 비밀 유지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섹션 5

<< 공공정보

 

<<Art. R. 513-10-14. 공공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R. 513-10-5조에서 언급된 내용물 리스트의 형식 아래에 품질에 해 설명된 

양식

<<2. 또한, L. 5132-1조의 1번과 현행법의 L. 1342-2조, 노동법 R. 231-51조에서 

언급된 위험물질이 문신 용품의 제작에 포함된 농도의 범위 또는 최  농도를 ‘퍼센트’로 

표기 

<<3. R. 513-10-3조의 7번에서 언급된 “이상반응”의 성격과 빈도, 이때 잘못된 사용

에서 비롯된 경우는 제외  

<< Art. R. 513-10-15 – 선행 조항에서 제시된 정보를 얻기 희망하는 모든 사람은 

제품의 이름과 상표, 필요한 경우에는 색깔을 명시하여, R. 513-10-5조 6번에서 언급된 

주소로 편지를 보내거나, 같은 조항 9번에 언급된 연락처로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어 정

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품의 제조자나 유통 표자는 이 요청을 수신한 이후로부터 3주 이내에 응답해

야 한다. 그는 5년 동안 모든 요청과 응답을 모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3조. “공중 위생법” (행정 명령 조치)의 다섯 번째 부분의 4권 세 번째 표제의 6장 

이후에 다음과 같이 7장이 추가된다.

 

<<7장

<< 문신용품

 

<<Art. R. 5437-1.  – 프랑스에 설립된 문신용품 제작자나 유통 표자가 다음과 같

이 위반한 경우에는 5단계37)의 벌금형을 받는다. 

37) 프랑스에서 경범죄를 분류할 때 다섯 단계로 벌금을 매김. 1단계는 최  38유로, 2단계는 최  150유로, 

3단계는 최  450유로, 4단계는 최  750유로, 5단계는 최  1500유로(재범인 경우에는 최  3000유로)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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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 513-10-4조에서 제시한 법령을 따르지 않은 문신용품을 제작하여 무상이나 

유상으로 유통하였거나 R. 513-10-3조에서 언급한 정보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R. 513-10-14조에서 제시한 공공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

우

<< 현재 조항에서 정의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은 범법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

이었던 물건들을 몰수당하는 추가적인 벌을 받는다.

<<Art. R. 5437-2.  – 법인은 형법 121-2항에서 제시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앞에 나

오는 조에서 제시하는 범법행위에 하여 형벌 상 책임으로 신고 될 수 있다. 

<< 법인이 받게 되는 형벌은, 

<< 1. 형법 131-38조에 제시된 조건에 따르는 벌금,

<< 2. 범법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었던 물건들의 몰수이다.

<<Art. R. 5437-3. - R. 5437-1조에 제시된 범법행위의 재범 시에는 형법 132-11

조와 132-15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는다.

<<Art. R. 5437-4.  – 무상이나 유상으로 유통하는 문신용품의 용기나 포장에 R. 

513-10-5조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표기하지 않는 위반을 하면 3단계에 해당하는 벌금형

을 받는다. 

 

4조. - Ⅰ. – R. 513-10-1조의 규칙들은 현재 법령이 공표되고 2년 후에 효력이 발

생한다.

Ⅱ. - R. 513-10-2조의 규칙들은 현재 법령이 공표되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Ⅲ. - R. 513-10-3조와 R. 513-10-5조의 규칙들은 현재 법령이 공표되고 1년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5조. – 경제 재정 고용부 장관과, 국새 보관인 법무장관, “프랑스 보건부”장관 각자가 

프랑스 공화국 공식 기관지에 공표될 현행 법령의 관련된 사항의 실행에 해 책임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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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문신과 피어싱의 사전 고지정보에 대한 명령(2008년 12월 3일) 

  

“침습적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신체 피어싱 시술에 앞서 미리 고지해야 하는 정보에 

한 2008년 12월 3일자 법령 

NOR: SJSP0829095A

 

“프랑스 보건부(部)”는, 

민사법에 의거; “공중 위생법” 특히 R. 1311-11조, R. 1311-12조, R. 1312-9조, R. 

1312-10조에 의거 

 

【명령】 
1조. – “공중 위생법” R. 1311-1조와 R. 1311-6조에서 정의된, (반)영구 화장 
기술과 신체 피어싱을 포함하는 “침습적 문신”을 시술하기 전에, 고객은 시술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술 후에 지켜야 하는 주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2조 – 고객에게 시술되는 기술에 따라 구두로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아래의 

요소를 포함한다. 

- 영구적인 신체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문신의 돌이킬 수 없는 특징 

- 경우에 따라서는 시술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특징

- 감염 위험

- 알레르기 위험, 특히 문신의 염료나 피어싱의 장신구

-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나, 진행 중인 시술의 금기 징후에 한 연구

- 시술된 기술에 따른 유착 시간, 유착에 따르는 위험성

- 시술이 이루어진 후에 지켜야 할 주의사항, 특히 빠른 유착을 위한 것

 

3조. – 현재 법령의 추가조항(부록)에서 제시하는 정보는 시술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잘 

보이게 게시한다. 이 기술을 시술하는 사람은 이 정보에 해 고객에게 다시 알려줘야 

하고, 필요하다면 시술이 이루어진 후의 처치에 한 지시를 보충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인터넷 사이트 www.sante-jeunesse-sports.gouv.fr38)에서 다운로드 받을 

38) 프랑스 보건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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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9일의 법령 n. 2008-149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엄격

하게 위생과 보건에 한 일반적인 규칙을 준수하는 전문가에 의한 문신, (반)영구 

화장, 피어싱 시술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 비롯된 “공중 위생법” R. 1311-12조는 전문가가 “그들의 고객이 이 

시술을 받기 전에, 이 시술을 받을 경우에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성과 지켜야 

할 주의 사항에 하여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다.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피부 침투가 포함된 행위(특히, 피어싱, 문신, (반)영구 화장)는, 시술 행위를 받는 

사람의 피부가 소독되지 않았거나, 피부 표피를 뚫는 기구가 살균되지 않았거나, 위

생 규칙 전체가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어싱 -몸의 어떤 부분이든-, 문신과 (반)영구 화장은 사소한 출혈이나 작은 

혈액이나 체액의 방출(항상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님)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감염(가장 

빈번한 것은 세균성이지만,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또한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일으

킬 수 있습니다. 기구가 제 로 살균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수단으로 고객에서 다른 

수 있다.

 

4조. – 미성년자에게 이루어지는 시술의 경우, 1조에서 제시한 정보는, “공중 위생법” 

R. 1311-11조에서 언급된 서면 동의를 받기 전에, 미성년자와 친권이나 후견인 자격이 

있는 사람 양측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친권이나 후견인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공된 정보에 한 서면 동의를, 문신이나 피어

싱을 시술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5조. - “프랑스 보건 복지부”의 국장이 “프랑스 공화국 공식 기관지”에 실릴 이 법안

의 시행에 책임이 있다.

 

【추가 조항(첨부)39)】문신, (반)영구 화장, 피어싱의 위험과 주의 사항

39) 본 내용 자체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높임말로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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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으로, 시술자로부터 고객으로, 또 예기치 않은 찔림에 의해 고객에게서 시술자로

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건강 상태에 따라- 특히 고객이 치료를 받고 있거나(혈전 방지제 등), 시슬

에 사용되는 물질이나 제품(문신 염료나 피어싱 장신구의 금속)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시술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시술을 하기 전에 전문가와 주치

의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시술 후에 지켜야 할 기본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고객은 신체 위생에 한 규칙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부위의 치료는 유착 기간과 

질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정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술 이후 초기에는 소독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문이 생길 경우, 언제든지 시술을 한 전문가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각

한 상황이 발생하면 의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안내 사항(필요할 경우, 정보를 제공)   

6.4. 문신과 피어싱 시술자의 교육에 대한 명령(2008년 12월 12일) 

  

“공중 위생법” R. 1311-3조의 ‘침습적 문신’과 ‘신체 피어싱’ 작업을 시행하는 사람들

의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2008년 12월 12일의 법령임.

 

NOR: SJSP0830157A

 

“프랑스 보건부(部)”는, 유럽 의회와 2005년 9월 7일 전문가 자격 승인에 관한 심의회

의 2005/36/CE 지침에 의거; 노동 법에 의거, 특히 R. 6351-1조와 R. 6351-6조; ‘공

중 위생법’에 의거, 특히 R. 1311-3조와 R. 1312-9조; ‘침습적 문신’과 피어싱 실행에 

한 위생과 보건을 규정한 2008년 2월 19일의 법령 n. 2008-149의 2-Ⅴ조를 따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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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 “공중 위생법” R. 1311-3조에서 제시된 교육은 최소 21시간으로 하며, 연속하

는 3일로 나누어 배치한다. 교육은 두 개의 모듈을 포함하며 그 내용은 추가조항40)에 

정한다.

 2조. – 교육 기관은 교육 전체를 수강한 교육생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 교육 

수료증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 교육생들의 성명 

- 교육 일자

- 교육 기관의 명칭, 주소, 등록 번호, 교육 자격 취득일 

교육 기관은 매해 1월 31일 전에 교육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는 지방의 

지역장(長)에게 이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교육에서 교육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의 명

단을 전달한다. 

 

3조. - “공중 위생법” R. 1311-3항에서 제시한 교육을 주최하고자 신청하는 교육기관

은, 관할 구역의 관할권이 있는 지역의 지역장(長)에게 교육자격을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

한다. 이 서류는 다음의 정보들을 포함한다.   

a)  교육 기관의 설립자의 성(姓)과 주소, 법률적 표의 성(姓)

b)  노동법 R. 6351-6에 따른 교육 활동 신고서의 등록 번호

c)  교육 장소와 기술적, 교육적 자료에 한 정보

d)  해당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성과 이름, 그들의 자격(직위)

e)  해당 교육 각각의 모듈의 프로그램에 한 설명 

f)  해당 교육의 주기(週期)

g)  교육생들의 잠재적 재정 부담 총액

이 서류상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모든 내용을 지역장에게 통지한다.

 

4조. – “공중 위생법” R. 1311-3항에서 제시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하여, 교육기관은 다음의 사항들을 준비해야 한다.

a)  ‘의학적 위생’ 교육이 가능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교육자가 적어도 한 명 이상 

있는 교육 담당 팀41)

40) 부록
41) 교육을 담당하는 팀에는 ‘의학적 위생’에 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교육자가 적어도 한 명 이상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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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육에 필요한 기술적, 교육적 자료들42)

교육 자격은 또한 본 법령의 1조, 2조, 5조에 제시된 조건을 준수하는지에 따라 결정

된다.  

 

5조. –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본 법령에 제시된 조건에 맞는 교육을 보장할 것

b)  교육의 만족할만한 운영을 위하여 충분한 숫자의 교육 담당자들로 구성된 교육 담

당 팀을 구성할 것

c)  제공되는 교육의 질과 교육생들의 규칙적인 출석을 확보할 것

 

6조. - 지역장(長)은 필요 서류가 갖추어진 교육 자격 요청 서류에 해 신고자에게 

확인증을 준다.

신고 사항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역장(長)은 신고자에게 서류를 

보충하도록 권고한다.

지역장은 서류 제출 확인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그 교육 기관이 교육에 필

요한 조건들을 모두 갖추었는지 검토하고, 교육 자격을 심사한다. 

 

7조. - 만일 교육에서 중 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특히 서류에 명시된 

조건들에 일치하지 않거나 현행 법규에 의해 정해진 교육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기관에 

해, 지역장은 교육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해당 교육 기관은 교육 자격 박탈일로부터 시작하여 1년의 유예 기간이 끝

나기 전에는 다시 교육 자격을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없다.

교육 자격 박탈에 한 결정은, 해당 기관이 견해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한 후에만 이루

어진다.

 

8조. –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나 “병원 위생” 전공의 학교 학위를 소지한 사람

은 이 교육을 면제 받는다. 앞서 언급된 2005/36/CE의 지침에 따라 정의된 선행 조항

에서 제시한 자격증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의 자격 있는 

관청에서 발급한 “교육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교육을 면제 받는다.

 

42) 교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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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역 문신과 피어싱에 관련한 규칙과 문신의 염료와 피어싱의 장신구에 대한 규칙 상기
2영역 해부학, 피부 생리학 특히 유착에 대한 일반 지식
3영역 “공중 위생법” R. 1311-4조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된 위생 규칙

- 세균 미생물
- 위생 규칙과 관련된 보편적인 주의 사항
- 소독제와 살균제 : 효력 범위와 사용 방법

4영역 감염과 알레르기 위험성에 대한 일반 지식. 특히,
- 감염을 일으키는 요인, 특히 문신과 피어싱 행위에서 발생하는 감염의 대표적인 요인 
- 감염의 메커니즘
- 위험 인자
- 전염이 일어나는 방식 
- 실제 시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 금기 징후43) 

5영역 소독과 살균
- 열에 민감한 재이용할 수 있는 기구들의 살균 
- 기구들의 소독, 사용한 의료 기구의 조정과 유지를 포함함. 
- 절차와 사용 기구들의 명시성

6영역
시술자 보호를 위한 규칙들, 특히 혈액에 의한 감염사고로부터의 보호 규칙,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백

신과 권고되는 백신
7영역 폐기물의 처리

9조. – 각각의 지역장은 매년 6월 30일 전에, 교육 자격이 있는 기관들의 리스트를 

“프랑스 보건부”에 제출하는데, 이때 각 기관의 실제 교육생 인원수를 포함한다. 

 

10조. – 2조 5항에 언급된 정보를, 교육 기관이 교육 자격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시작

한 기간에 해, 지역장에게 처음 제출하는 날은 2010년 1월 31일 이전으로 정한다. 

 

11조. – “프랑스 보건 복지부”의 수장이 “프랑스 공화국 공식 기관지”에 실릴 이 법안

의 시행에 책임이 있다.

 

【추가 조항(첨부)】 
 이론 교육의 기준

 이론 교육은 다음 7가지 영역을 포함한다.

실습 교육의 기준

 

이 모듈은 시술되는 기술에 따라 다시 그룹을 짜서 분화된 방식으로 교육할 것을 권고

한다. 이 모듈은 실제 시술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생들이 한 번 이상의 실습을 하

43) 시술하지 말아야 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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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영역 다양한 작업 공간에 대한 이해(청소와 살균)
9영역 문신이나 피어싱 행위를 위한 무균 과정의 시술 방법 

- 손 위생에 대한 과정 지식
- 장갑 사용에 대한 지식. 특히, 소독

- 일하는 장소를 준비하는 지식  

- 장비들을 준비하는 지식. 특히, 소독과 그 준비

- 소독된 장소를 준비하고 이용하는 지식

- 소독의 과정을 아는 지식, 소독 과정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지식

는 것을 포함한다. 이 실습 교육은 아래의 두 가지 영역을 포함한다. 

 

6.5. 문신과 피어싱 작업의 신고양식에 대한 명령(2008년 12월 23일) 

  

 (반)영구 화장과 신체 피어싱을 포함하는 “침습적 문신” 작업에 한 신고 양식을 정

한, 2008년 12월 23일의 법령

 

NOR: SJSP0831381A

 

“프랑스 보건부”는 “공중 위생법”에 의거, 특히 R. 1311-1조, R. 1311-2조, R. 

1311-3조, R. 1312-9조, R. 1312-10조; “침습적 문신”과 피어싱 시술에 관련한 위생

과 보건의 조건을 정한, 2008년 2월 19일의 법령 n. 2008-149의 2-Ⅰ조에 의거

 

【명령】 
 

1장

문신, (반)영구 화장, 신체 피어싱 업에 한 신고

 

1조. “공중 위생법” R. 1311-2조에서 제시한 신고는 그 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제로 

업이 행해지는 지역의 지역관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법령의 1장, 2장, 4장의 적용을 위해 “신고자”는 “공중 위생법” R. 1311-1조에

서 언급한 한 가지 또는 복수의 기술을 시행하는 개인으로 간주한다.

 

2조. - Ⅰ. 신고 기재 사항

1.  신고자의 성과 이름

2.  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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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중 위생법” R. 1311-1조에서 제시한 기술 중 시행할 기술들의 성격

Ⅱ. – 신고자는 “공중 위생법” R. 1311-3에 맞는 교육 증명서나 이와 동등하게 인정

받을 수 있는 자격 증명을 제출한다. 

 

3조. - 신고 사항이 형식에 맞지 않거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역장

은 신고자에게 신고 사항을 정규화(형식에 맞게)하거나 (빠진 부분을) 보충하도록 권고한

다. 지역장은 신고 서류가 잘 갖춰진 신고서에 해 신고자에게 확인증을 준다.

 

2장

이전이나 폐업에 한 신고

 

4조 –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 피어싱 업소를 폐업할 경우 폐업하기 최소 15일 전에 

실제로 업이 행해졌던 지역의 지역장에게 신고한다. 

다른 장소로 업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현재 법령의 첫 번째 조항에 맞추어 새로운 신고

를 해야 한다. 

 

3장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신체 피어싱 행위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에 한 특수 

규칙

 

5조. – 현재 법령의 1장과 2장 규정의 예외로,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신체 피어싱 행

위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현재 장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신고한다.

일시적인 작업은 한 장소에서 1년에 평일 기준 5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용인된다.  

현재 장의 적용을 위해서 “신고자”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경영자나 소유자, 또

는 작업을 하는 개인, 필요한 경우에는 행사의 주최자로 간주된다.  

 

6조. - Ⅰ. 신고 기재 사항 

1.  신고자의 성과 이름, 신분

2.  “공중 위생법” R. 1311-1조에서 언급한 기술을 작업하는 장소의 주소

3.  작업이 이루어지는 날짜

4.  작업이 이루어지는 기술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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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을 시행하는 사람의 성과 이름

Ⅱ. 신고자는 “공중 위생법” R. 1311-3조에 의해 서술된 규칙을 준수하는 현재 조(6

조) Ⅰ의 5번에 언급된 개인에 한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한다. 

 

4장

잠정조치

 

7조. – “공중 위생법” R. 1311-3 조에서 언급한 법령의 시행 시작에서 2년 후에, 1조

에서 언급한 신고자는 교육 증명서나 이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격 증명을 

지역장에게 제출한다.  

 

8조. - “프랑스 보건부”의 수장이 “프랑스 공화국 공식 기관지”에 실릴 이 법안의 시

행에 책임이 있다.

6.6. 문신과 피어싱 작업의 위생에 대한 명령(2009년 3월 20일) 

  

‘피스톨로 귀를 뚫는 기술’을 제외한 (반)영구 화장과 신체 피어싱을 포함하는 “침습적 

문신” 시술의 위생과 보건의 바람직한 실행을 위한 2009년 3월 11일의 법령

NOR: SJSP0818333A

 

“프랑스 보건부(部)”는, “공중 위생법”에 의거, 특히 R. 1311-1조, R. 1312-4조, R. 

1311-5조, 특히 R. 1312-9조; “침습적 문신”과 피어싱 시술에 관한 위생과 보건의 조

건을 정한, 2008년 2월 19일자 법령 n. 2008-149의 2-V조에 의거

 

【명령】 

1조. – 현행 법령의 첨부조항(부록)들은 “공중 위생법” R. 1311-4조를 적용하여, (반)

영구 화장과 피스톨을 사용하지 않은 신체 피어싱을 포함하는 “침습적 문신” 시술에 적

용하기 위한 위생과 보건의 일반 규칙들을 정의한다. 첨부조항들은 또한 기구들의 살균 

매뉴얼에 관한 기록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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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 행사나 모임 등 일시적으로 장비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이례적으로, 현재 법령

의 1조에서 제시한 기술 중 하나를 작업할 경우, 작업실이 없으면, 신 방출의 위험성

을 제한할 수 있는 물리적인 벽에 의해 중으로부터 분리된 작업 공간이 규칙을 만족시

킬 수 있다44). 단, 다른 규칙들은 여전히 적용된다.  

 

3조. – 추가 조항(부록)은 인터넷 사이트 www.sante-jeunesse-sports.gouv.fr45)에서 

열람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다.

 

4조. - “프랑스 보건부”의 국장이 “프랑스 공화국 공식 기관지”에 실릴 이 법안의 시

행에 책임이 있다.

【추가 조항(첨부) Ⅰ】 

 

(반)영구 화장을 포함하는 “침습적 문신” 시술을 위한

위생과 보건 일반 규칙

 

1.  문신은 적절한 환경에서 작업되어야 한다.

문신은 환기가 잘 되고 협소하지 않은 장소에서 시술되어야 한다.

이 장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다른 모든 기능들로부터 독립된 문신 시술이 이루어지는 기술적인 공간(작업실)

그 방은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만족해야 한다.

- 다공질(多孔質)이 아닌 매끄러운 물질로 이루어지고, 살균 제품의 반복적인 사용과 

유지 보수를 견딜 수 있는, 작업실 바닥과 평면, 

- 섬유로 되어 있지 않고, 세척이 가능한 표면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작업실에 포함되어 있거나 바로 옆에 딸려 있어야 한다. 세

척 공간은 최소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자동이나 기계적으로 물이 나오고 잠기는 세면 , 

44) 결국,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문신업소 신에 벽으로 만든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해도 

된다는 의미임. 문신 컨벤션을 염두에 둔 규정이라고 판단됨
45) 프랑스 보건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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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비누 분사기, 일회용 수건(냅킨) 공급기를 포함해야 한다.  

 

b) 다음과 같이 분리된 두 공간

- 재료의 소독과 세척 전용 공간: 이 공간은 작업실의 조건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이 공간은 분리된 두 개의 부분을 포함한다. : 재료의 세척-살균 공간, 소독-포장 

공간

- 폐기물과 오염된 천(세탁물) 보관 전용 장소

작업실과 소독-세척 공간에서 사용되는 기구는 다공질이어서는 안 되고, 쉽게 세척 가

능해야 한다. 

고객에게 설치되는 기구를 둘러싸는 피복은 세척 가능해야 한다.

전문가(시술자)는 시술실과 소독-세척 공간에 동물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

 

2.  이 공간들은 실제 위생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작업실과 세척 전용 공간은 매일 청소해야 하고, 특수 살균작용 용액으로 오염을 

제거해야 한다.

    - 바닥과 표면, 기구의 세척은 규격 NF EN 1040과 NF EN 1275가 적혀 있는 

살균-세척 제품으로 한 번 세척하거나, ,

    - 상업(일반) 세제-헹굼-같은 규격이 적혀 있는 살균제로 연속하여 세 번 살균해

야 한다.

 

작업실의 기구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보풀이 일어나지 않는 일회용 소재에 살균-세

척 제품을 적셔서 물(젖은, wet) 청소를 해야 한다.

각각의 고객 사이에46) 사용된 모든 표면은 청소되고 살균되어야 한다.

또한, 작업실 안에 생물학적인 얼룩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실과 그 기구들은 지체 없

이, 보풀이 일어나지 않는 일회용 소재에 살균-세척 제품을 적셔서 청소를 해야 한다.

 

3.  전문가는 손 위생에 한 과정을 준수해야 한다.

손을 소독하기 전에 모든 장신구는 제거돼야 한다.

시술자의 손 소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 NF EN 1040, NF EN 1499 규격이 명시된 살균 액체 비누나 살균 거품 용액으로, 

46) 시간적인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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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 EN 1499 규정의 첨부조항 A에서 묘사되는 손씻기 기준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 손의 

위생적인 세척이나

- NF EN 1040, NF EN 1275, NF EN 1500 규격이 명시된 수분-알콜 제품을, NF 

EN 1500 규정의 첨부조항 A에서 묘사되는 손 비비기(마찰) 기준 과정에 따라 이루어지

는 손의 위생적 처치를 해야 한다. 

손을 소독한 후에 시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술자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사용되는 장갑은 라텍스로 되어 있어야 하며, 라텍스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

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료여야 한다. 장갑은 CE47)라고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살균된 장갑은 의료 규칙 II (a)등급, 살균되지 않은 장갑은 I 등급 규칙에 부합해

야 한다. 장갑은 고객이 바뀔 때마다 교체되어야 하며, 같은 시술이 진행 중이더라도 적

어도 두 시간마다 장갑을 교체해야 한다. 

시술자가 문신 시술과 관계없는 다른 어떠한 물건에 접촉할 때마다 장갑을 벗어야 한

다. 시술을 재개하기 전에, 손을 소독한 후에 새로운 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4.  시술자는 특정한 매뉴얼에 따라서 문신을 하는 장소를 준비해야 한다. 문신을 할 

피부나 점막 부위는 상처 없이 깨끗해야 하며 다음의 네 단계를 준수하여 준비되어야 한

다.  

1)  4단계에서 사용되는 살균제품과 같은 계열의 살균 액체 비누나 살균 거품 용액으

로 세척

2)  헹굼

3)  건조

4)  진피 소독법은 NF EN 1040과 NF EN 1275 규격에 해당하는 소독액을 두 번 

연속적으로 도포하는 것을 포함한다. 두 번의 도포 사이와 두 번째 도포 후에, 특정 소

독액이 작용하는 시점 제조자가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만, 적어도 완전히 건조될 때 까지

는 기다려야 한다.

문신을 할 부분의 제모는 문신 시술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일회용 금속 장치로 이루어진

다.  

5.  전문가(시술자)는 알레르기와 감염의 위험을 줄여 고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47) 'conformite europeenne'. 유럽연합의 규정에 맞는 제품이라는 표시. 유럽 연합 국가에서 사용하도록 만

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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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고객에게 하는 각각의 시술마다 피부에 침투하는 바늘은 소독된 것이어야 하고 

일회용이어야 한다. 바늘의 받침 (관)은 소독되어야 하고, 각각의 사용 후에 « 소독 매

뉴얼 » 추가조항에 묘사된 과정을 따라야 한다. 

고객의 피부나 점막과 접촉하지 않은, 앞서 언급된 기구에 연결된 다른 요소들은 NF 

EN 1040, NF EN 1275, NE T-72-180 규격이 씌어진 세척-소독 용품으로 세척되어

야 한다. 이 세척은 친환경적인 제품을 써야 하며 세척은, 매일, 그리고 얼룩이 생길 때

마다 이루어진다.

사용되는 염료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규칙들에 따라야 하고, 제조자의 권장 사항에 따

라 사용되어야 한다. 문신 염료는 주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로 희석되어야 한다.

검사를 하는 의자나 침 는 일회용 보호장비로 덮여야 하고, 손님이 바뀔 때마다 교체

되어야 한다.

     

6.  전문가(시술자)는 특수 위생 규칙을 준수하며 문신을 시술해야 한다.

작업 테이블은 시술 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사전에 테이블을 소독을 한 후에, 미리 준비된 염료 캡, 문신 염료, 헹굼 물을 올려놓

을 일회용 무균 습포를 설치해야 한다. 

염료 캡을 채울 때, 염료 병의 주입 용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염료 캡에 닿아서는 안되

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염료 캡 안에 염료를 담아 놓을 수 있다.

바셀린을 사용할 경우, 바셀린은 원래 포장된 상태에서 일회용 장치를 사용하여 채취

되어야 한다.

시술이 이루어진 직후에, 바늘의 받침 (관)은 « 소독 매뉴얼 » 추가조항의 규정에 따

라, « 소독 전 단계 » 통에 잠기게 해야 한다.

감염 위험 주의 폐기물에 해당하는 폐기물(특히, 바늘과 장갑)의 제거는, 이에 해당하

는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추가 조항(첨부) Ⅱ】 

 

신체 피어싱 기술의 시술을 위한 

위생과 보건 일반 규칙48)

  

48) 피어싱에 한 내용이므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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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항(첨부) Ⅲ】 

 

기구 살균 매뉴얼

 

재사용이 가능한 기구들의 살균은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

1.  처치 전 단계 또는 살균 전 단계: 재사용이 가능한 모든 기구는 각각의 사용 직후

에 기구 전체가 세척-살균 용액 속에 잠기도록 담겨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분해한 

후에 제조자에 의해 권장된 희석 비율과 담그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기구 전체를 

담가야 한다.

이 첫 번째 단계는 반드시 수돗물로 충분히 헹궈낸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세척 : 세척은 반드시 ‘살균 전 단계’ 다음에 이루어져야 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

은 새 스테인리스 기구들도 반드시 세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사용 전에, 그리고 첫 

번째 살균 전에 이루어진다. 세척은 제조자의 권고에 따라 세척 기계나 초음파 용기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세척은 반드시 다음 네 요소를 결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 화학적 작

용(세척), 기계적 작용(솔질하기), 온도와 시간(세척용품의 제작자의 지시에 따름) ; 세척 

후에는 충분한 물로 헹궈야 하고, 보풀이 일어나지 않는 일회용 부직포나 직물로 닦아서 

꼼꼼하게 건조해야 한다.  

살균 전에 기구의 청결과 기능을 확인하는 것은 그 기구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살균을 하는 데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3.  포장 : 포장은 살균된 상태를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균 방식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살균 : 살균은 내열성이 있는 기구를 위하여, 진공을 만들 수 있는 뜨거운 증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134도로 18분 동안 한 사이클이 돌아가고 건조한다. 살균 기계의 

포장, 적재 준비, 적재, 개시, 하역 단계와 살균 기계의 일상적인 관리는 제작자의 권고

를 따른다.

  

5.  내열성이 없는 기구를 위한 살균의 안

내열성이 없는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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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기구나 내열성이 있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기구

를 위한 높은 수준의 살균 과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살균 전 단계’와 세척 단계는 살균을 하는 다른 기구들에 사용되는 방식과 동일하다.

내열성이 없는 기구의 살균 단계는 기구를 살균 용액에 완전히 담그는 것으로 이루어

진다. 이때 높은 단계의 살균을 위하여 제조자의 권고에 맞는 온도와 시간을 지켜서 NF 

EN 1040, NF EN 1275, NF T72-180 규정에 부합하는, 내열성이 없는 의료 장치를 

위한 살균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 단계가 끝나는 로 즉시, 이 기구를, 일회용 살균 장갑을 사용하여 살균된 용기 

안에 있는 플라스크의 살균된 물로 충분히 헹궈야 한다(살균된 물은 각각의 작업마다 새

롭게 교체해야 하며, 용기는 한 번 사용한 후 다음 사용 전에 살균 과정을 거쳐야 한다.)

헹굼이 끝나면 이 기구는 살균된 일회용 부직포나 직물로 꼼꼼하게 닦아 건조되어야 

한다.

이 기구는 즉시 사용되거나, 살균 포장에 의해 보호되어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되

어야 한다. 즉시 사용되지 않고 보관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사용하기 전에 항상 살균 단

계를 거쳐야 한다. 

각각의 살균마다 문서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기구의 유형, 날짜, 사용된 제품, 시간, 

시술자의 이름 등) 

   

6.  보관

    기구는 라벨을 붙이고, 깨끗하고 건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6.7. 문신과 피어싱 시술자의 교육에 대한 명령 개정(2010년 1월 20일) 

“공중 위생법” R. 1311-3조의 ‘침습적 문신’과 ‘신체 피어싱’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2008년 12월 12일의 법령을 수정하기 위한 2010년 1월 20일의 

법령

 

NOR: SASP0927622A

 

“프랑스 보건부(部)”는, “공중 위생법”에 의거, 특히 R. 1311-3조, R. 1312-9조.

“침습적 문신”과 피어싱 시술에 관한 위생과 보건의 조건을 정한, 2008년 2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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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n. 2008-149의 2-V조에 의거; “공중 위생법” R. 1311-3조의 ‘침습적 문신’과 ‘신

체 피어싱’ 기술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2008년 12월 12일의 법령

에 의거; (반)영구 화장과 신체 피어싱을 포함하는 “침습적 문신” 시술에 한 신고 양식

을 정한, 2008년 12월 23일의 법령에 의거; ‘피스톨로 귀를 뚫는 기술’을 제외한 (반)영

구 화장과 신체 피어싱을 포함하는 “침습적 문신” 시술의 위생과 보건의 바람직한 실행

을 위한 2009년 3월 11일의 법령에 의거.

 

【명령】 

1조. – 위에서 기술된 2008년 12월 12일자 법령의 10조 후에 다음과 같이 10 
bis가 추가된다.

 

<<Art. 10 bis. -  “공중 위생법” R. 1311-1조에서 언급한 기술을 프랑스 내에서 통

상적으로 시술하지 않지만, 행사나 모임 등 일시적으로 장비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이례

적으로 시술하는 개인은 “공중 위생법” R.1311-3조의 교육 의무를 만족해야 한다.  

  <<- 1조와 2조를 적용하여 발급된 교육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 행사가 진행되기 전에 행사 주최자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특수한 교육에 참가해

야 한다. 

 

<< 행사 진행 전에 이루어지는 이 특수한 교육은 최소 7시간이며, 공공행사 영역에서 

문신과 신체 피어싱 작업을 하는 데에 적합한 위생과 보건 일반규칙에 한 교육을 포함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 이 특수한 교육은 특정한 행사의 자격으로만 유효하다.

<< 2조에서 6조까지의 원칙에 의해 교육 자격이 있는 교육기관만이 이 특수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 교육 기관은 교육 전체를 수강한 교육생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 교육 수료증

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 교육생들의 성명 

- 교육 일자

- 그 교육이 유효한 자격을 주는 행사의 날짜와 장소 

- 교육 기관의 명칭, 주소, 등록 번호, 교육 자격 취득일 

<< 교육 기관은 행사의 주최자에게 교육생들의 명단을 전달한다.

<< 행사의 주최자는, 프랑스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에 의해 진행되는 교육에서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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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어 이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2조. - “프랑스 보건부”의 국장이 “프랑스 공화국 공식 기관지”에 실릴 이 법안의 시

행에 책임이 있다.

6.8. 문신용품에 들어갈 수 없는 물질의 목록 개정(2013년 5월 24일)49) 

문신용품 제작에 들어갈 수 없는 물질들의 목록을 정한 2013년 3월 6일의 법령을 개

정한 2013년 5월 24일의 법령

 

NOR: AFSP1313386A

 

“프랑스 보건부(部)”는, 

문신용품 제작에 들어갈 수 없는 물질들의 리스트를 정한 2013년 3월 6일의 법령에 

의거, 특히 1항의 4번

 

【명령】 

1조. – 위에서 기술된 2013년 3월 6일자 법령의 1조 후에 다음과 같이 1 bis가 추가

된다.

  <<Art. 1 bis - 1조의 행정규칙에서 4번에 언급된 물질에 한 내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2조. – “프랑스 보건부”의 국장과, “프랑스 의약품, 건강 제품 안전청”의 표 각자가 

프랑스 공화국 공식 기관지에 공표될 현행 법령 관련 사항의 실행에 해 책임이 있다.

 

49) 금지 원료 목록은 개정되었다는 내용이 있으나 개정된 목록은 검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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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

7.1. 미용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

(도쿄 지방 법원 1990년 3월 9일, 판례시보 1370호 159항)

【죄가 될 만한 사실】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사실 일람표의 기재 로 1988

년 4월 7일 경부터 1989년 4월2 4일 경까지 도쿄 미나토쿠(港区) 가게 안, 혹은 도쿄 

시부야쿠(渋谷区)<번지 생략> 소재의 가게 안에서 략 12번에 걸쳐 표의 기재 A씨와 

기타 9명에 하여 멍, 기미 등을 눈에 띄지 않게 하는 목적으로 국소 마취제 실로카인

(xylocaine)주사액을 기재한 신체 부위에 도포하거나 주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사기 혹

은 바늘을 이용하여 해당 신체 부위에 색소를 주입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표목】<생략>
【쟁점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행하는 판시행위에서 국소 마취제 도포 및 주사 및 주사기에 의

한 색소주입행위가 모두 의사법에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다투지 않지만, 바늘에 

의한 색소주입 행위는 그 목적이 미용에 있고 인체에 위험이 크지 않은 행위로써 그 업

을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고, 유사한 행위라고 간주할 수 있는 문신은 사회적으로 용

인, 묵인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은 없

다고 주장하는데, 이 점에 해서 재판소 판단을 말하고자 한다. 

 전 게시 관계증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람의 피부에 바늘을 사용하여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앞으로 “본건 행위” 

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는 부분 미용을 목적으로 하여, 색소를 묻힌 바늘을 가느다

란 봉 끝 혹은 전동 기구에 고정시켜 사람의 피부에 여러 번 투과하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이다. 본건 행위를 시술함으로써 색소를 일정기간 피부 내에 정착시켜 화장을 하지 

않아도 피부, 눈썹, 입술 등의 색조를 아름답게 보여 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멍이나 

기미 등 피부 병변(病変)을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본건행위

는, 몇 년 전부터 아트 메이크업이라든가 반영구 화장과 유사한 용어로 통칭되어, 다수 

업자가 잡지 등에 광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인간의 피부는 그 표면이 표피, 진피, 피하조직의 삼중에서 구성되어 있는데, 

표피는 부위에 따라 또는 개인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두께는 0.1 혹은 0.3mm이

라는 매우 얇기 때문에 본건행위를 시술하면 바늘 끝을 표피 내에 세우는 것은 기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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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가능하며, 적어도 진피 내까지 바늘이 도달하여 진피까지 피부를 손상시키기 때문

에 출혈이 따르게 된다. 이는 일정기간 색소가 피부 내에 유지된다는 본건행위의 목적을 

달하기 위해서 신진 사에 의해 약 한달 이후에는 탈락하는 표피에 색소를 넣는다면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건은, 정상적인 피부뿐만 아니라, 병변이 있는 멍, 기미, 화상 자국 위에 본

건 행위를 시술한 것이며, 그 때 거의 모든 고객에서 상당한 출혈이 있어, 행위 후에 정

상 피부 표면 위보다 염증 등으로 더욱 더 심각한 손상을 입은 반면, 색소 정착이 불안

정하기 때문에 행위 전과 그다지 차이가 없는 상태에 되어 버리거나, 혹은 색소 주입이 

균일하지 않으므로 주입된 색소가 얼룩이 되어 두드러지고, 오히려 흉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기술한 바와 같이 멍 등을 눈에 띄지 않게 하는 아트 메이크업 본래의 목적은 거

의 달성되지 않는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전제로 하여, 또 전 게시 관계증거에 의한 본건행위 위반성에 해서 

판단한다. 의사법에 있어서 의료 행위는 의사의 의학적 지식 및 기능으로써 행하지 않는 

한 인체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행하는 자의 주관적 

목적이 의료인지 아닌지는 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본건행위는, 바늘로 피부를 

찌름으로써, 전기와 같이 피부 조직에 손상을 주고 출혈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의학적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하는 경우, 화농균,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간염 

등 질병에 이환되는 위험이 있다. 또 색소를 피부 내에 주입함으로 인해, 색소 자체 성

분을 원인물질로 하는 알레르기 등의 위험이 있는 것과 함께, 색소 내에 존재하는 혐기

성 세균 등에 감염하는 위험이 있는 것이 인정된다. 게다가 여러 번 피부에 연속적인 자

극을 주고 손상시킴으로써 진피 내에 유상피 육아종이라는 병변이 생기는 것도 지적되어 

있는 것이 인정되며, 본건행위가 의사가 아닌 자가 행함으로써 인체에 구체적인 위험을 

미치는 것은 명확한 것이다.

 변호인은, 본건행위가 미용을 목적으로서 인체에 한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것으로

서 인식되고, 또 문신이 사회적으로 용인 혹은 묵인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이에 유사

한 본건행위는 영업으로서 광고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단속도 받지 않는 것

에서 판단한다면 벌써 사회에 받아들여진 행위라는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본건행위가 

미용이라는 측면에서 효용이 있어 사회적으로 널리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본건행

위가 전기와 같이 인체에 한 구체적 위험을 미치는 것이 분명한 이상, 의사가 아닌 자

가 본건행위를 행하는 것에 위법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명확한 것이다. 

 그리고, 본건행위가 바늘로 사람 피부에 색소를 주입한다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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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행해지고 오는 문신50)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서, 문신도 본건행위와 같

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문신이 역사, 습

속을 바탕으로 신체의 장식 등 많은 동기, 목적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비교하여, 본건

행위는 전기와 같이 미용을 목적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광고하여 고객을 모으고 있고, 그 

광고가 충분한 미용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듯의 내용인데, 이가 본건처럼 피부 병변을 

두드러지지 않게 한다는 상기 목적에 거의 효과가 없거나 부적합한 것인 데다, 많은 경

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그 요금(피부 1㎠ 당 3만 엔 혹은 5만 엔 정도)도, 고객의 기

에 거의 어긋나지 않도록 할 수 없다는 의미로 극히 고가라는 두드러진 차이가 인정된

다. 그러므로 문신도 본건행위도 둘 다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위법성의 정도는 당연

히 다르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문신과 본건 행위 모두 결국 이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서, 즉 그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실체마다에 취급 상이 되는지가 판단되고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문신이 위법이고 오늘날 사회적으로 묵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와 

같은 위법성의 정도가 다른 본건행위도 묵인 혹은 용인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본건행위의 실체가 전기와 같은 것인 이상, 본건행위의 위법성은 높지 않은 

것이라고는 인정될 수 없고, 하물며 본건행위가 사회 통념상 정당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행위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상으로, 변호인의 본건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 행위이라는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법령 적용】 
벌조(罰条) 의사법 31조1항1호, 17조

형종 선택 징역형

미결 구금 일수의 산입 형법 21조

소송 비용 부담형사소송법 181조 1항 본문 

7.2. 의료행위 단속에 대한 공고(후생노동성 2001년 11월 8일)

☐ 의정의발 제105호, 의사면허가 없는 자에 따른 제모행위 등의 취급에 해서

 최근,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행한 제모행위 등으로 인하여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례

가 보고되어, 보건위생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행위에 해서는 “의사법상의 의의(疑義)에 해서” (2000년 7월 13월부 의사 

50) 문맥상 서화문신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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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number EC-number Substance
293733-21-8 6-amino-2-ethoxynaphthaline

4-amino-3-fluorophenol
60-09-3 4-amino-3-fluorophenol
97-56-3 202-591-2 o-aminoazotoluene
90-04-4 201-963-1 o-anisidine
92-87-5 202-199-1 Benzidine
92-67-1 202-177-1 Biphenyl-4-ylamine

표 7-1 문신용 염료에 포함될 수 없는 방향족 아민의 목록

제68호 후생노동성 건강정책국 의사과장 통지)에서 의사법 적용에 관한 견해를 보여 주

고 있으나 국민에게 위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시 철저하게 하기

로 하였으니, 관내 읍․면․동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 등에 이 공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1 제모행위 등에 한 의사법의 적용 

 아래와 같은 행위는,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기는 위험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업(業)으로서 행하면 의료법 제17조에 위반하는 

것이다.

(1)  사용하는 기기가 의료용인지 아닌지를 막론하고, 레이저 광선 혹은 기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광선을 모근(毛根) 부분에 조사하여, 모유두(毛乳頭), 피지선 개구부(開口

部) 등을 파괴하는 행위

(2)  바늘 끝에 색소를 묻혀 피부 표면에 먹 등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 

(3)  산(酸) 등 화학약품을 피부에 도포하여, 주름, 기미 등에 하여 표피 박리(剝離)

를 행하는 행위

 

제2 위반행위에 한 지도 등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접하면 실태 조사 후 행위의 신속한 정지 권고 등 필요한 

지도를 한다. 지도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 239법조 규

정에 따른 고발을 염두하며, 경찰과 적절한 제휴를 도모한다. 

 

8. 유럽 연합
아래 목록에 있는 방향족 아민, 독성 물질은 문신용 염료에 포함될 수 없다. 문신용 

염료에 포함될 수 있는 중금속의 최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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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7-8 203-401-0 4-chloroaniline
95-69-2 202-411-6 4-chloro-o-toluidine
91-94-1 202-109-0 3,3'-d-dichlorobenzidine
119-90-4 204-355-4 3,3'-dimethoxybenzidine
119-93-7 204-358-0 3,3'-dimethylbenzidine
120-71-8 204-419-1 6-methoxy-m-toluidine
615-05-4 210-406-1 4-methoxy-m-phenylenediamine
101-14-4 202-918-9 4,4'-methylenebis (2-chloroaniline)
101-77-9 202-974-4 4,4'-methylenedianiline
838-88-0 212-658-8 4,4'-methylene야-o-toluidine
95-80-7 202-453-1 4-methyl-m-phenylenediamine
91-59-8 202-080-4 2-naphtylamine
99-55-8 202-765-8 5-nitro-o-toluidine

101-80-4 202-977-0 4,4'-oxydianiline
106-50-3 2003-404-7 Para-phenylenediamine
139-65-1 205-370-9 4,4'-thiodianiline
95-53-4 202-429-0 o-toluidine
137-17-7 205-282-0 2,4,5-trimethylaniline
87-62-7 2,6-xylidine
95-68-1 2,4-xylidine

CI Name CAS Number CI Number
Acid Green 16 12765-78-4 44025
Acid Red 26 3761-53-3 16150
Acid Violet 17 4129-84-4 42650
Acid Violet 49 1694-09-3 42640
Acid Yellow 36 587-98-4 13065
Basic Blue 7 2390-60-5 42595
Basic Green 1 633-03-4 42040
Basic Red 1 989-38-8 45160
Basic Red 9 569-61-9 42500
Basic Violet 1 8004-87-3 42535
Basic Violet 10 81-88-9 45170
Basic Violet 3 548-62-9 42555
Disperse Blue 1 2475-45-8 64500
Disperse Blue 106 12223-01-7
Disperse Blue 124 61951-51-7
Disperse Blue 3 2475-4609 61505
Disperse Blue 35 12222-75-2
Disperse Orange 3 730-40-5 11005
Disperse Orange 37 12223-33-5
Disperse Red 1 2872-52-8 11110
Disperse Red 17 3179-89-3 11210

표 7-2 문신용 염료에 포함될 수 없는 독성 물질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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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erse Yellow 3 2832-40-8 11855
Disperse Yellow 9 6373-73-5 10375
Pigment Orange 5 3468-63-1 12075
Pigment Red 53 2092-56-0 15585
Pigment Violet 3 1325-82-2 42535:2
Pigment Violet 39 64070-98-0 42555:2
Solvent Blue 35 17354-14-2 61554
Solvent Orange 7 3118-97-6 12140
Solvent Red 24 85-83-6 26105
Solvent Red 49 509-34-2 45170:1
Solvent Violet 9 467-63-0 42555:1
Solvent Yellow 1 60-09-3 11000
Solvent Yellow 2 60-11-7 11020
Solvent Yellow 3 97-56-3 11160

물질명 ppm ppb
비소(As) 2
바륨(Ba) 50
카드뮴(Cd) 0.2
코발트(Co) 25
크롬(Cr) (VI)51) 0.2
수용성 구리(Cu) 25
수은(Hg) 0.2
니켈(Ni)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최저치
납(Pb) 2
셀레늄(Se) 2
안티몬(Sb) 2
주석(Sn) 50
아연(Zn) 50
다중 고리 방향족 탄화수소(PAH) 0.5
벤조피렌(BaP) 5

표 7-3 문신용 염료에 포함될 수 있는 중금속의 최대 허용치

51) 크롬이 미량(trace of chromium)이라도 남아 있는 경우 문신용 염료의 포장에 “크롬이 포함됨.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과 같은 경고문을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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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투를 배우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예술ㆍ창작에 대한 욕구

□ 타투가 멋있어 보여서

□ 유망 직종이라고 판단하여서

□ 호기심에

□ 기타(                                   )

2. 타투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 인터넷 등을 통한 독학

□ 기존의 국내 타투이스트에게 도제식 수업

□ 기존의 국외 타투이스트에게 도제식 수업

□ 타투 아카데미 등 학원 수강

□ 기타 (                                     )

2-1. 국외 타투이스트에게 타투를 배웠다면, 그 나라는 어디입니까?

(                                   )

3. 타투를 배울 때에 주로 포함되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 타투 머신 사용법                      □ 타투 디자인 등 미술 관련 교육

□ 기존 타투이스트의 시술 과정 관찰        □ 피부, 고무판 등에 타투 실습     

□ 타투에 대한 이론                      □ 타투샵 운영/고객관리에 관한 내용

□ 기타 (                              )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하는 서화문신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연구

의 일부입니다. 

우리나라의 타투 현황 파악의 일환으로 한국 타투인협회(KTAA)와 한국타투협회(KTA) 소속 타투이스트들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려 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연구 목적으로만 수행되고, 본 설문의 결과는 한국보건의료연구

원 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이며 추후 정부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설문은 서화문신을 하는 타투이스트들만을 대상으로 하며, 타투를 받는 고객이나 반영구화장을 하시는분은 본 

설문조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타투를 받는 고객이나 반영구화

장을 하시는 분이 본 설문에 참여하실 시에, 협의를 통하여 설문조사 결과가 폐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익명이 보장됩니다. 설문 결과는 빈도 및 답변의 내용만 알 수 있으며, 누가 어떠한 답변을 하

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연구 결과로 발표될 시에 한국 타투이스트들의 현황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설문 참여에 동의하십니까?

9. 국내 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지52)

웹 기반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의 문항은 아래와 같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첫머리에 

설문조사 전 설문 참여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9.1. 타투이스트가 된 동기 및 교육 내용

52) 본문에서는 문신 시술자 및 서화문신, 문신업소로 지칭하였으나, 문신 시술자 상 설문조사에서는 조사자

의 특징 상 해당 용어를 ‘타투이스트’, ‘타투’, ‘타투샵’으로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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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로 받은 교육 이외에 추가적으로 교육 시에 포함되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5. 대략 얼마 동안의 교육을 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사람에게 타투를 해 보았습니까? 

(예를 들어, 하루에 2시간 씩 대략 일주일 간 교육을 받은 후라면, 2, 7로 입력하면 됩니다.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은 후였고 대략 하루 세 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았다면, 3, 30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숫자만을 입력하

여 주십시오.)

하루 (         ) 시간씩  (         ) 일 간 교육을 받은 후

6. 현재 타투이스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6-1. 타투이스트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배운지 얼마 되지 않아서 

                              □ 현재 처벌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 기타 (                           ), Ⅲ. 으로 이동 

6-2. 타투이스트 활동을 하시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7. 타투이스트 외에, 생계를 위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8. 현재 타투샵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8-1. 타투샵을 운영하시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9. 타투이스트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타투샵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타투이스트 활동을 합니

까? 

□ 다른 타투아티스트의 타투샵에 고용          □ 출장 타투

□ 다른 타투이스트의 타투샵에 프리랜서 형태    □ 기타 (                      )

10. 지난 한 달 간, 몇 명의 고객에게 타투를 시술하였습니까?  (숫자만을 입력하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대략 (       )명

11. 지난 한 달 간, 몇 건의 타투를 시술하였습니까? (숫자만을 입력하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대략 (       )건

12. 지난 한 달 간, 타투를 받은 고객은 남 녀 각각 몇 명입니까? (숫자만을 입력하십시오)

남성 (             )명 :  여성 (              ) 명

13. 지난 한 달 간, 타투를 받은 사람들의 연령 분포는 대략 어떻게 됩니까? (숫자만을 입력하십시오)

10대(     )명   20~30대(     )명  40~50대(      )명   60대 이상(       )명

9.2. 타투 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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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체 어느 부위에 주로 타투를 합니까? (복수 선택 가능)

□ 얼굴               □ 목              □ 몸통               □ 팔다리

□ 손발               □ 안구            □ 기타 (                      )

15. 귀하의 개인적인 타투 금기사항이 있습니까? (ex. 특정 부위에는 시술하지 않음, 특정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는 시술하지 않음, 특정 상황에서는 시술하지 않음 등) 

□ 예                     □ 아니오

15-1. 그 금기사항은 무엇입니까?

16. 타투 시술 시, 마취 연고나 마취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6-1. 어느 경우에 마취 연고나 마취제를 사용합니까?

17. 타투이스트 활동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7-1. 처벌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18. 귀하에게 타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로로 귀하를 알고 타투를 받으러 방문합니까? 

□ 기존 고객의 소개로                □ 타투샵을 지나다가

□ 블로그나 SNS를 보고              □ 광고를 보고

□ 기타 (                        )

18-1. 혹시 광고를 하신다면, 어떠한 경로로 광고를 합니까? (복수 선택 가능)

□ 블로그 등 SNS 운영   □ 인터넷 광고   □ 신문 잡지 광고   □ 기타  

19. 타투용 염료나 니들(needle), 타투 머신, 파워 서플라이 등 타투 관련 도구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구입합

니까?

□ 국내 인터넷 사이트                  □ 국외 인터넷 사이트 

□ 오프라인 타투용품점(의료기기 취급업자) 

□ 오프라인 타투용품점(의료기기 취급업자인지 확실하지 않음) 

□ 기타 (                         )

20. 위생적인 타투 작업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1회용품 사용                        □ 멸균기를 사용한 도구 소독  

□ 타투 작업 부위 소독                  □ 위생적인 작업환경

□ 타투이스트가 시술 전 손을 씻는 것

□ 기타 (                                   )

21. 1회용 거즈나 니들 등의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일반쓰레기로 처리                  □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

9.3. 타투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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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남                                         □ 여

28.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만 (            ) 세

29.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중학교 졸업 이하          □ 고등학교 중퇴            □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중퇴             □ 2년제 대학교 졸업        □ 4년제 대학교 졸업 

□ 석사 이상

30. 귀하가 타투이스트로서 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 서울 □ 인천 □ 대전

□ 부산 □ 대구 □ 울산

□ 광주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기타 (                ) □ 타투이스트 활동 안 함

□ 소각                               □ 기타 (                           )

22. 타투를 받은 이후 받은 사람들이 흔하게 불평하는 부분은 주로 어떠한 부분입니까?

□ 결과물에 대한 불만족                □ 부작용 발생

□ 타투 색이 옅어짐                   □ 타투 시술 자체에 대한 후회 

□ 기타 (                         )

23. 타투를 받은 후에, 어떠한 신체적 증상이 나타날 경우 타투를 받은 사람에게 의사에게 방문할 것을 권고합니

까? (구체적인 신체 증상 기입)

24. 본인의 의뢰인에게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타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알

고 계십니까?

25. 우리나라 현실에서 안전한 타투 작업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타투이스트를 위한 위생관리 등의 교육 실시

□ 타투이스트 자격 관리제도 마련

□ 타투샵 등록 및 관리제도 마련

□ 타투 시술 관련 안전관리 규정 마련 (예. 미성년자 타투 시술 금지 등) 

□ 기타 (                       )  

26. 현재 타투이스트의 활동 혹은 타투 자격 마련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9.4. 일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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